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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거론했다가 낭패를 당하기 쉬운

금기사항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

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흑백문제를 중심

으로 한 인종문제는 대표적인 금기사항이

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역문제는 조심스

럽게 다루어야 할 뜨거운 감자이다. 특히

남녀간의 성차별과 관련된 문제는 동서양

을 막론하고중요한금기사항이되고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 금기사항도 많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점은모두들인식하면서도집단적반발을우려

하여논의하기를삼가는기피대상이점점증가되고있

다. 최근에는금감위비상임위원을역임한한 대학교수

가 신용협동조합을예금자보호대상에서제외시켜야한

다는 주장을 일간지에 기고했다가 급여를 압류당하는

등의필화를겪은바있다.

또한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규

모와상환대책이첨예한 논쟁거리로등장했다. 정부는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공적자금이 1 5 6조원이었

음을밝히면서투입금액중 사실상회수가어려운부분

은 6 9조원으로서 이를 금융권에서 2 0조원, 재정에서

4 9조원씩을부담하여2 5년 이내에상환하겠다는계획

을 발표했다.

정부가공적자금의투입과손실규모를공표하자정

당 및 언론매체들이뒤섞여불필요한말꼬리잡기가이

어졌다. 일부회수된금액의재투입과정에서상계처리

된 금액이 있어서 투입 총액이 과소 계상

됐다든지 2 5년 간의 상환기간 중에 이자

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의 부담은

실제로는 더 많다는 등의 말싸움은 정말

불필요한것이다. 

일부회수된 금액이 구분계리되는정리

기금을통하여재투입된것은투입액에포

함시키든 제외시키든문제가 될 것이 없다. 현재의채

무가 얼마라고 하든지, 채무를 2 5년간 분할상환하면

원금뿐만아니라이자가얼마발생된다고하든지 문제

될 것이없다. 그러나정부및 각 정당과시민단체까지

어울려 말싸움을 벌이면서 국민부담으로 귀속될 해명

성 신문광고까지등장했다.

공적자금은금융기관의부실로 예금자들이맡긴 돈

을 지불할능력이없었기 때문에예금자보호법에의해

서 투입된 것이다. 청산된일부금융기관의예금은 대

지급하고, 자금을투입하여생존시키는것이유리한기

관에대해서는 출자등의 형태로 자금이 투입됐다. 따

라서공적자금의1차적책임은예금자보호법을발의하

고 이를 통과시킨행정부와 입법부에 있는것이다. 당

초 예금보호의 상한액을 정하고 보호대상기관을 제한

할 필요가있었다. 특히수천개나되는신용협동조합을

보호대상에편입한 것은국회의원자신들이다. 지역이

나 직장신협뿐만아니라 종교단체신협까지부실화되

었고수조원의공적자금이투입됐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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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인가를남발하고인사뿐만아니라자금운

용까지간섭했던정부의책임이크고, 금융인들의경영

선진화 노력도 부족했다. 또한 승산없는 사업에 뛰어

들어회계장부를조작하고뇌물을 갖다바쳐가며은행

돈을빌려쓴기업가들의책임도크다.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이 낙후된 금융산업이 언제

폭발할지모르는화약고라는점을잘 알면서도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했던 학계의 책임도 적지

않다. 

정도의차이는있지만책임을면하기어려운당사자

들이 불필요한 말꼬리 잡기에는 벌떼처럼 달려들면서

도 정작중대한사안에대해서는슬쩍피해나가려고한

다. 공적자금을더 많이회수하려면공적자금 투입 금

융기관의효율성을높여야한다. 따라서중복된은행조

직은 법인통합을 통해서 간소화해야하고, 중복 점포

는 정리해서 인원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예

를 들면 우리금융지주회사 산하의 경남은행과 광주은

행은우리은행과법인통합을하는것이기업가치를높

이는데 도움이될 것이다. 그러나부산과광주라는지

역거점을둔 두 은행의반발을의식하여총대메는사람

이 없는가운데 업무연계를 위한IT 통합조차끝내지

못하고있는실정이다.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여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들의주식은이미휴지조각이되어야할텐데도정

부의구제금융에기대를 거는투기성 매수세력에의해

상종가를 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빚을제

대로갚지못하는기업의 주주나 근로자들은큰소리칠

일이아니고채권단이채권확보를위해어떠한결단이

라도내려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규모부실기업

의 소액주주들과근로자의목소리가더 크게터져나오

는 것은이상하기짝이없는일이다. 

예금자보호대상은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규제에

자신이 있는금융업만포함시켜야하고비정상적인고

금리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 스스로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경제논리다. 그러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시킨 부실

금융기관으로인해공적자금소요가폭증했던것이다.

이익을 내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북돋아고용증대에기여할수 있게해야한다. 반면경

쟁력을 잃고손실이 누적된 기업은우선고용조정으로

인력을감축해야한다. 손실이누적되어청산가치가계

속기업존속가치에미달하면퇴출해야하는것이다. 부

실기업및 부실금융기관을조기에정리하는것이더 큰

부실을 막는 것이다. 시간을끌면 끌수록 공적자금 손

실만증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실징후가발생되

면 빚더미에끌려다니지말고신속히처리해야만이공

적자금의추가소요를막을수 있다.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매각에 있어서도 고려해

볼 일이있다. 4대그룹중에는 삼성그룹과같이이미

생명보험회사를운영하는기업집단이있음에도불구하

고 대한생명의 인수자는 4대 그룹은 안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4대 그룹을 제외하는 인위적 기준을

쌓다보니우선협상대상자의자격시비및 능력에대한

논란이끊이지않고특혜성헐값매각이라는주장도제

기되고있는것이다.

공적자금은투입초기에국민에게소요금액, 투입방

법, 투입효과 및 손실부담을 투명하게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투입 초기에는 공적자금이 국가부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거의 1급비밀 수준으로 다루어 왔다.

공적자금 문제는 정쟁이나 정부 몰아세우기에 활용할

것이아니라모든금기사항을떨쳐버리고국민의중지

를 모아경제논리에따라합리적인해결방안을마련해

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논쟁에있어서금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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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E c o n o m i s t誌는, “The House that Saved the Wo r l d”라는표제의사설과, 주택시장

가격의거시경제적중요성을강조하는특집기사를게재한바 있다
1 )

. 기사의요지는, 작년부

터 실물경제의하강, 미국주식시장의버블붕괴, 그리고9 . 11테러사태로보다심각한경기

침체가 우려되었음에도불구하고현재의 경기수준을그나마 유지하고있는것은,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과 풍부한 유동성 공급에 따른 저금리 때문이라는분석이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이민간소비지출에미치는資産(富) 효과로경기침체가방지된것에착안하여, 13개선

진국들을대상으로공통적인경향과추세를파악하기위해주택가격지수를작성하기시작하

는 등의관심을보이기시작하였다( <표 1> 참조). 이런현상은지난번경제침체기였던1 9 8 0

년대초나1 9 9 0년대초에실질주택가격이하락했었던것과비교할때 매우대조적이다. 현재

의 가격상승에대해몇몇경제학자들은역사상유례없는저금리가위험스럽게보이는주택

가격거품을불어넣고있다고 걱정하면서, 미국·영국및 기타지역에서종국적으로버블붕

괴( b u s t )로 끝날것인지를우려하고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부를 증대시켜 주택소유자들로 하여금 소비지출을 늘리게 하

며, 또한상승된집값을담보로추가적인대출을할 수 있도록한다. 이러한파급경로가지난

주택시장의문제점과 조세정책방향

魯 英 勳 연구위원( y h r u t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The houses that saved the world,”E c o n o m i s t, March 30th, 2002, p. 11.
“Special Report House prices,”E c o n o m i s t, March 30th, 2002,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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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문제점과조세정책방향▶▶

해 주식시장가격이급락했음에도불구하고소비지출이그나마 유지될수 있었던 이유를대

부분 설명한다고 지적한다. Case·Q u i g l e y·S h i l l e r ( 2 0 0 1 )의 연구는,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른자산효과는주식가격변화에따른자산효과의최소한2배는된다고보고하고있다. 

이 외에도, 일본을대상으로한 O g a w a·K i t a s a k a·Ya m a o k a·Iwata(1996), 한국을대

상으로 한 전철환·장병화·박형수( 2 0 0 2 )의 연구를 보면일본의 경우주택자산의부 효과

는 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 한국의경우양자간차이가별로없는것으로보고하

고 있다. 

한편우리나라에서도외환위기이후급락하던부동산가격이주택시장에서는1 9 9 8년 3 / 4

분기부터하락을멈추고완만하나마회복되다가2 0 0 1년 하반기부터는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으로 본격적으로상승하면서올해1 / 4분기에는수도권 특히서울지역의아파트시장에서

과열현상(전년동기34.2% 상승률)을보이게되었다. 이에정책당국은주택시장안정화정책

들을여러차례에걸쳐발표하게되었다
2 )

. 풍부한시중유동성과저금리그리고공격적인주

택담보가계대출이라는통화금융적환경에대해버블붕괴를우려하는논쟁도있었다
3 )

. 이러

한 거시여건하에서경제위기이후몇 년간의주택공급부족이일정시차후에각종부동산관

련 제도변화를활용하려는특정지역내에서의과수요와맞물려좋은투자기회를제공한결

과라는분석도제기되었다. 특히, 일부신문보도에의하면작년한 해 동안의서울지역아파

트들에서발생한자본이득이총 5 0조원규모에달한다는추정치가제시될정도로최근의주

택가격은 특정지역, 특정유형의주택에 대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4 )

. 이에 따라 주택관련

연구기관들에서도부동산및 주택시장의환경변화에따른주택관련세제개편방안들을공청

주택가격이상승하게되면 부를증대시켜주택소유자들로하여금 소비지출을늘리게하며, 또한

상승된집값을담보로추가적인대출을할 수있도록한다. 이러한파급경로가지난해주식시장가

격이급락했음에도불구하고소비지출이그나마유지될수 있었던이유를대부분설명한다고지

적한다.

2) 외환위기이후의주요부동산시장정부대책에대해서는<표6 >을참조.
3) 최희갑( 2 0 0 2 )
4) 서울시내1백가구이상아파트 8 5 8 , 3 9 4가구를대상으로유니애셋이조사한결과, 시가총액이2 0 0 1년3월부터 2 0 0 2년3월

까지1년간1 6 0조 6 , 9 1 0억원에서2 1 0조 2 , 5 5 8억원으로5 0조원상승하여30% 이상폭등했다는『한국경제』2 0 0 2년3월 1 3
일신문기사는국민은행(구주택은행)의『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상의매월 1 5일을기준일로한전년동월비증가율이서울지
역주택매매지수의경우2 2 . 9 %를기록한통계와비교하여다소차이는있으나그규모의크기(order of magnitude)가연간
2 0 ~ 3 0 %의범위임을추측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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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을통해제시하고있다
5 )

.

본고를 작성하게 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주택관련 정책연구들이 주택시장

내·외의여건및 환경변화를확인한후 이에따른주택관련제도및 정책변화방향을제시

하는과정에서, 부동산일반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부분과주택부문의고유한부분을구분

하지않고기술·제시하는경향을보완하기위해서이다. 둘째, 주택시장내의문제점을해결

하는 정책수단으로서의주택관련세제 개편논의를 전개하는 경우 해당 조세들의 과세 근거

및 과세의기본원칙에대해검토를해보았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이다. 특히, 주택에적용되

는 조세의현황을정리하여‘주택관련조세’로 통칭한후 이에대한개선방향을제시하는통

상적접근방법이문제의핵심을정확히파악하지못할가능성이높을수 있기때문이다
6 )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주택정책이 과거 경제개발계획 시기에는 주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면서도주택분야에대한투자를후순위로돌리면서단순히전국단위의총량계획적인

사업자 대상의주택공급정책을채택할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제약이 존재했던역사적배경

이 있다. 그러나주택2 0 0만호건설정책이후현재에는주택수의절대적부족현상으로부터

는 어느정도 벗어났다고판단되고, 주택시장이수요자 중심의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띠게

되었으므로주택시장의유형별·지역별로차등화된특성과주택금융의필요성, 그리고주택

이 갖는경제적외부성에초점을맞춘정책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Ⅱ. 주택시장의 특성과 현황

1. 주택과주거서비스

가. 주택이갖는위치

주택( h o u s i n g )이란 경제학적으로‘토지를필수적인 생산요소로 사용하여 만들어진 내구

5) 박신호(2002), 이상영·김현아(2002), 박신영(2001) 등
6) ①주택시장에서발생한문제점이주택관련조세에서비롯된경우도있지만조세이외의경우, 예를들어금융적요인으로발

생한경우이를조세적수단으로해결하려고할경우정책수단과목표간정합성에대한판단과정책반응(policy response)에
대한사후검정이필요하다. 예를들어, 거주요건을보지않는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제도로의전환은전자에해당한다고
볼수있지만, 저금리와같은거시경제적요인또는소형평형의무공급비율및분양가규제완화와같은직접적주택공급제도
의변화등은후자에속한다고볼수있다.
②부동산일반에부과적용되는조세세목은과세원칙에있어서부동산의한유형인주택에대해특별히달리대우해야할이유
가 없는경우본연의기능과부과근거에충실해야하므로 차등과세(preferential taxation)하기어렵다. 다만주택에대해서는
경제및사회복지적정책목적상차등대우를해야할필요가인정되는경우제대로기능하는지를확인해야한다. (예, 지방세로
서의재산보유세의주된기능vs. 자가점유주택에대한각종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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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라고정의할수 있다
7 )

. 주택부문또는주택시장은① 다른산업과의투입생산요소및

신용(credit) 경합에있어서의열악성, ②주택금융에의절대적의존성, ③유형별복수의시

장 존재성이라는특징을갖게된다. 한편수요측면에서보았을때, 가계라는경제주체는주

택자본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housing service)를소비하는 동시에, 저축을 통해 축적된

부를주택이라는내구자본재(housing capital)라는형태로투자하는자산구성(portfolio) 행

위를한다. 즉, 자가거주자의경우에는소비의사결정과투자의사결정이동시에이루어져주

택을구입하게된다. 반면임차자의경우에는순수한주거서비스를소비하는의사결정을내

리는것이다.

주택은어느나라에서나여러가지측면에서매우중요한내구재로서, 정부는주택시장에

깊이간섭하고있다. 1999년기준우리나라총고정자본형성중 주거용자산이차지하는비

중은1 8 . 2 %인 2 3조 4 , 7 7 8억원이며, 연간변동폭이크고산업연관효과가커서정책당국은

일반적인경기조절을위해주택분야의활동수준을정책수단화하고있다. 또한, 한시점에서

포착한 국부에서차지하는주택자본의크기는 1 9 9 7년 국부통계조사보고서에서정리한<표

4 >를 통해살펴볼 수 있다. 경제전체로 보면건물자본은순자산액기준으로총 자산규모의

1/3 수준인5 8 9조 3 , 0 4 8억원이지만, 이중 가계부문내에서는주거용건물자산이자산총액

에서차지하는비중이5 7 %인 2 7 3조 7 , 4 2 5억원으로높음을알 수 있다
8 )

. 다만주택부속토

지에대한평가액이제외된통계라는측면에서다른국가들과의비교가용이하지는않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경우가계의 자산축적패턴에전세제도가일종의 강제저축( f o r c e d

s a v i n g )으로서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가계저축(household saving)에서자기자본( h o m e

equity) 형태가차지하는비중은 국제비교를하더라도매우클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재산

주택에대한보조금지급및 조세혜택부여는주택에대한보조금및 우대과세가갖는사회적비

용에도불구하고경제적효율성및형평성기준과정치적 요인등 때문에많은국가들이합리화하

고있다. 그러나모든국가들이주택이라는물리적구조물에대해조세혜택을부여하는것이아니

라, 자기가소유한집에거주하는경제행위에대해각종혜택을부여하고있다.

7) 물론Recreational Vehicle 같은이동식주택(mobile home)은토지에고정되어정착되지않을수있으나, 항상일정토지공
간을차지한다는측면에서보면이러한형태의주택도토지를필요로한다.

8) 국부조사통계시주택을평가할때는부속토지는전혀포함하지않고사용자에게문의한주거전용면적에조사연도말의신축단
가를곱하여계산한후감가상각에따른잔가율을곱하여계산한다. 1997년말(경제위기직후)의주식시장시가총액7 1조원과
비교하면그실물자산의상대적규모를파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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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산형태별구성비를살펴보면, 거주용부동산이4 9 . 3 %를 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9 )

.

이러한주택의국민경제적위치때문에, 주택시장은중앙및 지방각급정부의각종간섭하

에 놓이게된다. 정부의주택시장에대한간섭은여러형태로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주택

건축표준 설정, 중개업면허증제도, 지역·지구제(zoning), 주택임대차보호, 주택금융관련

규제, 도시재개발·재건축제도, 주택관련조세등을들 수 있다. 또한많은나라들은소득보

다도부의집중도가심화되는경향을보이자, 저소득계층의주택소유를지원하여부의분포

집중도를완화시키려는정책도펴고있다. 주택에대한보조금 지급및 조세혜택부여는주

택에대한보조금 및 우대과세가갖는사회적 비용에도불구하고 경제적 효율성 및 형평성

기준과정치적요인등 때문에많은국가들이합리화하고있다
1 0 )

.

특히, 대부분국가들의경우다른종류의 자본소득이나자본이득에비해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우대과세제도를유지하는경향이있다
11 )

. <표7 >은 자가점유주택에대해취득-보

유-이전단계별로각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들이 우대과세를 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

다. 중요한사실은모든국가들이주택이라는물리적구조물에대해조세혜택을부여하는것

이 아니라, 자기가소유한집에거주하는경제행위에대해각종혜택을 부여하고있다는점

이다. 

나. 주택과가구현황

통계청이5년주기로조사발표하는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0, 1995, 2000)를통해가

구와주택의소유·거주상황들이어떻게변해왔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발견

할 수 있다. 첫째, 주택의종류별로주택당 거주가구수 분포가 큰 차이를 나타낸다( <표 2 >

참조). 특히단독주택의경우1 9 9 0년 8 5 1만 가구가4 7 3만 주택에거주하고있으므로1주택

당 평균1 . 8가구가거주하고있는반면, 아파트의경우그 구조적특성상9 7 %가 아파트한

채에한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단독주택 1채의 재건축으로인한주택문제는

1 . 8가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신규아파트1채의 건설은 1가구에게만공급되어 주택문제

9) 홍영림, 「우리나라상속행태와상속자산규모」, 1996년제4차KHPS 자료,
10) Rosen, Harvey
11) 주택에대한차별과세의경제적비용분석에대해서는, Skinner 의연구가있는데, 정태적주택관련세제혜택(예, 자가거주자

에대한후생손실추정치)이미국G N P의 0 . 5 %라고들보고하지만, 자본소득세에대한강화가비과세되는주택(자본)을보다
매력적으로만들어 기존주택소유자들에게횡재(windfall bonus)를안겨주어미래세대에게는부담으로작용하는비용까지
감안할경우, 이러한세대간이전효과는기존의조세왜곡에추가하여실질적으로효율성비용을야기시킨다. 주택자본의공
급이(단기적으로) 고정되어있다고가정할경우, 주택에대한차별과세가갖는동태적효율성비용은1 9 9 0년의경우 G N P
의 2 . 2 %인1 , 2 0 0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추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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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정도가다르다. 그러나이러한주택유형별거주가구수의차이는1 9 9 5년과2 0 0 0년으

로넘어올수록줄어들어, 단독주택의거주가구수가1 . 7 8에서1 . 7 4로 줄어들고있다. 

둘째, 주택에거주하고있는총 1 , 2 9 2만 가구중 4 1 . 8 %인 5 4 0만 가구들이1 6 8만 주택에

서 한 주택당 평균가구밀도 3.2 이상으로 과밀하게 살고 있다( <표 2> 참조). 즉, 나머지인

7 5 2만 가구만이自家든他家든한 주택을점유하고있고, 이를가구대상센서스상의자가주

택점유 일반가구수인6 8 9만 가구와 비교하여보면 자가점유하고있다고 답한일반가구중

상당부분이임차가구와한주택을함께 쓰고있음을알수 있다. 

자가주택공급및 관련정책에있어서 우리가관심있는것은, 주인가구만거주하는주택수

또는 자가점유 일반가구수인데, 1995년주택스톡 총 9 2 0만여 채 중 주인가구가 거주하는

비율은 7 4 . 9 %이다.  이 수치는1 9 9 0년의7 9 %에 비해하락하였으며, 2000년에는7 0 . 6 %

로더욱하락하고있다. 

또한주택내 집주인거주율을<표3 >을 통해주택유형별로살펴보자. 주택을대상으로한

센서스상에서 주택점유형태 중 자가는 영업용 건물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1 9 9 0년 대비

1 9 9 5년과2 0 0 0년에모두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아파트의경우자가점유율은6 6 . 1 %

→ 6 4 . 6 %→6 1 . 9 %로, 연립주택은7 7 . 1 %→7 2 . 1 %→6 8 . 7 %로, 다세대주택은7 2 . 2 %→

6 7 . 5 %→6 4 . 2 %로 급격히하락하여자가거주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다만단독

주택의경우만자가점유율이1 9 9 0년대상반기에8 5 . 1 %→8 5 . 8 %로 약간증가했다가후반

기에8 3 . 9 %로 다시하락하였다.

결국, 아파트등 공동주택을중심으로한 정부의대량주택공급정책은가구수대비주택의

총량을늘리는 데 치중하였지공급된 주택들이실제거주하기를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제

대로공급되어자가거주율이높아지는방향으로유도하지는못했음을극명하게보여주고있

다. 건설교통부주택업무편람(2001) 등과같은주택정책담당부서에서중요한주택정책지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연도별 주택보급률은 1 0년간 7 2 . 4 % ( 1 9 9 0 )→8 6 . 0 % ( 1 9 9 5 )→

9 4 . 1 % ( 2 0 0 0 )로 급격히제고되었다. 

그리고2 0 0 2년에는1 0 0 %를 달성한다고예측하여총가구수중 단독가구와비혈연가구를

아파트등 공동주택을중심으로한 정부의 대량주택공급정책은가구수 대비주택의총량을늘리

는 데 치중하였지공급된주택들이실제거주하기를원하는실수요자들에게제대로공급되어자

가거주율이높아지는방향으로유도하지는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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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일반가구수와주택수를동일하게만들게 되지만, 여전히우리나라의주택문제는계

속될전망이다. 왜냐하면주택이라는비동질적·지역적내구재(자산)는단순히가구수만큼

한 경제내에존재한다고주거서비스문제가해결되는것이아니고
1 2 )

, 투자적인목적을포함

한 다주택소유계층이원하는주택량(housing stock)과투자·소비겸용의자가거주가구가

원하는주택량들의지역별 수급균형을맞추는 것이중요하다. 주택자본에대한투자목적용

시장에대해서는정부가 주식이나채권과 같은다른자산시장과마찬가지의접근방법을택

하면될 것이고, 주거서비스수요가있는자가거주용주택수요에대해서는 수요자가원하는

지역에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신규 건설공급된 주택만큼

주거서비스수요를소화시킬수있어야할 것이다.

셋째, <표3 >을 보면주택의유형별로입주(점유)형태가다름을알 수 있다. 주택을대상으

로 한 자가비율은7 9 %→7 4 . 9 %→7 0 . 6 %로 하락하는데, 이는비거주용을제외한모든주택

종류에서공통적으로나타난다. 단지단독주택의경우만이1 9 9 5년까지는 자가율이하락하

지 않다가2 0 0 0년에소폭하락하고, (비거주용을제외한) 나머지유형에서는그 정도가심

하다.  2000년의경우, 소유주가거주하지않으면서임대에제공되는아파트는총아파트중

3 8 %나 되지만, 단독주택의경우1 6 %에 불과하다. 즉, 단독주택4 0 7만 채 중 8 4 %에 해당

하는3 4 2만여단독주택에소유주가자가거주하고있었지만, 1가구만이거주한경우는단독

주택의6 9 . 1 %인 2 8 1만 채뿐이어서단독주택중 적어도15% 이상은소유가구가거주하면

서 단독주택의일부분을유·무상으로임대하고있음을알 수 있다. 다만, 1990년부터1 0년

간 단독주택이차지하는비중이 6 6 %에서47.1%, 37.1%로급감한 결과단위가구당주거

의질(가구당사용면적및방수) 측면에서는개선이있었다고볼 수있다.

12) 극단적인예를들면, 연간신규공급되는3 0 ~ 4 0만호의주택이모두주거서비스수요가있는지역에필요한만큼건설되었다
하더라도이들의구입자들이실수요자가아니고여유재산을주택자본형태의포트폴리오로구성하려는투자자들이라면실수
요자들은임차를 통해서만주거서비스를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가점유를위한신규주택수요자들은여전히수요대기자
로남게된다. 물론주택소유집단과주거서비스소비집단이투자자와소비자로서완전히이원화되면서도자산시장과서비스
시장으로서안정적으로작동하는가상적인상황도있을수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모든경제에서주택은가계가보유하고
있는가구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으므로많은국가들은부의균등한축적및배분을위해주택소유를통한중산층
육성정책을채택하고있다. 이경우투자목적용주택구입수요와주거서비스소비용주택임차수요가완전히분리되어진행된
다면, 사회적으로필요로 하는주택수는선호의 불부합(preference mismatch) 및구입자금조달능력차이 때문에 가구수
이상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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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과 관련 세제

가. 우리나라주택시장의 특성

우리나라의주택시장을가장 상징적으로표현하는 대표적 특성(stylized facts)으로전세

제도와선분양제도를들 수 있다. 다른나라의주택시장에서는거의발견할수 없는두 제도

를 중심으로우리나라주택시장의특성을살펴보자. 

우리나라의고유한 주택임대차계약형태인전세는임대료의한 형태라는측면과 임차자의

임대주에대한주택금융이라는두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첫째, 주택을사용하는대가

로 임대료를 월세처럼 일정기간마다 지불하지 않고 임차기간 시작시 보증금(key money,

d e p o s i t )이라는목돈으로임대주에게맡기고임차계약해지시돌려받는방식의임대료라는것

이다
1 3 )

. 회계학이나경제학에서는이러한전세보증금에시중이자율을곱하여(월세로전환한)

간주임대료로서계산하고, 세정당국에서도마찬가지방식으로세무회계처리를하고있다. 

둘째, 공적인주택금융시장이발달하지못한 상황하에서주택시장 참여자 간에자생적으

로 발생한사금융이라는측면에서전세제도를살펴보자. 우리나라의주택임대가격을반영하

는 전세가격은대체로주택매매가격의1/3~1/2 범위의수준에서형성되어왔는데, 이를월

세임대주택제도가보편화된서구와비교할때 임차자는주택가격의기회비용이하에서주거

서비스를 제공받는 셈이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액은 투자자의 자기자본( o w n e r’s

e q u i t y )에 해당하고, 주택가격상승예상액의이 차액에 대한비율은 주택투자에대한일종

의 예상수익률(기대가격상승률/ (구입가- 전세보증금) )이된다.  

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의주택부문에대한투자가주로전세등 민간자본에의존하는상황에서,

주택투자에대한자본수익률이주택매매가격급등기에는자본이득을통해서, 안정기에는주택전

세가격의상승을통해서보전되는메커니즘을통해원활히운영되었다고할수있다. 

13) 이는임차자의입장에서보면전세금의대부에따른 이자를담보목적물로 제공받은주택에 대한사용수익으로써대신하는
것이다. 즉, 임대주와임차자는주택과현금이라는두가지자산을맞교환하여각자상대방에게서빌린자산을자기책임하에
관리하면서사용·수익활동을하는것이므로, 주택에대한임대료와전세금에대한이자는상호이를상쇄하기로거래당사
자가맺은쌍무계약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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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격상승기에는전세가가 매매가에비해 낮은수준에서 안정화되는반면, 가격안

정기에는 전세가가 상승하는 현상은 일종의 자산시장 수익률 균등화 재정조건( a r b i t r a g e

c o n d i t i o n )으로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독특한 주택임대방식인전세제도는제도권

주택금융이발달하지못한상황에서임차자가임대주에대해제공하는일종의사적인 주택

구입자금대출인셈이다. 임대가격의안정을위해서는높은주택가격상승률을통해민간자본

에 의한주택투자수익률이보전되는메커니즘에의해원활히운영된다고할 수 있다. [그림

1 ]은 1 9 8 6 ~ 2 0 0 2년 초까지의전 도시주택가격과전세가격/매매가격지수비율의움직임을

주택유형별로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높았던 1 9 8 7년말부터 1 9 9 1

년1 / 4분기까지의기간을보면전세가비율(전세가격지수/매매가격지수)
1 4 )

이 1 . 0 5 ~ 1 . 3 5의

범위내에서움직임으로써전세가상승률이매매가상승률에비해대략1 . 2배의수준을보여

상승률 격차가 안정화되어있었으나, 주택매매가격이안정화되었던1 9 9 1 ~ 1 9 9 7년 기간중

에는 전세가격상승률이매매가격상승률의1 . 7배에달할정도로양 지수의변동률간격차가

발생하였다. 즉동 기간중 주택매매가격은소비자물가지수를밑도는 수준으로하향안정화

되어있었던 반면전세가격은지속적으로상승하여기준시점인1 9 8 5년말대비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1 . 7배 상승하였다. 이러한현상은 우리나라의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가 주로

전세등 민간자본에의존하는상황에서, 주택투자에대한자본수익률이주택매매가격급등

기에는자본이득을통해서, 그리고안정기에는주택전세가격의상승을 통해서 보전되는메

커니즘을통해원활히운영되었다고할 수있다. 

선분양후시공제도에대해 살펴보자. 우리나라의주택금융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주로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재원으로 활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출연금이나재정차입금의비중이1 9 8 0 ~ 1 9 9 8년 기간의전체조성액중 6 . 3 %에

불과하고강제첨가소화식의국민주택채권발행을 통한조성이 34.5% 정도를차지하고 있

다. 주택건설업에대한금융즉, 공급자금융은주택이라는자본재가생산을위해최소1 ~ 2

년이소요된다는특성을감안할때 주택시장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만성적인초과수

요상태에서주택공급질서로서마련한분양제도는먼저수요자를선정한후 주문생산하는것

이라고할 수 있고, 분양대금도분양초기에집중되어납부하는방식으로시작되었다. 이를

14) 본고에서정의한전세가비율은주택매매가격지수를주택전세가격지수로나눈것으로, 일정시점에서주택에대해실제로관
찰되는전세가를매매가로나눈비율을지수화한것은아니다. 따라서, 전세지수를매매지수로나눈전세가비율의시계열적
인움직임을통해파악할수있는것은(기준시점대비) 전세가상승률의매매가상승률에대한상대적비율이다. 따라서[그
림 1 ]의종축에표시한비율이 어느시점에서1 . 2라는것은 1 9 8 6년초대비전세가격이매매가격보다 1 . 2배상승했음을의
미한다. 



재정포럼 1 5

주택시장의문제점과조세정책방향▶▶

통해주택건설업자들은재고문제를해결할 수 있었고, 공적인주택건설금융이부족한 상황

에서공급자가수요자로부터금융을제공받는혜택을누릴수 있었다. 즉, 선분양후시공제도

는 우리나라의취약한 주택금융상황하에서주택의공급자가최종소비자에게대출을받아

주택건설자금을마련하는특이한제도인것이다.

나. 우리나라주택관련세제의현황

우리나라에는주택에만과세되는조세는따로없으며, 부동산과관련된각종조세들이부

동산의한 유형으로서주택에부과되는것들이다. 따라서우리나라의주택관련세제는일반

적인 부동산의 공통적인 특징들과 주택에 한하여 특별히 차등과세하는특징들을 구별해서

살펴보아야한다.

먼저, 취득단계에서는취득가액의2% 비례세율로과세되는취득세와3% 세율로과세되

는 등록세가광역자치단체세(특별시, 광역시, 도세) 형태인지방세로부과되며, 이에부가되

어 농어촌특별세와지방교육세가목적세형태로 각각본세세액의10%, 20%로부과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법제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신고납부주의 세목이므로 납세자는 주택건물과주택부속토지로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하는데, 대부분의경우(토지와건물가액이통합된) 실지거래가액보다는(과세

당국이 미신고 및 불성실신고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신고하고있다. 토지의경우공시지가를, 건물은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사용하는데양

자의과표현실화율을감안할때 전체적으로는실지구매가액의1/3~2/3 수준이므로실효세

부담률은2~4% 정도이다. 이는이러한취득단계조세들이있는나라들과비교하여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주택구입대출이자지불액또는취득자금에대한개인소득세에서의공제도

사실상미미한상황이다. 

그 다음으로, 보유단계에서는시군세로서주택건물에대한재산세와주택부속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가분리되어 과세되므로, 영미식개념의 부동산일체재산세(Property Ta x )가 아

니며, 일반상업용부동산에비해건물(0.3% vs. 0.3~7%)과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유형:

선분양후시공제도는우리나라의취약한 주택금융 상황하에서주택의 공급자가최종소비자에게

대출을받아주택건설자금을마련하는특이한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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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vs. 별도합산과세대상유형: 0.3~2%) 양쪽에서명목법정세율은누진세율로중과

되고있다. 이들 본세에 부가하여 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농특세등이 부과되나,

응능원칙에서지방재산세가운영되므로납세협력비용이높고외국과비교하여실질적인지

방재산세부담은0.2% 내외로매우낮은상황이다. 또한보유단계중에주택을 임대하였을

경우, 주택 및 부속토지의 임대용역에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면세되며
1 5 )

,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실질적으로소득세가비과세되고있다
1 6 )

. 임대이외의주택개발·판매사업에사용

되는주택자본에대한과세로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등을생각할수 있다.

이들주택취득및 보유단계의조세특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① 주택의 자가점유행위에대한 보유단계 및 처분단계시의 차별혜택이 없으며, 주택임대

소득과세가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않음. 

② 주택의타용도용건물대비세율및 과표산정측면에서중과하는형식

③ 취득단계시의세부담과보유단계시의세부담불균형문제

④ 토지와건물로분리되어과세되므로분리평가되고시가대비과표현실화정도가낮음
1 7 )

.

⑤ 국세와지방세당국의재산과세평가체계의상이함에따른조세저항
1 8 )

마지막으로처분단계시에는1세대1주택소유에대해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데, 생전증

여 및 사망시에는상속세가부과된다. 이중 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를보다자세히살펴보

자. 어느나라나자가점유자의주택에대한자본이득에대해서는대체수요임을확인하는경

우, 처분에따른자본이득에대해조세혜택(tax relief)을부여하고있다. 문제는이러한自家

( o w n e r-occupied housing)에대한조세지원은물리적주택( h o u s e )에 대한것이아니라혜

택을받을행위인자가소비를한 경제인( o w n e r-occupier: person)에대한것이라는점이다.

<표5 >는 미국, 일본, 영국의자본이득과세제도의일반현황및 자가주택에대한조세혜택을

정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가점유자에 대해서는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 x a t i o n )에서주거주주택(primary residence)의대체취득을위한처분에대해서는자본이

15) 부가가치세법제1 2조[면세] 제1 1호‘주택과이에부수되는토지의임대용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에따라주택및주
택부속토지의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를면제하고있어서, 주택임대를계속적으로하는자는부가가치세의면세사업자이다. 그
러나소득세법상으로는사업자등록을하고(비과세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주택임대소득에대해소득세를납부해야한다.

16) 소득세법제1 2조제2호는비과세소득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주택의임대소득’을규정하고있고, 동법시행령제8조의2는
‘3개 이하의주택을소유하는 자의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고설명하면서그 비과세대상제외대상으로서고급주택, 그리고
지역별규모별로차등화된주택보유상황을열거하고있다. 그러나대규모의주택임대사업자를제외하고는법령해석상의난
이점으로거의과세되지못하고있다.

17) 토지와건물의분리과세에따른분리평가의문제점일반에대해서는노영훈(1997) 참조.
18) 노영훈(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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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capital gains)을비과세·소득공제해주는것이므로물리적주택에대한조세지원이아

니라주거서비스를어떠한형태로소비하느냐하는경제행위에대한조세지원인것이다. 영

국 등 주요선진국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결국, 자가점유자인지를확인한다는것은자기거

주를 위한주택구입자(일명실수요자)인지아니면 자산투자(portfolio investment) 목적인

지에따라차등과세한다는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표면상으로는 내세우면서도 공급제

도(청약저축및 분양제도등) 및과세(양도세1가구1주택비과세나분양권전매에대한과

세)에서는이러한 의지를 적극반영하지 않고있다. 무엇보다도자가거주자에대해서만거

주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에혜택을 주는방식으로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기준( b a s e l i n e )

이 바뀌어야할 것이다. 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를위한거주요건이폐지된1 9 9 5년의개

정 배경에는 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전출입신고관련민원사항이 발생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주택소유자들(다주택보유자 포함)로 하여금 하나의‘주된 주택

(primary residence)’을 본인이선택하여지정토록하고이에대해서만비과세혜택을부여

한다면, 현재의1세대1주택이양도당시시점에서만판정함에따르는왜곡문제와거주요건

을 확인하는세무행정적노력을피할수 있게된다. 참고로, 현재는다주택보유자에게는1세

대 1주택비과세혜택을부여하지않고있지만주택에대해양도세혜택을부여하는취지나

원칙에는부합하지않는다고할 수 있다. 다주택소유자라하더라도그 중 한 주택에서거주

한다면 이는소득창출을 위한기초적인 거주행위( s h e l t e r )이고 이에기본적으로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제처리하는개인소득세에 있어서 기초공제 및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또는면세와동등하게취급할필요가있다
1 9 )

.

특히, 우리나라가구들의점유형태별거주기간을보면「자가( 2 6 . 4 %」와「무상( 2 2 . 4 % )」이

어느나라나자가점유자의주택에대한자본이득에대해서는대체수요임을확인하는경우, 처분

에따른자본이득에대해조세혜택을부여하고있다. 문제는이러한自家에대한조세지원은물리

적주택에대한것이아니라혜택을받을행위인자가소비를한경제인에대한것이라는점이다. 

19) 현재우리나라의1세대 1주택양도세 비과세제도는, 귀속임료(imputed rent)를과세대상소득에포함시켰다가그대로 비용
으로 공제하느니아예비과세하는방식을 택하는 조세정책과는달리자가거주후 처분한주택자본이득을 우발적으로보아
소득으로보지않겠다는것인데그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여기에추가하여①다주택보유억제및②호화주택보유억제
라는기능도포함시킨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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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0년 미만거주가구로가장높은데 비해, 「전세( 2 9 . 9 % )」, 「보증부월세( 3 3 . 6 % )」등은

1년미만거주가구가높게나타난다. 특히전세등 세든가구는2년미만거주기간에집중되

어 있다. 즉, 자가거주자가구들은한 집에서상당기간안정적인주거서비스를소비하고있는

특징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특히 거주요건(residency test)에기초하여 주택세제지원을

하는것이거주안정을위한장기적인주택정책방향에도부합한다고할수 있다. 

Ⅳ. 새로운 주택정책방향의모색

우리나라주택정책중 재정측면에서중요한제도가무엇인지를살펴보자. 미국수준에비

교할만한재정부담은아니고
2 0 )

정부의재정지출이직접적으로수반되지는않지만, 주택에주

어지는가장큰 재정측면의혜택은양도소득세1세대1주택에대한비과세제도일것이다
2 1 )

.

그 정확한규모는하나의척도로계량화하기힘들지만, 1995년의대우패널표본자료를이용

한 박기백·연태훈( 1 9 9 9 )의 연구는 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의조세지출규모는 일종의

기준과세모형(baseline taxation)을상정할 때, 개략적으로2 , 2 1 9억원에서 1조 5 , 9 0 0억여

원에달한다고추산하고있다. 그러나전술하였듯이작년일년동안에만서울시내아파트소

유자들에게연간30% 이상인5 0조원의 자본이득이발생하였다는신문보도상의수치는 동

기간중의서울주택매매가격상승률인2 2 . 9 %에 비해조사대상범위가다르다는점을감안

하고 평균보유거주기간(또는 이주회수),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율을 감안한 실현율

(realization rate), 평균실효세율을15% 정도로계산하면약 4조원규모의 조세지출이있

을수 있음을추산할수 있다
2 2 )

. 

이렇게큰 규모의조세지출을통한조세혜택이, 혜택을부여하는본연의목적인자가거주

즉 거주할집을구입·소유하게하는방향으로유도할때에주택공급을통한주거서비스안

정을기대할수 있을것이다. 본문의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통계를통해서도살펴볼수 있듯

이, 가구수대비주택수는조만간비슷한수준에이를것이다. 이는연간주택공급은3 0 ~ 5 0

2 0 )R o s e n은미국 연방정부의주택정책중 재정측면에서가장중요하다고지적한 두 가지로 ① 자가점유자에대한자본비용
(user cost of capital)을낮추는 연방소득세제조항들과② 저소득가구에대한임대주택공급프로그램(주거소비보조금지불
제도)을들고있고, Skinner는주택에대한우대과세정책이갖는효율성비용이G N P의 2 . 2 %에달한다는연구결과를보고하
고있다.

21) 보조금지불, 차등과세, 그리고구체적인특별회계및기금상의프로그램등을통한직접적인재정부담에국한하지않고, 조
세지출(tax expenditure)을포함한광범위한의미의정부의재정부담이다. 

22) 주택소유기간을평균3년으로즉3년에한번빈도로이사하며, 주택스톡중1세대1주택의비율을7 0 %로그리고보유기간
중의연간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1 5 %로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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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호의 규모로 지속적으로이루어졌고 주택자산에 대한 세후투자수익률이타자산에 비해

높은결과민간부문에서지속적으로그 재원이유입되었다고생각한다. 반면우리나라의자

가점유율은계속하락하여주택에대한소비·투자의사결정시양자가분리되어이루어지고

있음을나타낸다. 그원인중의하나가현행‘1세대1주택비과세’제도가‘거주요건’을 보지

않는맹점( l o o p h o l e )에 기인하므로, 우리나라의대표적인자본이득과세인양도소득세의주

요 내용인‘대체수요’에 대한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세정적 편의성보다는본질에 부합되도

록 개편되어야할 것이다. 거주하지도않을주택을 투자측면에서소유하고 있는경우에도

양도시점에1세대에서1주택만보유했으면양도세를비과세해주는현행제도는무주택소유

가구들의존재그리고주택에대한자본이득의반복성을감안할때 형평성측면에서개편되

어야할 것이다. 또한살고싶은주택을적정시점에소유하게하거나이주할때 처분하도록

유도하기위해서는거주요건을어떠한방식으로라도부활해야할것이다. 

거시경제적으로볼 때, 민간소비에미치는 주식(시장) 부의효과보다주택(시장) 부의효

과가클 경우특히주택매각을통해실현된(realized) 자본이득이주택가격상승으로발생

한(accrued) 자본이득보다소비유발효과가확실할경우, 개별자산별로차등화된자본이득

과세제도를유지하고있는우리나라에서는경기안정화를위한관련조세의정책세제적활용

이 가능하다. 다만, 과거의양도세관련정책에서관찰할수 있듯이, 정상적인자본이득과세

체계내에서 단기적인소폭조정이아니라건설경기를통한경기활성화및 투기억제책의사

용은주택시장의급냉을불러일으키는문제점을야기하므로가급적자제해야할 것이다
2 3 )

.

최근주택시장대책들이성안되어발표·시행되는내용과과정을살펴보면, 개개의정책들

간의 상호유기적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미국수준에비교할만한재정부담은아니고정부의재정지출이직접적으로수반되지는않지만, 주

택에주어지는가장큰재정측면의혜택은양도소득세1세대1주택에대한비과세제도일것이다.

23) 한가지대안: 과거주택시장에서투기억제적목적으로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제를운용하였는데이때에도주택이라는개별
과세대상물건( 및그거래)에초점을맞추어양도세세부담을조정하였다. 오히려최근처럼人에대한세원관리가가능해지
는 상황에서는양도세 세제 및 세정, 그리고이와 밀접하게관련된 대상물건에대한 취득·등록세를유기적으로연계시켜
D B관리하는방안을생각해볼 수있다. 양도세와 취득·등록세가국세와 지방세로관할정책 및세정부서가다르다는것에
집착하지말고, 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따른세정전산화기술을활용하여현행세제및세정체계를유지하면서도유기적연
계를통한공조의가능성을모색하는것이더욱현실적대안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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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0년대토지공개념제도시행이후경제위기이전까지의부동산시장안정기에새로운패러

다임을구축해놓을 좋은기회를활용하지못했던것 같다. 경제위기이후 시기에도금융 및

공공부문구조개혁작업에도불구하고여전히 1 9 7 0 ~ 8 0년대의정책수단에의존하고있음을

살펴볼때, 전반적인정책시각변화의필요성에비추어몇 가지 주택정책방향을제시해보고

자한다.

첫째, 주택의개념및 주택시장의動因, 작동메커니즘의변화에맞추어주택관련모든제

도가종합적으로 변화되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은‘토지를필수생산요소로 하여

만들어진자본(내구자산)’이므로, 토지가갖는 지역성, 그리고 주택자산으로부터내구기간

동안발생하는주거서비스제공기능이라는특성을 감안하여시장을 구분하여야할 것이다.

즉, 주택생산을위해서는최소1 ~ 2년 이상의기간이소요되고자산의한 형태로주택을수

요할경우수요·공급양 측면에서금리등 금융시장상황에민감하게반응하는등 주택시장

이 금융부문과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주택시장경기조절을 위해서는

정책수단으로서양도세세부담조정등 세제지원책보다는저당채권유동화제도및 건설금융

제공등 수요자및 공급자금융지원또는반대로이자율등을통한주택구입대출조정정책이

보다효과적일수있다는것이다. 

둘째, 경제활동이이루어지는공간적인場이부동산(시장)
2 4 )

이며그 중 주택이란가계에게

주거서비스를제공하는 동시에 가구저축의주요한 자산형태 중 하나라는 시각을 중시해야

한다. 과거우리나라의주택정책은주택에살고있는지(주거서비스소비) 아니면주택자본에

투자하는지(주택투자) 등의경제활동을보지않고‘주택’이라는대상물건에대해지원한결

과 정책당국이의도한 효과가미약한경우가 많았다. 즉, 주택보급률과같은중앙정부단위

의 총량기획적주택정책보다는지역정부 수준의 주거정책과 시장단위의 자산시장정책으로

구분되어야할 것이다. 후자의경우, 전반적거시경제활동수준변화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택관련정책대응이이루어질수 있을것이다. 예로서, 금융및 기업부문구조조정, 외국인

투자촉진, 소득대비과도한소비지출및 가계신용변동, 부문간자금순환흐름등 모든경제

현상에서부동산과관련된측면을고려해야하는것이다. 

셋째, 교육서비스및 지방행정서비스가갖는지역성( l o c a l i t y )과 주택이 갖는지역적 특성

이 결합되어주택정책과지역발전및 지방자치정책이유기적으로연계되는방향의 주택및

2 4 ) Nothing “takes place”without taking a place - that is there is a spatial dimension to all economic activities, many of
which need some kind of policy guidance through regulatory measures or a proper framework for market decisions.
OECD, Urban Land Markets : Policies for the 1990s, 1992.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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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책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최근사교육여건이우수한특정지역으로의이주와이

에 따른전세및 매매가상승현상에서관찰할수있듯이 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도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수준까지는통학거리권내에서유사한교육서비스취향을가진학부모들

이 모여사는커뮤니티(community) 현상을보이고 있다. 이는수요자의거주지 선택(주거

서비스소비) 의사결정시주택특성(attributes, characteristics) 중주택소재지역의주변편

의성( a m e n i t i e s )이 중요한결정요소이고이것이시장내에서임대및 매매가격에큰 영향을

미친다는주택의지역성을잘 반영하고있는것이다. 주택이라는개별자산만을놓고볼 때는

주택시장이주식과같은금융자산시장에비해정보및 신용측면에서효율성이떨어지는특

성이있지만, 공교육을포함한 지방공공재를주택및 주거서비스시장과결합하여생각하면

지방공공재공급의효율성을제고할수 있는가능성이있는것이다
2 5 )

. 이러한맥락에서현재

의 건물에대한재산세를주택가액전체를과표로하는재산세로개편하면서세수를지방교

육재원으로활용할수 있도록지방교육자치와일반지방자치를통합하는개혁이필요할것이

다. 응익원칙이반영되지않은현행의 재산세및 종합토지세분리과세체계하에서보유과세

강화만을주장하는것은지방세과세원칙에도부합하지않고현실적으로큰 조세저항에부딪

치기때문이다. 

넷째, 전통적으로우리나라의주택금융은경제개발과정중 주택분야에의투자가 후순위

로 밀리고 장기대출이라는금융상품의특성때문에 발전되지못하여 시장참여자들간에이

루어지는私金融에맡겨져 왔으나, 최근의금융시장재편에 맞추어 주택금융이민간자본시

장 내에서정상화되어야할 것이다. 임차인이임대주에대한금융인전세제도나최종소비자

가 생산자에대한금융인선분양후시공제도는우리나라주택금융의후진성에기인한대표적

인 사례들이나, 최근시중 저금리 상황에서월세로의 전환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극복할수 있는제도들이라고생각된다. 결국, 일반은행의주택자금대출비중이증대되고

주택저당채권유동화가활성화되면, 민영주택에대한 구입·건설자금은일반은행 대출과 2

주택시장이금융부문과밀접한관계가 있다는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교육서비스및 지방행정

서비스가갖는지역성과주택이갖는지역적특성이결합되어주택정책과지역발전및 지방자치

정책이유기적으로연계되는방향의주택및공교육정책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2 5 ) 노영훈, 「교육자치가해법이다」, 『조선일보』, 200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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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장에서의유동화로해결되고, 저소득공공주택에대해서만국민주택기금및 재정자금에

서지원하는형태로발전해나아가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주택보급률같은 정책지표를 사용하여 총량적인 주택재고량을 높이기 위해

신규공급만확대시켜왔으나, 기존노후주택의적절한관리를통한활용도제고등에도관심

[그림1] 주택매매가격지수(전도시)

[그림 2] 전세/매매가격의변동추이(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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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져야할 것이다. 특히재건축·재개발사업이용적률증대를통해토지의효율적이용을

도모할 수는있으나, 이경우의 개발이익이토지지분소유자에게완전히 사유화되는문제와

조기재건축에따른자원의낭비와 재건축기간중의주거난이라는사회적외부비용을고려

할 때사업허가담당부서는리모델링등의대안을적극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이다.  

주택보급률같은정책지표를사용하여총량적인주택재고량을높이기위해신규공급만확대시켜

왔으나, 기존노후주택의적절한관리를통한활용도제고등에도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표1> 주요선진국( 1 3국)의 주택가격상승률

(단위: %)

스페인 7 2 6 1 2 4 1 5 . 4 1 1 . 4 마드리드 8 1 9 1 4 9 1 9 . 3 1 5 . 2
아일랜드 4 5 1 9 5 1 4 . 0 8 . 6 더블린 7 6 7 2 0 7 1 4 . 6 9 . 2
영 국 3 8 9 8 9 1 0 . 5 8 . 5 런 던 4 2 7 1 0 3 1 1 . 2 9 . 3
네덜란드 1 8 1 6 6 8 . 7 4 . 0 암스테르담 1 0 3 2 0 6 . 1 1 . 5
벨기에 1 4 0 2 3 5 . 6 3 . 0 브리쉘 2 1 0 5 8 6 . 7 4 . 1
미 국 1 5 8 2 0 8 . 6 5 . 6 뉴 욕 3 5 6 1 1 2 1 1 . 5 8 . 4
프랑스 1 5 5 1 5 6 . 9 5 . 1 파 리 2 5 0 5 8 1 0 . 4 8 . 6
일 본 5 2 1 5 - 4 . 1 - 3 . 6 도 쿄 7 2 3 0 - 5 . 8 - 5 . 3
캐나다 1 5 2 1 3 2 . 7 0 . 2 토론토 8 01 ) - 91 ) 2 . 4 - 0 . 1
이탈리아 3 4 3 1 3 7 . 9 5 . 0 밀라노 n . a n . a 9 . 8 6 . 8
호 주 2 1 3 1 0 1 1 . 2 6 . 6 시드니 4 1 9 8 3 1 8 . 1 1 3 . 1
스웨덴 1 8 3 6 7 . 9 5 . 3 스톡홀름 3 1 2 5 4 1 0 . 2 7 . 5
독 일 3 3 - 2 1 1 . 6 - 0 . 9 프랑크푸르트 6 9 n . a 1 . 5 - 1 . 0

global index 1 4 8 1 9 5 . 4 3 . 2
한 국 1 2 2 - 3 2 9 . 9 5 . 8 서 울2 ) 5 9 - 2 9 1 2 . 9 8 . 8

2 2년간 최근1년간 2 2년간 최근1년간
국가 ( 1 9 8 0 ~ 2 0 0 1 ) ( 2 0 0 1 ) 주요대도시 ( 1 9 8 0 ~ 2 0 0 1 ) ( 2 0 0 1 )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주: 1) 1981~2000년임.
2) 1986~2001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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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주택의종류및 거주가구수별분포(1990, 1995, 2000년)

(단위: 호, %)

주: 1) 주택수에는空家(전국총수1 9 9 0년: 196,901호, 1995년: 365,466호, 2000년: 513,059호)를제외함.
2) 가구수에는주택내거주하는집단가구( 1 9 9 0년: 7,466, 1995년: 8,405, 2000년: 6,959)를포함하며, 주택내거주일

반가구만은1 9 9 0년: 11,301,006, 1995년: 12,908,811, 2000년: 14,227,454 가구임.
3) 비거주용은주거이외의용도로복합사용되는건물의주택부분임.

자료: 통계청, 『1990, 1995,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서재구성.

1가구
2 , 9 7 1 , 2 7 7 1 , 5 8 0 , 2 7 9 3 9 6 , 0 1 6 1 0 1 , 3 7 5 1 1 9 , 4 8 8 5 , 1 6 8 , 4 3 4

( 6 2 . 8 ) ( 9 7 . 1 ) ( 8 1 . 2 ) ( 8 7 . 9 ) ( 5 9 . 0 ) ( 7 2 . 2 )
2가구 8 0 9 , 0 4 5 4 5 , 7 6 7 7 7 , 6 8 0 1 0 , 5 3 0 3 7 , 1 0 4 9 8 0 , 1 2 6
3가구 4 5 3 , 9 9 9 1 , 9 6 0 1 1 , 8 9 9 2 , 3 2 4 2 1 , 0 6 5 4 9 1 , 2 4 7
4가구 2 3 5 , 9 6 0 1 1 2 1 , 9 0 9 1 , 1 2 0 1 1 , 4 2 0 2 5 0 , 5 2 1
5가구 1 2 1 , 5 8 6 - 2 - 5 , 9 1 1 1 2 7 , 4 9 9

6가구이상 1 3 5 , 0 6 6 - - - 7 , 4 9 3 1 4 2 , 5 5 9
계(주택수1 )) 4 , 7 2 6 , 9 3 3 1 , 6 2 8 , 1 1 7 4 8 7 , 5 0 6 1 1 5 , 3 4 9 2 0 2 , 4 8 1 7 , 1 6 0 , 3 8 6
(가구수2 )) 8 , 5 1 1 , 1 5 1 1 , 6 7 8 , 5 0 5 5 9 4 , 8 0 6 1 3 3 , 9 3 3 3 9 0 , 0 7 7 1 1 , 3 0 8 , 4 7 2

1가구
2 , 8 6 0 , 4 3 1 3 , 4 3 0 , 0 4 7 6 8 3 , 2 2 7 3 2 6 , 1 8 3 2 2 0 , 7 3 0 7 , 5 2 0 , 6 1 8

( 6 6 . 0 ) ( 9 9 . 3 ) ( 9 3 . 1 ) ( 9 7 . 0 ) ( 6 4 . 4 ) ( 8 1 . 7 )
2가구 6 3 3 , 8 5 8 2 3 , 5 0 2 4 7 , 7 8 4 8 , 4 9 8 6 3 , 6 4 6 7 7 7 , 2 8 8
3가구 3 6 9 , 2 6 7 9 1 1 2 , 7 3 6 9 2 5 3 1 , 4 4 7 4 0 5 , 2 8 6
4가구 2 0 8 , 8 9 1 4 2 3 1 3 3 0 1 1 4 , 2 3 2 2 2 3 , 7 7 9
5가구 1 2 9 , 2 7 7 3 5 6 2 2 8 6 , 5 1 5 1 3 6 , 0 7 9

6가구이상 1 3 5 , 3 8 1 3 5 6 2 2 1 6 , 2 1 8 1 4 1 , 8 7 9
계(주택수1 )) 4 , 3 3 7 , 1 0 5 3 , 4 5 4 , 5 0 8 7 3 4 , 1 7 2 3 3 6 , 3 5 6 3 4 2 , 7 8 8 9 , 2 0 4 , 9 2 9
(가구수2 )) 7 , 7 2 0 , 8 2 9 3 , 4 7 9 , 9 8 7 7 8 8 , 9 5 1 3 4 9 , 9 5 3 5 7 7 , 4 9 6 1 2 , 9 1 7 , 2 1 6

1가구
2 , 8 1 0 , 4 8 8 5 , 2 2 3 , 5 9 9 7 9 0 , 1 1 7 4 4 8 , 3 9 4 2 7 7 , 1 8 4 9 , 5 4 9 , 7 8 2

( 6 9 . 1 ) ( 9 9 . 9 ) ( 9 7 . 2 ) ( 9 9 . 0 ) ( 7 0 . 6 ) ( 8 7 . 1 )
2가구 5 3 4 , 5 6 9 7 , 4 9 9 2 2 , 0 7 5 4 , 4 5 5 6 8 , 1 8 7 6 3 6 , 7 8 5
3가구 3 0 5 , 2 7 6 2 1 4 6 2 0 2 4 4 2 7 , 7 3 2 3 3 4 , 0 8 6
4가구 1 7 0 , 6 4 5 6 4 9 1 9 1 0 , 7 2 0 1 8 1 , 4 3 9
5가구 1 1 5 , 0 1 9 - 5 4 4 , 5 6 8 1 1 9 , 5 9 6

6가구이상 1 3 3 , 4 6 6 1 6 1 4 , 1 8 0 1 3 7 , 6 5 4
계(주택수1 )) 4 , 0 6 9 , 4 6 3 5 , 2 3 1 , 3 1 9 8 1 2 , 8 7 2 4 5 3 , 1 1 7 3 9 2 , 5 7 1 1 0 , 9 5 9 , 3 4 2
(가구수2 )) 7 , 1 0 6 , 4 3 2 5 , 2 3 9 , 2 7 6 8 3 6 , 3 9 2 4 5 8 , 1 3 8 5 9 4 , 1 7 2 1 4 , 2 3 4 , 4 1 0

주택의종류
주택당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비거주용 계
거주가구수

1

9

9

0

년

1
9
9
5
년

2
0
0
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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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주택의종류및 점유형태별분포(1990, 1995, 2000년)

(단위: 호, %)

주: 1) 주택수에는공가(전국총수1 9 9 0년: 196,901호, 1995년: 365,466호, 2000년: 513,059호)를제외함.
2) 비거주용은주거이외의용도로복합사용되는건물내의주택으로, 주택이외의거처가아님.

자료: 통계청, 『1990, 1995,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서재구성.

자 가
4 , 0 2 4 , 8 1 6 1 , 0 7 5 , 8 1 6 3 7 5 , 7 9 1 8 3 , 3 3 2 9 4 , 1 5 6 5 , 6 5 3 , 9 1 1

( 8 5 . 1 ) ( 6 6 . 1 ) ( 7 7 . 1 ) ( 7 2 . 2 ) ( 4 6 . 5 ) ( 7 9 . 0 )
전 세 3 9 0 , 6 9 8 3 1 7 , 3 6 8 7 4 , 9 8 3 2 5 , 4 3 0 4 0 , 9 5 7 8 4 9 , 4 3 6

보증부월세 6 8 , 3 0 0 1 4 7 , 1 1 3 9 , 0 4 7 2 , 1 3 8 2 6 , 1 0 3 2 5 2 , 7 0 1
월세(사글세) 1 1 9 , 2 8 5 1 5 , 4 2 9 6 , 5 2 2 2 , 7 9 9 2 3 , 2 7 3 1 6 7 , 3 0 8

무 상 1 2 3 , 8 3 4 7 2 , 3 9 1 2 1 , 1 6 3 1 , 6 5 0 1 7 , 9 9 2 2 3 7 , 0 3 0
계 4 , 7 2 6 , 9 3 3 1 , 6 2 8 , 1 1 7 4 8 7 , 5 0 6 1 1 5 , 3 4 9 2 0 2 , 4 8 1 7 , 1 6 0 , 3 8 6

자 가
3 , 7 2 3 , 3 2 5 2 , 2 3 0 , 2 8 2 5 2 9 , 1 4 3 2 2 7 , 0 6 4 1 8 3 , 3 7 1 6 , 8 9 3 , 1 8 5

( 8 5 . 8 ) ( 6 4 . 6 ) ( 7 2 . 1 ) ( 6 7 . 5 ) ( 5 3 . 5 ) ( 7 4 . 9 )
전 세 3 7 4 , 6 8 2 7 7 9 , 2 9 7 1 6 8 , 2 4 7 9 7 , 6 9 2 6 7 , 8 6 8 1 , 4 8 7 , 7 8 6

보증부-월세 7 8 , 9 4 5 3 3 5 , 3 8 8 1 1 , 4 5 7 5 , 8 5 6 5 2 , 4 3 0 4 8 4 , 0 7 6
무보증-월세 2 5 , 1 5 1 9 , 3 8 1 1 , 1 1 1 5 4 5 5 , 4 9 9 4 1 , 6 8 7

사글세 4 1 , 6 1 9 2 , 8 0 3 1 , 4 4 7 1 , 4 6 9 1 0 , 6 7 6 5 8 , 0 1 4
무 상 9 2 , 3 9 5 9 5 , 8 2 6 2 2 , 5 0 0 3 , 6 4 3 2 1 , 8 5 2 2 3 6 , 2 1 6
미 상 9 8 8 1 , 5 3 1 2 6 7 8 7 1 , 0 9 2 3 , 9 6 5

계 4 , 3 3 7 , 1 0 5 3 , 4 5 4 , 5 0 8 7 3 4 , 1 7 2 3 3 6 , 3 5 6 3 4 2 , 7 8 8 9 , 2 0 4 , 9 2 9

자 가
3 , 4 1 6 , 0 9 4 3 , 2 3 8 , 6 3 7 5 5 8 , 4 9 5 2 9 0 , 7 3 9 2 3 1 , 0 9 2 7 , 7 3 5 , 0 5 7

( 8 3 . 9 ) ( 6 1 . 9 ) ( 6 8 . 7 ) ( 6 4 . 2 ) ( 5 8 . 9 ) ( 7 0 . 6 )
전 세 3 5 1 , 5 0 8 1 , 3 6 2 , 9 7 9 2 0 3 , 6 4 4 1 3 5 , 9 4 1 6 8 , 3 5 0 2 , 1 2 2 , 4 2 2

보증부월세 9 1 , 3 2 7 4 7 2 , 9 2 0 2 0 , 1 9 5 1 4 , 2 6 7 5 1 , 2 0 3 6 4 9 , 9 1 2
무보증월세 4 3 , 2 1 5 1 3 , 9 3 1 3 , 3 5 1 2 , 0 4 4 8 , 5 3 2 7 1 , 0 7 3
사글세 5 1 , 1 3 2 9 , 1 4 1 2 , 8 7 3 2 , 8 9 8 1 0 , 7 8 8 7 6 , 8 3 2
무 상 1 1 6 , 1 7 0 1 3 3 , 6 2 6 2 4 , 3 0 1 7 , 2 1 7 2 2 , 6 0 2 3 0 3 , 9 1 6
미 상 1 7 8 5 1 3 1 1 4 1 3 0

계 4 , 0 6 9 , 4 6 3 5 , 2 3 1 , 3 1 9 8 1 2 , 8 7 2 4 5 3 , 1 1 7 3 9 2 , 5 7 1 1 0 , 9 5 9 , 3 4 2

주택의종류
주택당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비거주용 계
점유형태

1

9

9

0

년

1
9
9
5
년

2
0
0
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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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경제주체, 자산소분류별자산액( 1 9 9 7년, 순자산액)

(단위: 10억원)

총액 1 , 7 8 6 , 2 3 6 . 4 5 8 9 , 3 0 4 . 8 3 0 5 , 4 3 6 . 7 2 8 3 , 8 6 8 . 1 2 0 3 , 4 0 0 . 2 9 6 , 3 5 9 . 6 1 0 7 , 0 4 0 . 6
계 2 2 5 , 2 4 5 . 6 3 3 , 3 5 9 . 6 3 , 4 4 6 . 3 2 9 , 9 1 3 . 3 - - -

중앙일반정부 5 5 , 5 8 8 . 5 1 0 , 9 5 5 . 1 2 , 4 0 8 . 3 8 , 5 4 6 . 8 - - -
지방자치단체 1 6 9 , 6 5 7 . 1 2 2 , 4 0 4 . 6 1 , 0 3 8 . 1 2 1 , 3 6 6 . 5 - - -

계 1 , 0 1 2 , 0 4 2 . 7 2 4 2 . 2 9 6 . 3 2 4 , 1 7 3 . 3 2 1 8 , 1 2 3 . 0 - - -
계 9 6 , 9 0 4 . 2 1 3 , 2 7 3 . 3 3 , 7 9 3 . 8 9 , 4 7 9 . 5 - - -

정부기업 1 3 , 4 6 7 . 2 1 , 3 0 0 . 2 1 6 4 . 8 1 , 1 3 5 . 4 - - -
정부관리기업 8 3 , 4 3 7 . 0 1 1 , 9 7 3 . 1 3 , 6 2 9 . 0 8 , 3 4 4 . 1 - - -

계 9 1 5 , 1 3 8 . 5 2 2 9 , 0 2 3 . 0 2 0 , 3 7 9 . 5 2 0 8 , 6 4 3 . 5 - - -
법인기업 6 2 9 , 0 4 0 . 7 1 2 0 , 7 7 8 . 4 1 6 , 8 4 0 . 7 1 0 3 , 9 3 7 . 7 - - -
개인기업 2 8 6 , 0 9 7 . 8 1 0 8 , 2 4 4 . 6 3 , 5 3 8 . 8 1 0 4 , 7 0 5 . 8 - - -

비영리단체부문 7 1 , 8 0 5 . 5 3 9 , 9 0 6 . 4 4 , 0 7 4 . 6 3 5 , 8 3 1 . 8 - - -
가계부문 4 7 7 , 1 4 2 . 7 2 7 3 , 7 4 2 . 5 2 7 3 , 7 4 2 . 5 - 2 0 3 , 4 0 0 . 2 9 6 , 3 5 9 . 6 1 0 7 , 0 4 0 . 6

자산 건 물 가재자산
주거용 비주거용 내구재 준내구재

정
부
부
문

기

업

부

문

공
공
기
업
민
간
기
업

<표5> 미·일·영자본이득과세제도비교

과세방식 개인소득세율( % ) 주택관련특별규정

- 타원천소득과 양도익을 합산과세함1 )이
원칙

- 자본자산: 주택, 가구, 자동차, 주식, 채권
등. 단, 사업용은제외

- 연간 3천달러2 )를 한도로 순자본손실은
일반소득과상계, 3천달러를초과하는순
자본손실은무기한차기이월

- 개인적 용도의 자산(별장 등)의 매매 등
의손실은공제되지않음.

- 장·단기구분
- 세율
·단기: 일반소득세율적용
·장기( 1 2개월이상) 소장품3 ): 28%
·장기비소장품: 15% 소득세율적용자는

10%, 그 외소득세율적용자는 2 0 % ( 5
년이상보유시8%, 18%로인하)

- 주거주주택(main home)5 )에대한공제
제도

·주 거주주택의1997 5/7 이후매매이익
은무조건(main home 이기만하면) 25
만달러까지비과세6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5 0만달러까
지비과세
1. 부부합산신고시
2. 양도전5년기간중 2년 소유(부부일방

소유) ,
3. 양도전5년기간중 2년 거주(부부공동

거주)조건
4. 부부모두그외주택공제신청없음.  

·적용 제외: 1가구1주택 이외, 임대주택,
별장등

- 부부합산경우
4 5 , 2 0 0달러4 )이하: 1 5
1 0 9 , 2 5 0달러이하: 2 7
1 6 6 , 5 0 0달러이하: 3 0
2 9 7 , 3 5 0달러이하: 3 5
2 9 7 , 3 5 0달러초과: 3 8 . 6

미국

( 2 0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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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의계속

과세방식 개인소득세율( % ) 주택관련특별규정

- 소득세체계내에서종합과세
- 순자본손실의타소득에대한상계불가:차기
이월하여자본이득과상계가능(무기한)

- 대상자산:주식, 토지, 사업용자산(영업권포
함)

- 면제자산:개인용자동차, 6,000파운드미만의
물품, 저축증서, 정부채권등

- 연간공제: 7 , 2 0 0파운드
-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대상자본이득 감소
(Tapper relief)

·업무용자산: 4년이상보유, 25% 과세대상7 )

·비업무용자산: 3년 이상 보유, 95% 과세대
상, 4-10년동안매년5 %씩감소8 )

- 투기적거래는소득세과세대상

영국

( 2 0 0 2 )

- 주거주주택(private residence) 에대한공
제제도

·요건:
1. 1주택및주거주주택
2. 비거주기간이3년미만(업무와관련한비거

주는4년미만) 
·공제액:전체 보유기간 중 주 거주주택으로

사용한기간에해당하는만큼
·매각 직전 3 6개월은 용도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기간에포함
·보유기간:취득일또는1982. 3. 31 중최근

일부터매각시점
·적용 제외:임대주택,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속토지, 별장, 부속토지가1 / 2 h a를 초과
하는주택

1 , 5 2 0파운드이하: 1 0
2 8 , 4 0 0파운드이하: 2 2
2 8 , 4 0 0파운드초과: 4 0

- 타원천소득과합산과세함이원칙
- 일반자산의경우장·단기( 5년기준)를구분
- 분리과세특례(조세특별조치법)
1. 장기( 5년이상)보유부동산:
·장기특별공제: 100만엔
·세율: 6 , 0 0 0만엔 이하 2 0 % (주민세 6 % )

6 , 0 0 0만엔초과2 5 % (주민세7 . 5 % )
·2001-2003년 한시조치:양도차익에

2 0 % (주민세6%) 일률적으로적용
2. 단기( 5년이하)보유부동산: 
·기초공제: 50만엔
·세액:양도차익의4 0 % (주민세 1 2 % )와 종

합합산세액증가분의110% 중큰금액

- 거주용주택에 대한 특례조치(조세특별조치
법)

1. 특별공제: 3 , 0 0 0만엔
2. 장기보유경감세율
·요건: 1 0년이상보유
·세율:6천만엔 미만 10%(주민세 4%)

6천만엔초과1 5 % (주민세5 % )
3. 단기보유주택:일반부동산과동일
4. 주택의 대체취득특례:1993. 5.4~1999.

3 . 3 1기간중양도후양도일다음연도말까지
주거용 주택을 재취득하여 거주하는 경우
양도가없었던것으로간주. 단, 양도가액2
억엔이하이고거주기간1 0년이상

3 3 0만엔이하: 1 0
9 0 0만엔이하: 2 0

1 , 8 0 0만엔이하: 3 0
1 , 8 0 0만엔초과: 3 7

일본

( 2 0 0 0 )

주: 1) 1986TRA(Tax Reform Act) 이후분리과세에서종합과세로전환하였음.
2) 부부별도신고시에는1 , 5 0 0달러임.   
3) 예술품, 골동품, 보석, 동전등.
4) 부부별도신고의경우에는2 2 , 6 0 0달러, 독신2 7 , 2 5 0달러, 가장의경우3 6 , 2 5 0달러임. 
5) 主거주주택(main home)은주택, 주거보트, 주거자동차, 아파트. 콘도중선택가능
6) 主거주주택의1997 5/6 이전매매이익에대해서는연령, 소유, 거주요건에의해1 2 5 , 0 0 0달러까지공제하고2년내대체

취득시과세가이연됨. 과세이연요건은①거래전후2년내에신주택을구입, 거주하고②신주택가격이처분수취가격보
다는커야함.

7) 과세대상자본이득비율: 1년87.5%, 2년75%, 3년50%, 4년이상2 5 %
8) 과세대상자본이득비율: 2년미만100%, 3년95%, 4년90%, 5년85%, 6년80%, 7년75%, 8년70%, 9년6 5 % ,

1 0년이상 6 0 %
자료: 노영훈, 「양도소득세징수제도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5.

D e p a r t 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2001 Form 1040(Schedule D)”, “2001 Instruction 
1 0 4 0”, “2001 Publication 523”.

IBFD, European Tax Handbook,2 0 0 1 .
Inland Revenue, “Notes on Capital Gains(2002)”, “Help sheet IR282(2002)”.
Ministry of Finance, An Outline of Japanese Taxes, 1996.
일본세무연구회, 『평성9년도판세법편람』, 1997.
재경상보사, 『도설일본의세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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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1998년이후주택관련 정책변화내용

주택부문대책 개 요 주 요 내 용

·경제불황을 예방하고 대
량 실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수요·공급 진작책
및거래활성화를위한종
합적인대책을강구

·신축주택구입시5년간양도소득세면제
·취득세·등록세부담25% 감면
·국민주택채권매입부담50% 완화
·주택자금이자상환분에대한소득공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조기도입
·전세금반환을위한금융기관지원확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보증기능강화
·주택할부보증사에대한지급보증담보조건완화
·주택재개발및재건축사업의규모별공급의무비율폐지등.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 1 9 9 8 . 5 . 2 2 )

·실물경기회복지원및구
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
해소

·1 9 9 9년취득및건설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비과세
·장기, 저리의주택구입자금대출확충
·주택분양가자율화등건축규제완화
·준농림지역토지이용규제완화
·재건축활성화를위한요건완화

건설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
( 1 9 9 8 . 1 2 . 1 2 )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
주택공급확대등을통한
전세가격안정화유도

·신규주택의조기공급추진: 공사중단사업장의공사재개지원(부도사
업장정상화촉진자금등4 , 0 0 0억원지원)

·임대주택건설확충과 주거안정 자금지원확대: 1999년공공임대주택
건설1 2만호로확대, 임대사업자등록기준완화, 전세자금지원확대(도
시영세민전세자금(연3%) 1,500억원→3 , 0 0 0억원, 저소득근로자전
세자금(연7%) 1,000→3 , 0 0 0억원으로확대)

·충분한주택건설택지공급
·전세수요의적정분산유도
·부동산중개업소관리강화

전세값
안정대책
( 1 9 9 9 . 9 )

·시중의 부동산자금을 주
택시장으로 끌어들이면
서주택수요를늘려주택
건설을 자극하는 건설촉
진정책

·주택청약예금·부금통장개설범위 확대(만 2 0세 이상, 외국인도가입
가능)

·국민주택재당첨제한폐지: 12월부터과거5년이래주택에당첨된사
람도국민주택청약가능. 또한주택당첨경력이있는사람도1순위자격
으로국민주택신청가능

·모든 은행에서 청약통장 개설 가능(산업은행, 수출입은행등 특수은행
과제주은행제외): 기존주택은행 청약통장가입자들이다른은행으로
계좌를 옮기면 기가입기간을인정받지 못하며, 청약저축은주택은행에
서만가입

·계약금은당첨일로부터5일이경과하면납부일을3일이상으로정해서
받도록변경(기존:당첨일로부터7일경과후)

·아파트입주자사전점검의무화

주택건설
촉진대책
( 1 9 9 9 . 7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축주택수요촉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대상 확대(수도권을포함한 전국의 고급
주택을제외한모든주택에대해2 0 0 2 . 1 2 . 3 1일까지)

·신축주택( 1 8 ~ 2 5 . 7평)에대한취득세·등록세50% 감면

주택수요촉진
세제지원
( 2 0 0 1 . 5 . 2 3 )

·일부지역 투기과열 억제
및주택공급확대

·1세대2주택중복보유기간단축( 2년→1년)
·양도소득세기준시가상향조정및양도세불성실신고에대한세무조사강화
·실수요자중심의청약제도및분양권전매제한
·재건축시기조정심의강화

주택시장안정
대책
(20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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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개요

세수추계는일국의나라살림의근간을이루는조세수입규모를예측하는것이다. 규모있

는 살림을살기위해수입과지출을정확히예측하는것은필수적일뿐만아니라최근과같

이 국가채무및 중장기재정계획수립이긴요한때에세수를정확히추계하는것은매우중

요하다고하겠다.  본고에서는비교적객관적인입장에서과학적인세수추계작업을수행하

고 있으며장기추계를통해재정운영의투명성·예측가능성이높은것으로알려져있는미

국의세수추계를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세수추계의정확성제고를위한시사점을찾아보고

자 한다.

우리나라의세수추계는대부분회귀분석, 진도비, 탄력성등을이용하여이루어진다. 일부

의 경우거시모형을이용하여세수를추계하기도하나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국

세청의납세신고자료를사용한미시모의실험모형(micro simulation model)을이용한세수

추계는간헐적으로몇몇연구에서실험적으로이루어졌으나현재는사용하지않고있다. 이

는 납세정보에대한접근이원천적으로거의불가능하기때문이다. 반면미국과캐나다등의

선진국에서는기본적으로거시모형또는미시모의실험모형을이용하여세수를추계하고있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미국의 세수추계로부터의 시사점

成 明 宰 연구위원( s u n g @ k i p f . r e . k r )

현
안
분
석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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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납세자들의납세신고표본자료를표본추출하여사용하는것이세수추계의필수적사

항으로인정되고있기때문이다.

세수추계의정확성을논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 납세자의세부담정보와가장가까운정

보를담고있는자료를사용하는것이세수추계의출발점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우리나

라의경우에는그렇지못한것이현실이다.

2. 미국의세수추계

미국의연방세수는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세(payroll taxes), 소비세, 관세, 상

속·증여세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개인소득세, 사회보장세, 법인소득세가연방세 세수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그리고 지난 4 0년간 연방세 부담률은 GDP 대비 1 7∼19%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예외적으로 2 0 %를 초과하였다( <표 2> 참조). 최근 우리나라의 국세부담률이 GDP 대비

약 17% 정도임에비추어볼때 미국의 연방세부담률은우리와비슷하거나약간더 높은수

준이다.

<표1> 연방세구성세목의세수비중

(단위: %)

개인소득세 5 0
사회보장세 3 2 ~ 3 3
법인소득세 1 0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등기타 7~8 

세목 연방세대비비중

주: 비중은대략적인수치임.

미국과캐나다등의선진국에서는기본적으로거시모형또는미시모의실험모형을이용하여세수

추계를 하고있다. 즉, 납세자들의납세신고표본자료를표본추출하여사용하는 것이세수추계의

필수적사항으로인정되고있기때문이다.



3 4 2 0 0 2년8월호

현
안
분
석
( 2 )

현재 미국 정부차원에서의 세수추계는 재무부의 O TA(Office of Tax Analysis), 의회의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JCT(Joint Committee on Ta x a t i o n )에서담당하고

있다. 이들기관은세수추계를위해각기다른역할을수행하고있다. OTA는행정부의공식

세수추계치를담당하고있으며, CBO는법률에근거한세수추계기본선전망치를제공하고

있다. JCT는C B O의 기본선전망을기준으로각종정책개편에따른기대효과, 즉, 세법개정

에따른 세수효과만을추정하고있다.

연방세수의거의대부분을차지하는개인소득세와사회보장세의세수추계는개별납세자들

이과세당국에신고한과세정보, 즉납세자료를표본추출하여미시모의실험모형을토대로이

루어지고있다. 세법개정효과는현행세법(예정된세법개정포함) 체계하에서예상되는기본

선 전망치(baseline forecast)를기준으로 의회에 제안된 세법개정안(proposed legislation)

이채택되었을경우의가상적인상황하에서예상되는세수와의차이를일컫는다.

미국의세수추계는매년2월대통령이의회에제출하는예산안( P r e s i d e n t’s budget)과7

월경의중간예산심의안(MSR: Mid-Session Review) 등2회에걸쳐이루어진다.

Ⅱ. 미국 정부의 세수추계 역할 분담

1. JCT(Joint Committee on Ta x a t i o n )

J C T는 세수자체는추계하지않으며세법개정에따른세수효과및 분배효과등의추정을

주된업무로하고있다.

세법개정효과는현행세법(예정된세법개정포함) 체계하에서예상되는C B O의 기본선전

망치를기준으로새로운세법개정안에따른세수전망치와의차이를계산하여산출하게된다.

연방세수의대부분을차지하는개인소득세와사회보장세의세수추계는미시모의실험모형

을 이용하고 있다. 미시모의실험모형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표2> 연방세수의GDP 대비부담률

(단위: %)

GDP 대비부담률 1 8 . 9 1 7 . 7 1 8 . 0 1 8 . 5 2 0 . 6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자료: CBO(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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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nue Service)이납세자들의소득세신고자원시자료로부터표본을추출하여구축한소

득통계(SOI; Statistics of Income)
1 )

자료를 기본자료로사용하고 있다. 그런데세법개정의

내용이기존의세법체계밖에서새로이도입되는경우에는SOI 자료만으로분석이어렵다.

왜냐하면SOI 자료에는그러한내용의효과분석을가능하게해주는필요한정보가없는것

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상무부 통계국의 C P S ( C u r r e n t

Population Survey) 자료나노동부 자료등 외부기관의 자료를추가적으로취합·활용하

여 표본자료의내용을확충함으로써세수효과추정( i m p u t a t i o n )에 사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세수추계를목적으로하더라도국세청이소장하고있는납세신고자

료를 이용할 수 없는 데 반해미국에서는미국 내국세법 6 1 0 3조(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6103)에근거하여J C T와 재무부등과같이제한된범위의정부기관을대상으로미

국 국세청이매년층화무작위추출을통해납세신고표본자료를추출하여제공하고있어대조

를 이룬다.

J C T의 세수추계는대부분세법이나정책의변화가발생하였을때그러한변화가세수에미

치는영향을파악하는데중점을두고있으며그밖의사항에대해서는분석하지않고있다.

하원의원이요청하여세법개정효과분석을의뢰한 경우에는해당되는세법개정안에대한

효과분석결과를해당의원에게만제공하고해당의원이공식적으로대내외에공표할때까

지 그결과를공개하지않고보안을유지하도록법으로강제하고있다.

J C T는 세수추계에있어탈세에대한사전적인정보가있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모든 납세

자가성실납세를한다는전제하에서세수를추계한다. 따라서과표양성화등에의한세수효과

에 대한분석은하지않고있다. 또한개인사업소득자들의소득신고율(또는소득포착률)의

변화가세수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추계( T C M P )를하지않으며이는 I R S가 담당하고있

다. 그러나IRS 역시의원들의반대로인해1 9 9 8년을마지막으로T C M P가중지된상태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세수추계를목적으로하더라도국세청이소장하고있는납세신고자료를이

용할수 없는데 반해미국에서는J C T와 재무부등과 같이제한된 범위의정부기관을대상으로

미국국세청이매년층화무작위추출을통해납세신고표본자료를추출하여제공하고있어대조를

이룬다.

미국의세수추계로부터의시사점▶▶

1) SOI 자료의표본크기는2 0만건정도(개인소득세납세자수는총1억3천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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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BO(Congressional Budget Off i c e )

C B O는 연차보고서를통해자세한세입예산추계치를발표하여야만한다. 이경우세수추

계는현재연도와향후1 0년간의기본선전망( b a s e l i n e )을 주된업무영역으로하며, 기본선

전망치는각종세법및 세출개편에따른세수효과를추정함에있어기준치로서의역할을담

당하게된다.

C B O의 기본선 전망은 세법이나 정부 정책 기조가 아무런 변화없이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또는이미개편이확정된경우에는확정된개편내용을포함한체계가유지된다

는 전제하에서, 세원별로별개의 모형을 구축한 후 각각의 세수 추계치를합산하는 과정을

거쳐이루어진다. 세원별또는세수추계모형별로각각독립적으로설명변수를선택하고있

지만, 다음의관점에서볼 때 상호간에는상당히비슷한점이많다. 우선기본적인세수추계

방법은거시경제예측치를기준으로과표또는과표에대한대리변수를예측한다는점, 그리

고 두번째로세율(경우에따라법정세율또는실효세율을사용하기도함)을 과표에 적용하

여세수를추계한다는점에서공통점을지닌다.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세가연방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CBO의

기본선전망은임금과기타의개인소득, 법인이익에대한거시전망치에크게의존한다.

SOI 자료를이용하여세수를추계할때 자료연도와세수추계연도사이에는일정한시차가

존재한다. 예를들면2 0 0 3년을대상으로세수를추계한다고할 때 현재국세청이소장하고

있는가장최신의납세신고정보자료는2 0 0 0년 또는2 0 0 1년 자료이다. 그러므로2 0 0 0년(또

는 2 0 0 1년) 자료를 가지고 2 0 0 3년 세수를 예측한다면 불가피하게 2 ~ 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기간동안 납세자정보, 즉소득수준과소득분포가모두변하였을것이다. 그러

므로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서는 납세신고자료에 대한 표본조정이 필요하다. 분포조정

( e x t r a p o l a t i o n )에 있어표본자료의추출가중치를새로이조정( r e w e i g h t )하는방법을일차

적으로사용한다. 이차적으로는각종거시경제전망치를 활용하여각 소득계층별로소득증

가율을적용하여2 0 0 3년에대한가상적인표본을구성한다.

SOI 자료를이용하여세수를추계하고자할 때 표본자료가담고있지않은새로운내용의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인구조사통계국(Census Bureau)의

CPS 자료등을비롯하여관련부처등이생산한 각종자료로부터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표본을새로이구성하여사용한다. 표본자료정보의추정은기존의표본자료에부연하여새

로운변수정보를첨부하는방법과, 납세신고자료와원천이다른자료를기존의자료에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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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연하여추가시킴으로써표본의크기자체를확대시키는두 가지방법을모두사용하고

있다.

3. 재무부(Dept. of Tr e a s u r y )의 O TA ( O ffice of Tax Analysis)

미 재무부의 세입예산추계는매년 2월까지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7월경의

중간예산심의안(mid-session review)의두 가지로구분된다. 세입예산안편성시모든행정

부에서는단일안의거시경제전망치
2 )

를 채택·사용하며, 세수전망시에는현행세법하에서

의 세수
3 )

와 행정부가제안한세법개정안에대한세수효과의두가지를제출하고있다.

7월의 중간예산심의에서는상반기 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 전망 수정치 또는

예산안 제출 이후에 제안·시행된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변화 효과를 본래의 세수추계치에

반영시키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

재무부, CBO 또는각종민간연구소들은각기다른거시모형을가지고 있기때문에 거시

경제전망치또는세수추정치가서로다르다. 따라서각 기관들은각각의거시경제전망치에

대한정보를 교환하여각 기관의세수추계모형에대입하여교차적으로세수를 추정하고각

기관사이의세수전망치차이를상호비교하여정확성제고의기초자료로사용한다.

재무부에서도세수를추계함에있어미국국세청의소득통계(SOI) 자료를사용하고있다.

필요시에는상무부인구통계조사국(Bureau of Census, Department of Commerce)의상

주인구조사(CPS; Current Population Survey) 자료등에담긴정보를활용하여SOI 자료

의 내용을확충한다.

C B O는연차보고서를통해자세한세입예산추계치를발표하여야만한다. 이경우세수추계는현

재연도와 향후1 0년간의기본선전망을주된업무영역으로하며, 기본선전망치는각종세법및

세출개편에따른세수효과를추정함에있어기준치로서의역할을담당하게된다.

2) 행정부의거시경제전망은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CEA(Council of Economic Agency), OEP(Office of
Economic Policy, 미재무부내기관)의세기관이담당하고있다.

3) CBO의기본선전망에대응되는행정부의세수추계치이다.
4) 내국세법6 1 0 3조(Section 6103 of Internal Revenue Code)에규정된바에따르면OTA, JCT 등이납세신고자료에접근하

여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권한이부여되어있다. 또한납세신고자료는인적사항에대한정보를제거하고일정수준이상의
소득자에대한정보의경우에는합계치로하여정보를민간에공개하고있다. 그리고횡단면자료를이용한조세의소득재분
배효과에대한분석도하고있으며현재패널자료를이용한분배효과연구도진행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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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오차분석을위해사후적으로세수예측오차를다음의세 가지요인에의한오차

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경제적 요인에 의한오차(economic error)로서거시경제 전망치

자체가오차를지님에따라불가피하게세수예측오차가발생하게된 것을일컫는다. 둘째는

기술적요인에의한오차(technical error)이다. 이는세수추계모형의설정에오류가존재함

에 따른오차를일컫는다. 셋째는세법개정오차(error enacted legislation)로세수추계시

점 이후에단행된세법이나정책변화로인해예상치못한변화가나타남에따라야기된오

차를일컫는다. 이와같이세수예측오차를원인별로구분하는목적은세수예측오차를원천

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세수추계시에 세수추계모형및 방법론을 수정하는 데

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서이다.

현재O TA에는4 5명의경제학자( e c o n o m i s t s )가 있으며그 중 세수추계에직접관련된인

력은1 3명(전산·통계분석지원인력7 ~ 8인은제외)이다.

Ⅲ. CBO의 세수추계

1. 개인소득세

현재 C B O는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신고자료의 표본자료를 제공받아 미시모의실험모형을

이용하여다음4단계로구분하여개인소득세의세수를추계한다.

가. 1단계: 납세자수조정과각소득종류별소득규모의추정

① 과표추정

각종소득은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재산소득등 종류별로CBO 거시모

형을통해향후의전망치를추정한다. 다만자본이득의경우에는다른종류의소득과발생형

태가다르기때문에별도의모형과방법으로추정한다.

② 인구특성분포조정

C B O는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도움을얻어SOI 표본자료를세

수추계를하고자하는목표연도의분포로조정하여새로운표본을구성한다. 이때인구분포

5) 이밖에도OTA 소속의OTP(Office of Tax Policy)에는3 0 ~ 4 0명의변호사가종사하고있다.



재정포럼 3 9

미국의세수추계로부터의시사점▶▶

를 토대로납세자료를조정(보다정확히는각 표본자료의가중치를조정)한다. 이때인구추

계를통해각 납세자유형별집단각각에대해소득세신고자의총수를추정하여인구특성분

포를조정한다.

세수추계에사용할납세신고자료를납세자의연령, 성별, 소득수준별로구분하여분류하

고 이를다시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재산소득등 소득종류별로세분류한

다. 이때납세자는부부가합산하여신고하는지또는단독으로신고하는지의여부에따라서

도 세세분류하여전체표본자료를유형별로구분한다.

이와같이표본을구분하여조정하는이유는세수규모가소득총계(또는평균소득)의변화

뿐만아니라각 납세자들의소득분배상태, 소득신고유형및 연령, 성별등과같은인구학적

특성의변화에따라서도달라지기때문이다. 즉, 보다정확한세수추계를위해서는소득증가

는물론이고소득분포의변화에의한세수변화효과까지도함께추정하여야하기때문이다.

소득세과표는거시모형으로부터소득종류별로추정된소득금액총액을위와같이분류된

각 납세자그룹별로배분하여줌으로써추정한다.

③ 각 납세자의소득조정

각각의 납세자그룹에 배당된소득총액을기준으로납세자별·소득종류별로해당소득을

배분해주어표본자료의조정작업을완료한다. 기본적으로소득총액은위의① 에서거시모

형과자본이득추계모형에서산출한것을사용한다.

나. 2단계: 세액산출(tax calculator의적용)

확정된세법개정내용을포함하여현행세법을기준으로, 세수추계를하고자하는목표연

도에대한가상적인조정표본을대상으로납세자신고자료별로소득세를산출한다. 이와같

이 현행세법체계
6 )

하에서가상적으로추정·산출한표본자료를이용하여산출한세수예측

재무부, CBO 또는각종민간연구소들은각기다른거시모형을가지고있기때문에거시경제전

망치또는세수추정치가서로다르다. 따라서각기관들은각각의거시경제전망치에대한정보를

교환하여각 기관의세수추계모형에대입하여교차적으로세수를추정하고각 기관사이의세수

전망치차이를상호비교하여정확성제고의기초자료로사용한다.

6) 미국소득세의소득공제금액은물가에연동하여자동조정되도록되어있기때문에현행세법이라고하면이는물가조정(도시
지역의C P I에연동)이완료되고나머지는확정된개정세법을포함한현재상태의세법을의미함에유의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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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기본선전망이라고한다.

다. 3단계: 징수기준세수추계

산출세수(projected tax liabilities)와실제로 징수된 징수기준세수( c o l l e c t i o n - b a s e d

l i a b i l i t i e s )는 일반적으로일치하지않는다. 그이유는소득세 귀속연도와납부연도의차이,

환급, 체납, 가산세등과같이산출세액산정과 관계없이발생하는오차항목이존재하기때

문이다. 따라서산출세수로부터예산항목에사용될징수기준세수를추정하기위해서는양자

간의상관관계를추정하여야한다. 이를위해C B O에서는 최근수년간의산출세수대비징

수기준세수의비율을대리변수로사용하여징수기준세수를추정하고있다.

라. 4단계: 회계연도의조정

미국의회계연도는1 0월 1일부터익년9월3 0일까지이다. 그런데소득세등의세금은1월

1일부터1 2월 3 1일까지의일반달력기준으로세부담이산정된다. 그러므로세수추계의중

간단계까지는모두일반달력기준으로세수추계가이루어지는반면에예산편성시에는회계

연도기준의세수가필요하기때문에일반달력기준세수로부터회계연도기준의세수예측치

로의조정이필요하다.

먼저 징수세수 예측치를 원천분, 비원천징수분, 환급분으로구분한다. 이들 각각의 세수

에 대해최근수년간의기간별 징수실적을토대로 일반달력기준과회계연도기준세수사이

의 상관관계, 즉상대비를추정하여일반달력기준세수로부터회계연도기준세수로전환한

다. 최종적으로는예산안확정이후의개정세법에대한세법개정효과를반영시켜세수를추

계한다.

2.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세수는 기업잉여에 대한 거시전망치로부터 법인소득세 과세표준을 추정하는

과정을거쳐추정한다. 그러나거시모형에서추정한기업의소득과실제의과표사이에는상

당한괴리가존재하기때문에다음과같은조정과정을거쳐과표를산출한다. 최종적으로는

과표에법정세율을적용하여세수를추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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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계: 법인소득세과표의추정

C B O의 거시모형팀에서는거시모형을 이용하여 기업들의 세전이익을추정한다. 이추정

치를바탕으로C B O의 세제팀에서는다음항목을차감또는합산하여과표를추정한다.

나. 2단계: 산출세부담추정

1단계에서추정된 과표에 법정세율( 1 5∼3 5 % )을 적용하여1차 산출세부담을추정한다.

산출세수추정치와그것의차분, 더미변수등을설명변수로하고과거의세수실적치를종속

<표3> CBO의개인소득세세수추계 요약

□1단계: 납세신고자료

- 국세청( I R S )으로부터납세신고자료의표본자료(SOI 자료)를제공받아세수추계에사용

○2002 회계연도세수추계시1 9 9 8년납세신고자료를사용

○표본조정(Aging the Souple)을통한1 9 9 9∼2 0 1 1년의조정표본분포추정

○인구구성분포추정(예: 인구, 고용등)

○ C B O의거시경제전망치를기준으로한소득총액추정

※예: 임금, 이자, 배당소득, 자본이득, 퇴직소득등

□2단계: 세법적용(tax calculator)

- 도시지역CPI 전망등을통한과세연도별공제한도조정등각종산출세액(tax liabilities) 총계추정( 1 9 9 9∼

2 0 1 1 )

□3단계: 산출세액을징수세액으로조정하여2 0 0 1∼2 0 1 1년의예상징수세수추정

□4단계: 징수실적예측치를회계연도세수추계치로조정

- 산출세수를납부형태별로구분

○진도비등을적용하여해당회계연도에대한세수추계

○세수추계시반영되지않았던세법개정효과반영

○가산세등을가산하여세수추계완료

연방준비제도의이익

주정부및소지방정부의법인세

해외법인이익(= 미국법인의해외이익- 외국법인의미국내이익)

S 기업이익(개인소득세로과세)

차감항목

법인의자본이득합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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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여 세수 규모를 조정한다. 그리고 각종 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 A M T: alternative minimum tax)에의한세수효과를합산또는차감하여산출세수를추

정한다.

회귀분석의결과, 미국에서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의법인세한계세율은약 29% 정

도로추정된다고하며단기적으로는이보다다소낮은수준이라고한다.

다. 3단계: 추정세수에대한회계연도조정

2단계에서추정된산출세수는일반달력기준, 즉과세연도를기준으로산출된 세수이므로

예산상의수치, 즉회계연도세수로의조정작업이필요하다. 이과정은앞의개인소득세세

수추계와마찬가지로최근수년간의과세연도기준세수와 회계연도기준세수간의상대비

율을적용하여환산함으로써이루어진다. 그리고최종적으로가산세 등을추가하여세수추

계를완료한다.

라. 개인소득세세수추계와의근본적인차이점

개인소득세의세수추계는SOI 자료, 즉국세청의개별납세신고자료를표본추출하여미시

모의실험모형을 통해 이루어지며, 표본추출방법은층화무작위추출법으로하고 있다. 다만

극히소수의최고소득층의경우에는전수를추출하고있는데, 그이유는극히소수라고하더

라도최고소득층의경우에는개인소득세의세수점유비가매우높기때문에일부만을추출하

게되면 그만큼세수예측오차가커지게되기때문이다.

반면에 법인소득세의 경우에는 개별과세법인들의납세신고자료를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모형분석결과를시발점으로하여총과표추정방식을이용하여세수를추정한다는점에

서개인소득세의세수추계와근본적인차이를보인다.

3. 기타세목의 세수추계

먼저 사회보장세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미시모의실험모형을이용하여 세

수를추계하고있다.

석유류, 담배, 주류등에대한개별소비세는대체로 소비함수의추정을 통해세수를 추계

하고있다. 연료유를 예로 들면, 소비함수를‘자연대수선형모형’의 형태로 모형을 설정하

고, 상대가격, 실질G D P, 평균연료효율등을설명변수로하여회귀분석을통해수요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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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수요분석을통해예상수요를전망하게되면단위당세율을적용하여세수를추

정한다. 이때연료유의상대가격은 의 비율로정의된다.

상속증여세(연방세의1% 정도 점유) 역시, 사회보장세의경우처럼 미시모의실험모형을

사용하여세수를추계한다. 추계과정은크게3단계로구분되며, 그내용은<표4 >와 같다.

관세는석유류와비석유류를구분하여세수를추계한다. 먼저석유류를제외한나머지품

목에대해서는상기의소비함수와마찬가지로수입수요함수를추정하고여기에실효관세율

을 적용하여세수를추정한다. 석유류의경우에는종량세체계로과세되기때문에상기의수

요분석함수추정식과유사한형태로수입량을추정하는방식을통해세수를추계한다.

Ⅳ. 재무부 O T A의 세수추계

1. 개요

O TA의세수추계방식은C B O의 세수추계방법과기본적으로유사하다. 다만개인소득세에

서 표본을조정하는방법과, 법인소득세의경우거시모형분석을통해국민계정에나타난기

업들의세전이익추정치로부터과세표준을산출하는과정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연료유가격지수
G D P디플레이터

<표4> CBO의상속증여세세수추계 과정

□1단계: 납세자의富를추정

- 표본은연방준비위원회의소비자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 이용

- 사회보장성(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도움을얻어표본가중치조정

□2단계: 富의분포추정( e x t r a p o l a t i o n )

- CBO의거시전망(GDP 전망)을통해富의분포를추정

□3단계: 사망률표를적용하여세수를추계

법인소득세의경우에는개별과세법인들의납세신고자료를활용하는것이아니라거시모형분석결

과를시발점으로하여총과표추정방식을이용하여세수를추정한다는점에서개인소득세의세수

추계와근본적인차이를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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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재무부의경우에는추정하고자하는과세목표연도의납세자수를과세계급구간별로

별도로추정함으로써표본자료1개가대표하는총납세자의수를추정하여표본을조정한다.

이과정에서정책의지또는목표( t a r g e t )가반영된다.

반면C B O는 연령등 인구학적특성변화등을고려하여표본의가중치를조정한다는점

에서재무부 O TA의 표본조정방법과 차이를 보인다. 보다구체적으로는각 표본자료(개별

납세신고자료)를대상으로 소득원천별 소득증가율을 달리하여 배분해 줌으로써 표본을 조

정한다.

한편개인소득세추계에있어서는미국국세청( I R S )이 표본을추출하여제공한 납세신고

표본자료인SOI 자료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는 점이정확한 세수추계의관건임에유

의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최고소득층은전수를추출하여분석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있으며, 거시분석을통해소득원천별총소득규모를추정한다.

2. 개인소득세의추계

가. 1단계: 세수추계시사용되는자료의구성

① 납세신고표본자료(SOI 자료)

재무부는 매년 미 국세청( I R S )으로부터 납세신고표본자료를제공받아 개인소득세 세수

를 추계하고있다. 세수추계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모든납세자의납세정보를모

두이용할수 있는권한이재무부O TA에부여되어있다.

② 거시전망지표

재무부는OMB, CEA(Council of Economic Agency)와공동으로임금, 개인이자, 배당소

득, 개인사업소득, GDP, 도시지역CPI 등의거시경제를전망하여단일전망치를확정·사

용하고있다.

③ 세수징수실적

매월징수실적및 귀속연도별·납부형태별징수실적에대한기초자료를세수추계를위한

기본자료로사용하고있다. 



재정포럼 4 5

미국의세수추계로부터의시사점▶▶

나. 2단계: 표본자료의조정

① S O I자료의조정: aging the filing population 추계목표연도에대한납세자 수를신고

유형별·소득계급구간별로전망한다.

② 소득추계

주로미국국민계정( N I PA )을 근거로추정한거시전망치를사용하여개인소득세의과세대

상인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등 소득을종류별로추계한다. 이로부터‘( 1 +

총소득규모증가율) ÷( 1 +납세자수 증가율) = (1+소득증가율)’의 관계를이용하여각

소득계층별납세신고자의자료별로소득증가율을추정하여소득을추정(배분)하고있다.

③ 소득분포의추정

먼저하위90%, 90∼95%, 95∼99%, 상위1 %의 네 그룹으로소득계층을구분한다. 개

인소득세세수의대부분은상위10% 계층에서징수되기때문에특히상위10% 계층의납

세신고자료에초점을맞추어세수를추계한다. 최근에는이들상위계층의소득점유비가상

승추세를보이고있어고소득층의소득세점유비또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다. 3단계: 산출세수의추계

① 모형추계를통한산출세수의추계

위의 2단계에서 구축한 조정표본자료를 대상으로 추정목표연도의 세법을 적용( t a x

c a l c u l a t o r )하여 각 개별 납세자별로 세부담액을 산출하고 각각에 대한 표본추출 가중치를

이용하여총세수를역산하여추정한다.

② 총징수기준세수규모의추정

과거통계자료를이용하여산출세수대비징수세수비율을추정하고가산세, 벌과금등을

가산하여징수기준세수를추정한다.

재무부의경우에는추정하고자하는과세목표연도의납세자수를과세계급구간별로별도로추정

함으로써표본자료1개가대표하는총납세자의수를추정하여표본을조정한다. 이과정에서정

책의지또는목표가반영된다. 반면C B O는연령 등인구학적특성변화등을고려하여표본의가

중치를조정한다는점에서재무부O T A의표본조정방법과차이를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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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단계: 회계연도기준세수추계

최근수년간의세수실적자료를토대로일반달력기준세수로부터회계연도기준세수를환산

하여추정한다. 일반적으로일반달력기준과세연도의세수중 약 7 0 %는 당해회계연도의원

천징수분세수로징수되고나머지30% 정도는익년도회계연도의세수로징수된다고한다.

3. 법인소득세의추계(CRM: Corporate Receipts Model)

기본적으로O TA의법인소득세추계역시거시모형으로부터추정한세전기업이익전망치

를 이용하여법인소득세의과세표준소득을도출하는것이핵심이다. 그과정은다음과같이

요약된다.

1단계에서는 거시모형으로부터국민계정( N I PA )상의 기업이익을추정한다. 2단계에서는

기업이익추정치로부터법인소득세가과세되지않는연방준비위원회의소득을차감하여과

세이익을추정한다. 3단계에서는과세이익으로부터불량채무공제, 주법인세·지방정부세,

광산채굴에 의한감가, 전산장비(감가상각), 면세분이자소득 등을차감하고, 순자본이득,

국내기업으로부터의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순소득을 추정한다. 4단계에서는순소득에 총손

실을합산하고개인소득세가과세되는S 기업의소득을차감하여과세소득을추정한다( <표

5> 참조) .

이후의나머지법인세세수추계과정은C B O와 마찬가지로산출세부담추정및 추정세수

를회계연도기준으로조정하는과정으로이루어져있다.

<표5> 1999년의과세소득

(단위: 10억달러)

기업형태
S 기업 1 8 9 . 8 4 8 . 6 1 4 1 . 2
C 기업 8 0 3 . 6 2 5 1 . 8 5 5 1 . 8

합계 9 9 3 . 4 3 0 0 . 4 6 9 3 . 0

소득 손실 순소득

자료: OTA(20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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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1. 우리나라세수추계의 문제점

현재우리나라에서이루어지고있는세수추계는대부분세목별세수함수를회귀분석을통

해 분석하는방법, 즉대리변수설정을통한회귀방정식추정을통해대강의과표또는세수

를 추계하는것에불과하다. 따라서회귀분석의특성상세수또는과표에대한조건부기대

치를추정하는데그칠뿐이며, 과표에대한직접적인추계를하는데에는한계가존재한다.

또한세법개정효과분석시납세자의개별신고자료가아닌집계변수를사용하기때문에한

계세율또는세수탄력성에대한정확한추정이어렵다. 세수를추계함에있어기본적으로한

계세율또는탄력성에크게의존한다는점에서는미국의세수추계와별반차이가없지만, 우

리나라의경우납세자 분포의변화효과를감안한 세수추계가거의전무하다는점에서는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국민연금등의 수입전망에 일부연령별 인구분포의변화추세를

감안하여분석하는경우가있기는하지만, 세수추계와관련하여본격적으로납세자또는인

구구성의분포변화를명시적으로감안하여세수를추계하는경우는없다고할수 있다.

이를테면 소득세수가 소득 총계뿐만 아니라 소득분포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볼 때 우리나라에서는세수추계의양대축 가운데후자에대한분석이제대로이루어

지지않고있어그만큼정확한세수추계에한계가있음을시사한다.

2. 시사점

세수추계에있어가장신뢰성이높은납세신고자료를활용하지 않는것은세수추계작업

의 가장중요한부분을포기함을의미한다. 따라서세수추계의정확성제고를위해서는미국

에서와같이세수추계를위해미시모의실험모형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소득세수가소득총계뿐만아니라소득분포에따라서도크게영향을받는다는점에서볼 때 우리

나라에서는세수추계의양대축 가운데후자에대한분석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어그만큼

정확한세수추계에한계가있음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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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주의할점은우리나라와미국간에는세목과세수비중, 세수특성이크게다르기때

문에미국의 세수추계방법을그대로 우리나라에적용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사실이다. 그

러나미국의분석의틀이나방법론, 자료활용도와표본조정및 자료추정(imputation) 등의

세수추계기법을적극적으로도입하여 사용할 필요가있으며, 자의적인판단에 의한세수추

계를지양하고분석의방법론과자료활용도등, 세수추계작업전반에걸쳐정형화·규격화

된세수추계시스템은우리가본받아야할점이다.

그리고자료활용도및 비밀자료취급인가범위에대한법제화를통해국세청의납세신고

자료제공에대한부담을덜고세수추계에대한정보이용도를제고함과동시에세수추계작

업에대한책임을함께 부여하고세수추계를정례화할필요가있다.

그 밖에미국역시세수추계가‘정치적인고려’로부터완전히독립적이지는못하지만비교

적 외부적인요인에의해영향을적게받는다는사실에 주목할필요가있다. 반면우리나라

에서는세수추계치를세수목표치로설정하여세수목표의달성여부에일희일비하는듯한양

상을보이는데이것이자칫세수추계에영향을 주어세수추계의정확성을떨어뜨리는경우

도있음에유의하여야한다.

현재우리나라의세수추계는단기추계에국한하고있으나 정부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자의적인조정또는정책의연속성보장등을위해미국과같이장기추계체계를갖출필

요가있다.

또한미국의경우기관별로최소수십명의전담인력이세수추계를상시담당하고있는데

반해우리나라의경우에는극히소수의인력이세수추계를담당하고있다. 그나마그것도순

환보직제로인해업무의전문성제고에근본적인한계가노정된다. 따라서세수추계의전문

화를위한전담기관의설치·운영및 연구인력의대폭적인확충이긴요하다.

마지막으로미국은세수추계의방법론상으로는매우선진화되어있지만 소득과세의비중

이 연방세수의9 0 %를 상회할정도로우리나라의조세체계및 구조와현격한차이를보이고

있어세수추계의정확성을직접적으로제고하는데 있어서는일정한한계를 가지고 있으므

로 한국화과정이생략된채 무조건적으로받아들이는것도경계하여야한다. 그러나여전히

분석방법론이나자료활용도등의측면에서는매우유익하므로구체적인세수추계모형에대

한 직접적인도움을얻기위해서는우리나라와조세체계및 세원별세수비중이비슷한선진

국의세수추계방법에대한지속적인보완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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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1 0년 동안O E C D국가들은환경문제를해결하기위해환경세를비롯한경제적유인

수단(economic instruments)을적극도입하여활용하고있다. 그 이유는경제적 유인수단

이 명령및 통제(command and control)방식에비해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오염을

저감시키는 유인을 제공하는 등 정태적·동태적 효율성 면에서 우월하고 가격신호( p r i c e

s i g n a l )를 통해오염자들에게생산과소비행태의변화를유도하는장점을가지고있기때문

이다. 모든O E C D국가들이환경보호를위해여러종류의조세·재정정책수단을도입하고

있는가운데, 특히E U회원국중 환경세를새로도입하는동시에근로소득세와같이시장왜

곡을초래하는기존조세의세율을 감소시키는등 포괄적인방향으로환경친화적세제개편

(green tax reform)을단행하는국가들이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이, 여러나라에서환경세도입이나환경친화적세제개편이상당히진전을이루었

으나, 최근의 O E C D보고서( O E C D ( 2 0 0 1 ) )에서는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이 더 이상 진전되

지 않는장애요인으로국제경쟁력과소득분배의역진성문제를지적하고있다.

따라서본고의목적은O E C D국가의경험과사례를통해환경세도입의두 가지장애요인

을 검토하고개괄적으로나마환경세 도입및 환경친화적조세·재정정책방향에 대한시사

점을연구하는데있다.

서론에이어제Ⅱ절에서는환경세도입및 환경친화적세제개편의주요원칙등에대해논

O E C D국가의 환경세
도입방향에 대한 논의

權 五 盛 전문연구위원( o s k w o n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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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자한다. 제Ⅲ절과제Ⅳ절에서는환경세 도입이 국제경쟁력과소득분배형평성에미

치는영향에대해각각검토하고바람직한정책방향및 수단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마지

막으로제Ⅴ절에서는요약과시사점을정리함으로써결론을대신하고자한다.

Ⅱ. 환경세 도입방향의 주요 원칙

1. 일반조세정책의 주요 원칙

OECD 각국의정부가경제·사회적목표를수행하기위해서는공공지출이요구되고이는

조세를통해조달된다. 조세는경제활동전반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전체적인세수와지출

수준뿐만아니라개별조세의고안및도입에신중을기해야한다. 특히, 환경세의도입등조

세제도의정비나개편에있어서다음과같은세가지조세원칙이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

첫째, 조세가경제적효율성을떨어뜨리는방향으로소비자, 생산자, 근로자의경제행위를

변화시킬수 있기때문에이러한효과에대한분석이공공지출의비용·편익분석과함께이

루어져야한다. 이러한점에서한 가지유용한가이드라인은조세제도가가능한한 중립적이

어야한다는것이다. 즉, 조세제도는특정경제적선택행위에대한차별을최소화해야한다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면세나 특별규정을제거함으로써세원을 확대하는동시에 과세대상

에 따른 세율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율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립성이조세원칙에있어서 반드시 다른원칙들에 앞서우선시되어야하

는 중요한사항이아닐수도있다. 시장실패를교정함으로써사회복지를향상시키는조세제

도 역시바람직하다. 술이나담배, 또는오염을유발하는화석연료및 에너지사용에과세하

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재화들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비탄력적( <표 1 > ~ <표 3> 참

조)이기때문에 세율인상으로 인하여 세수입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이는다시 시장왜곡을

초래하는조세의세율을낮추는재원으로사용할수 있을것이다. 또한, 나라마다차이가있

조세제도가아무리잘 정비되어있더라도현실적으로실현하기어렵다면아무소용이없다. 이런

점에서 조세정책은효율성, 형평성과함께조세행정및 납세비용세 가지모두가 최선의 균형을

이루는것을주요원칙으로삼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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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지역에따라다른조세를허용하는것은지역의특수한환경과선호에맞는특정공공

재및 서비스를제공할수 있게한다는장점도있다.

둘째, 조세제도는소득분배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형평성목적을실현하는데 중요한역

할을한다. 이러한측면에서누진적인과세제도는효율성을떨어뜨리지만형평성을제고하

는 데 기여할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효율성저하라는비용을감수해야하지만형평성, 공

평성도조세제도에있어서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조세제도가아무리잘 정비되어있더라도현실적으로실현하기어렵다면아무소용

이 없다. 이런점에서조세법률의실질적인집행가능성과납세비용도조세제도의정비또는

개편에있어서중요하게고려해야할 사항이다. 이는효율성및 형평성과서로맞물려있기

때문에조세정책은효율성, 형평성과함께조세행정및 납세비용세 가지모두가최선의균

형을이루는것을주요 원칙으로삼아야할것이다.

<표1>  가솔린사용의 가격탄력성

주: * OECD except Luxembourg, Iceland, and New Zealand.
** OECD 18 countries include: Canada, US, Japan, Austria, Belgium, Denmark,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Netherlands, Norway,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and UK.
자료: OECD (2001)

M i c r o -0.30 to -0.39 (USA) -0.77 to -0.83 (USA)
Pooled -0.15 to -0.38 -1.05 to -1.4 (OECD*)
time-series/ 

M a c r o
( O E C D * ) -1.24 (Europe)

c r o s s - s e c t i o n -0.15 (Europe) -0.55 to -0.9 (OECD 18**)
-0.6 (Mexico) -1.25 to -1.13 (Mexico)

M i c r o
-0.51 (USA)

C r o s s - S e c t i o n
0 to -0.67 (USA)

M a c r o Mean -1.07 
(-0.77 to -1.34)(OECD*)

T i m e - S e r i e s
Micro 
M a c r o -0.12 to -0.17 (USA) -0.23 to -0.35 (USA)

Avg. 0.26 (0 to -1.36) Avg. -0.58 (0 to -2.72) Avg. -0.53
( I n t e r n a t i o n a l ) (International) Mean -0.71(-0.02 to -1.59) (USA)

M e t a - A n a l y s e s Mean -0.27 (Time-series) (Time-series) Mean -0.84 Mean -0.53 (Time-series)
and Surveys Mean -0.28 (Cross-sect.) (Cross-sect.) Mean -0.86 Mean -0.18 (Cross-sect.)

-0.53 (Panel data)
-0.1 to -0.3 (22 estimates)

Short Run Long Run A m b i g u o u s



재정포럼 5 3

O E C D국가의환경세도입방향에대한논의▶▶

2. 환경세도입 및 환경친화적 세제개편방향

많은재정정책수단이환경에영향을미친다. 물론환경세가직접적으로오염과폐기물, 자

원 고갈등을줄이는수단으로사용될수 있지만, 다른종류의조세와정부지출, 직접보조금

등도환경에많은영향을미칠수 있다. 따라서환경보호를위한정부의조세·재정정책방

<표3> 가구전력사용의 가격탄력성연구결과(OECD 외)

J. Aasness and B. Holtsmark, Norway, Household data (1993) - 0 . 2
B. Halvorsen and B. Larsen, Norway, Household data, Dynamic model (1998) - 0 . 3 3 - 0 . 4 2
M.Parti and C. Parti, USA, Household data (1980) - 0 . 5 8
M.F. Morss and J. L. Small, USA (1989) - 0 . 2 3 - 0 . 3 8
P. Baker, R. Blundell and J. Micklewright, UK (1989) 

(Their paper includes results for sub-groups of households.) - 0 . 7 6
R.K.H. Dennerlein, Germany, Household data, Discrete-continuos choice (1987) - 0 . 3 8
J.A. Dubin and D.L. McFadden, USA, Discrete-continuos choice (1984) - 0 . 2 6
J.T. Bernard, D. Bolduc and D. Blanger, Canada, Discrete-continuos choice (1996) - 0 . 6 7
E.R. Branch, USA, Expenditure Survey data (1993) - 0 . 2
C. Garbacz, USA, partial elasticities (1983) - 0 . 1 9 3

R e f e r e n c e s Short run Long run

<표2> 가구전력사용의 가격탄력성( O E C D )

자료: OECD (2001)

자료: Nesbakken (1998), “Price Sensitivity of Residential Energy Consumption in Norway, ”Discussion Papers No. 232,
Statistics Norway, Barde and Braathen (2002)에서재인용

Pooled M i c r o -0.433 (Norway) -0.442 (Norway)
time-series/ -0.2 (USA)
c r o s s - s e c t i o n M a c r o -0.158 to -0.184 (USA) -0.263 to -0.329 (USA)

C r o s s - s e c t i o n
M i c r o -0.4 to -1.1(Norway) -0.3 to -1.1 (Norway)
M a c r o -1.42 (53 Countries)

T i m e - s e r i e s M a c r o
-0.25 (USA) -0.5 (USA)
-0.62 (USA) -0.6 (USA)

Meta-Analyses -0.05 to -0.9 -0.2 to -4.6 -0.05 to -0.12 (4 studies)
and Surveys

Short Run Long Run A m b i g u o u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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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환경세도입뿐만아니라기존의조세와보조금제도까지포괄적으로개편하는맥락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OECD에서는이러한개혁또는개편을환경친화적세제개편( g r e e n

tax reform), 또는친환경적재정개혁(environmental fiscal reform)이라고부른다.

실제로점차많은국가들에서행해지고있는환경친화적세제개편은일련의상호보충적인

수단들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에너지나교통의경우와같이오염을유발하는제품이나경

제행위에대해기존세율을재조정하고, 자원고갈또는오염유발대상에 대해새로운환경

세를신설할수 있으며, 동시에환경에 유해한영향을미치는기존의면세및 보조금제도를

폐지하는것이그예라 할 수있다.

현재OECD 평균환경세수입은GDP 대비약2 %이다. OECD 평균전체세수입이G D P

대비3 7 %인 것을 감안하면 환경세가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 %에 불과하다.

그것도석유, 디젤연료및 자동차에대한과세가전체환경세의약 9 0 %를 차지하고있는실

정이다. OECD국가가부과하는환경세 및 환경세 수입에 대한현황은 [그림1 ] ~ [그림4 ]

에나타나있다.

환경세를도입·시행하는경우에는 처음부터환경및 기타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효과

[그림 1] OECD/non-OECD EEA국가의과세표준별환경세 부과현황

주: *)non-OECD EEA란OECD 비가입EEA 10개국을말하며[그림2 ]에국가명이열거되어있음.
자료: OECD/EU database on environmentally related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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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수 있다. 또한, 환경세는포괄적인조세·재정정책의일부분으로서환경에유해한영향

을 미치는재화에대한보조금을삭감하는것과같은다른정책수단과병행되어야긍정적인

효과를기대할수있다.

3. 환경세및 보조금 삭감재원의 사용

환경친화적세제개편에서정부는환경세부과및 보조금삭감으로부터발생하는여유재원

을 경제적·재정적·환경적특성에 따라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결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선택이가능하다. 환경세및 보조금삭감으로부터의여유재원은재정적자를줄이

거나흑자재정에기여할수 있으며, 재량적인정부지출을지원해줄수 있다. 또한, 이러한수

입은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 또는일반대중이큰 조세저항없이환경세도입을수용할수

있게끔노동이나자본시장에서왜곡을 초래하는다른조세의 세율을 낮추는재원으로활용

환경보호를위한정부의조세·재정정책방향은환경세도입뿐만아니라기존의조세와보조금제

도까지포괄적으로개편하는맥락에서이루어져야할 것이다. OECD에서는이러한개혁또는개

편을환경친화적세제개편, 또는친환경적재정개혁이라고부른다.

[그림 2] OECD/non-OECD EEA국가별환경세 부과대상의종류및 현황

자료: OECD/EU database on environmentally related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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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그러나환경세부담을완화할목적으로환경세수입을활용하는경우오염자부

담의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해칠수 있기때문에환경세수입의지출결정에는신

중한고려가필요하다.

환경세정책의한 가지전형적인특징은환경세수입이목적세의형태로환경관련지출에

사용된다는것이다
1 )

. 그러나 목적세로활용되는것은세수입의 사용을 미리확정짓는것이

기 때문에 기존세입·지출프로그램을재평가하거나수정하는데 장애요인이될 수 있다.

예를들어, 교통세수입을도로건설에배분하는것은과잉투자를유도할수 있기때문에비

효율적인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경세 수입의 사용에 대한 경제적·환경적타당성이

정기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환경세수입이다른조세의세율을낮추는재원으로사용될경우그 조세가환경세보다시

장왜곡적인조세라면환경세로인한효율성손실을어느정도완화할수 있다. 그러나이 문

제도조세의특성에따라조세부담효과(tax burden effect)가다르기때문에조세의최종부

담이누구에게전가되느냐에따라다른효과가나타날수 있다. 환경세수입의사용과관련

[그림 3] OECD국가의GDP 대비환경관련세수비중

자료: OECD/EU database on environmentally related taxes

1) 실제로OECD/EU database에의하면O E C D국가들에서8 2개종류의환경세와 1 2 5개종류의환경관련사용료및부과금이
목적세형태로운영되고있다.

Shaded bars are low-end secretariat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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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가장흔하게거론되는방법은조세부담을노동( l a b o r )에서오염( p o l l u t i o n )으로전가시

키는것이다. 이경우, 환경세로인해환경이개선되는동시에, 노동에대해낮아진조세부담

은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실업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중배당가설

(double dividend hypothesis)이라고하는데여기서‘이중배당’이란용어는노동에서오염

행위로의세수중립적인조세부담의이전이두 가지긍정적인효과를 가져오는가능성에대

해 언급하는것이다. 이중배당가설에대한연구를논의하자는것이본고의목적은아니지만

이중배당가설의성립여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많다. 예를들어, 명목임금의경직성과

함께 환경세의 도입은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근로소득세인하로 인한긍정적인 고용효과를

상쇄시킬수 있다. 실제로환경세의이중배당에대한이론적·실증적연구의결과도불확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환경세는환경개선과 에너지 보전을 촉진하기 위한것이지,

고용창출에근본적인목표가있는것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OECD의많은국가들

환경세수입의사용과관련하여가장흔하게거론되는방법은 조세부담을노동에서오염으로전

가시키는것이다. 이경우, 환경세로인해환경이개선되는동시에, 노동에대해낮아진조세부담

은근로의욕을고취시켜실업의감소를유도할수있다는것이다.

[그림 4] 1995년OECD 21개국의환경관련 과세표준별세입수준

자료: OECD/EU database on environmentally related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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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중배당을실현하기 위한목표로 세수중립적인환경친화적세제개편을단행하고있다.

만약 이러한 나라들에서 긍정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난다면 환경세 도입에 장애요인이

되고있는경쟁력, 형평성등 부정적인견해에대해환경세도입의타당성을역설할수 있는

근거가될것이다.

Ⅲ. 국제경쟁력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1. 환경세가국제경쟁력에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많은경우에있어서환경친화적세제개편을시행하기어려운것은이로인해영향을받는

경제부문의국제경쟁력이저하될 것이라는우려때문이다. 환경세도입으로인해국제적으

로 거래되는재화의가격이상승되는경우, 수출과국내생산은위축되고단기적으로는실업

을 발생시킬수 있다. 특히실업가능성은환경에유해한영향을미치는재화와용역의생산

부문에공적보조금을계속지급해줘야한다는구실을제공하기도한다.

그러나‘경쟁력( c o m p e t i t i v e n e s s )’이란 개념은 여러 다른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우

선 개별기업과산업부문, 그리고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나

산업부문은적절한수익률을가지고국제시장에서경쟁할수 있다면경쟁력이있다고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 전체를 볼 때 경쟁력의 개념은 보다 복잡하다. 시장실패( m a r k e t

f a i l u r e )를 교정함으로써경제전체의효율성을향상시킬수 있고, 한부문의비용상승은다

른부문의 비용감소로이어질수 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에너지세의증가로인한세수입

이노동세를낮추는데 활용된다면노동집약적인산업의경쟁력은향상될것이다.

국제경쟁력은국제시장에서널리거래되는제품이나생산요소에대해수입제한이나국경

조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 없이한 나라에서일방적으로환경세를부과할때 문제

가 될 수 있다. 또한, 청정생산기술(cleaner production technology)이나보다효율적인생

산 방법을 개발하지못하는것은환경세부담을대체할 능력이없는것이기때문에, 생산기

술의대체가능성도국제경쟁력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이다. 이와는대조적으로, 수출입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산기술이나방법이 대체가능한 경우에는 국제경쟁력이 환경세

도입에장애요인이되지않는다. 환경세의대부분은에너지사용과교통에부과되기때문에

이러한 환경세의영향은 산업부문의에너지 및 교통의존도(집약도)에따라다르게 나타난

다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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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O E C D국가들에서환경세부과로인해특정산업의경쟁력이심각하게떨어진예

는 없는것으로확인되고있는데, 이는환경세를도입한국가들이에너지집약산업에대해서

전액또는부분적으로면세혜택을제공하고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할 수 있다. 실제로

OECD/EU 공동자료에의하면대부분의환경세는에너지를사용하는일반가구와교통부문

에부과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이, 면세및 환급은경쟁력손실에단기적으로쉽게대응하는방법중 하나이다. 그

러나이러한정책수단은효율적인오염저감유인을제공하지못하고오염자부담의원칙을해

친다. 즉, 심각한오염유발산업에대한환급과함께오염유발제품에대한면세정책은오염을

감소시키기위한환경세의실효성을떨어뜨리고오염저감기술을개발하려는유인을제공하

지못하고있다.

경쟁력을이유로 환경세 도입을반대하는자들은직접규제와같은, 오염을억제하기위한

다른정책수단도기업의비용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개별부문및 국가경제전체의경쟁

력에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간과하기쉽다. 직접규제와비교할때 오히려경제적효율성을

고려하여잘 고안된환경세를사용하는것이국가전체의경쟁력에대한역효과를최소화할

수있다. 또한, 환경세도입의반대론자들은환경세가단지기업의전반적인경쟁력을결정하

는 수많은요소들중 하나라는사실을간과하기쉽다. 경제적성과에대한연구에의하면대

부분기술 수준과자본투자규모에의해부문별경쟁력이결정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역

설적으로, 환경세부과로인하여환경에유해한제품의국내생산과사용이감소하는것은환

경세를통해환경오염의사회적비용이시장가격과행태에반영된것을보여주는, 당연한결

과라는것을주지할필요가있다. 환경친화적세제개편의결과오염유발제품의생산과사용

이줄어드는대신, 친환경적인대체재를생산하는다른부문은수요증대를기대할수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세를부과하지 않거나 낮은세율을 적용하는지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

함으로써환경세를회피하는경우, 환경보호를 위한정부의일방적인노력이무산될수 있

다. 면세지역에서는많은경우, 정부의특별한규제가이루어지지않는한, 특정재화의생산

과 관련된환경피해비용을감안하지않기때문에상당한 환경피해를초래한다. 그결과, 환

국제경쟁력은국제시장에서널리거래되는 제품이나생산요소에대해수입제한이나국경조세조

정 없이한 나라에서일방적으로환경세를부과할때 문제가될 수 있다. 또한, 청정생산기술이나

보다효율적인생산방법을개발하지못하는것은환경세부담을대체할능력이없는것이기때문

에, 생산기술의대체가능성도국제경쟁력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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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호를 위한정부의일방적인노력은오히려전체적인환경피해를증가시킬수 있기때문

에, 교정수입관세(corrective import duties)와같은국경조세조정을통해환경피해를막아

야할 것이다.

2. 국제경쟁력유지를 위한 정책수단

가. 국제경쟁력유지를위한전략및수단

현재탄소세와에너지세를도입한 O E C D국가들은국내산업의 경쟁력 유지를위해차별

화된세율을적용하고있으며어떤부문과제품은완전면세하고있다.

국가경쟁력을해치지않으면서환경세를효과적으로부과할수 있는방법으로는2가지전

략이제시될수 있다(Barde and Braathen(2002)). 첫째, 다른나라들이먼저행동을취할

때까지기다리며두고보자는전략이다. 모든국가가환경문제를해결하기위해환경세를도

입해야한다는 데에는동의하지만다른나라들이선행하지않으면먼저환경세를도입함으

로써국제경쟁력손실을 초래할필요가 없다는것이다. 둘째, 환경세를도입하되, 국제경쟁

력에취약한부문을보호하기위한특별대비책이병행되어야한다는전략이다. 환경세를도

입한O E C D국가들은예외없이특정부문의경쟁력보호를위해다음의4가지정책수단중

하나또는그 이상을사용하고있다.

① 환경세수입을환경세도입에의해영향을받는기업에게환급해주는방법으로세수를

재순환시키는것(revenue recycling)이다. 환급은에너지절약, 오염방지시설을위한투자,

또는오염저감기술을위한연구개발등에직접보조금을지급하는것과같이특정지출프로

그램의형태로이루어질수있다. 또는, 국가사정에따라특정산업부문이나특정범주의경

제행위에대해세액환급을주는방법을선택할수있다.

② 특정경제행위, 산업부문, 제품에대하여면세(tax exemption)가널리사용되고있다.

이 경우어떤부문은완전면세되는반면, 특정에너지사용자나오염자는일정요건을충족

해야만면세혜택을받을수 있다.

③ 특정부문, 제품, 생산요소에대해저세율(reduced rate) 또는영세율(zero rate)이널

리사용되고있다.

④ 한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환경세가 부과되는 경우, 국경조세조정(border tax

a d j u s t m e n t )을 적용할수 있다. 일반적으로이러한조정은수입재화에대해환경세와동등

한 조세를부과하거나, 수출재화에대해환경세를면제해줌으로써이루어진다. 그러나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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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출재화에 대한국경조세조정은정확하게이루어지기어려우며, 국경조세조정과관련

한 행정및 납세비용은클 수 있다. 또한, 국가들마다국경조세조정을국내생산자에게유리

하게적용하려고하기때문에무역마찰이발생할수있는소지가있다.

나. 경쟁력및환경개선효과를위한정책방향

사실상 경쟁력 유지를 위한정책수단들은환경개선을 위한환경세의효과를 상쇄시키는

경향이있다. 여기서는환경세가국제경쟁력을감소시키지않으면서원래의도된목적의환

경개선효과를기대할수있는정책방향및 수단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앞서말했듯이, 환경세도입및 환경친화적세제개편은광범위한재정개혁의틀 안에서이

루어질때 보다효과적일수 있다. 또한, 이러한개혁의복합적인효과에의해부문또는국

가경제전체의경쟁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완화될수 있다. 환경세부과로인해어떤

부문에서는경쟁력손실을 가져올 수 있지만 환경친화적인다른부문은 경쟁력을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재정개혁에서발생한수입을어떻게재분배하는가하는방법에부분적으로의

존한다고할 수있다.

현재O E C D의 많은국가들이세수중립적인방향으로환경세제도를시행하고있다. 즉, 세

수입은전부납세자들에게환급되고있다. 이러한환급이특정지역의환경피해비용과무관

하게 이루어진다면 오염자들에게가격신호가 보다 잘 전달되기 때문에 특정 오염자들에게

면세나저세율을적용하는것보다효과적일수있다.

국내의 환경세를국제적인기준과조화를 이룰수 있도록조정하는것도고려할수 있다.

나라마다처한정치적현실, 경제적필요, 사회적가치가다르기때문에조세제도를전면개

편하는것은어렵지만, 적어도공통적으로합의한환경목표를달성하기위해일관된환경세

를도입해야한다는시각을가질필요가있다.

국제경쟁력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노력은 비슷한 경쟁력 압박을 받고있는 나라들과

국제협력을통해강화될수 있다. 국제경쟁력문제를해결하는방법중 하나는환경세제도를

시행하고있는각국의경험과성공사례등에대한정보를나누는것이다. 또한, 각국은환경

경쟁력을이유로환경세도입을반대하는자들은직접규제와같은, 오염을억제하기위한다른정

책수단도기업의비용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개별부문및국가경제 전체의경쟁력에영향을

미친다는사실을간과하기쉽다. 직접규제와비교할때오히려경제적효율성을고려하여잘고안

된환경세를사용하는것이국가전체의경쟁력에대한역효과를최소화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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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세 도입 및 시행에 있어서‘신사적인 협정

( g e n t l e m e n’s agreement)’을 맺고일관된기준을마련함으로써환경개선에큰 진전을이

룰 수 있다. 한가지예로서, 국제적인합의또는협정을통해모든국가들이환경관련과세

표준에최저세율을도입하는것을고려할수 있다. 

이 밖에도O E C D보고서( O E C D ( 2 0 0 1 ) )에서경쟁력손실을줄이면서환경세의효과를높

이기위한정책수단으로제시한대안들은다음과같다.

① 새로운조세의 신설또는세율인상을시행할 것을충분한시간차를두어미리공표하

고, 기존의환급과면세제도를점진적으로폐지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큰 조세저항없이환

경세도입에순조롭게적응할수있도록한다.

② 환급의경우, 전액환경세를부과한다음오염저감을위한투자나기술개발에대해보

조금을지급하는방법으로오염저감유인이유지될수있도록부분적인환급을허용한다.

③ 면세나 환급이 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 미치는경우, 기업이오염저감을위해자발적

으로노력한다는조건에동의하게한다.

④ 수출산업부문에는면세대신낮은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산업에는높은세율을 적용하

는차등적인세율구조를사용한다.

Ⅳ. 소득분배형평성을 위한 정책방향

1. 환경세의소득재분배 효과

일반적으로환경세는역진적이라고알려져있다. 말하자면, 가난한가구가부유한가구보다소

득에서더 많은비중의환경세를부담한다는것이다. 환경세의소득재분배효과는환경세도입

을 위한정책논의에서중요한이슈가되었다. 환경세는저소득가구에더 많은부담을줄 뿐만

아니라지역간소득격차를증가시킬수있다. 그러나환경세의소득재분배효과는보상금지급,

세액공제, 고용유인효과등부차적인영향을포함하여전체적인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더욱

이, 환경세로인해환경의질이개선됨으로써얻는편익의분배효과도고려되어야한다. 정부간

섭의결과로얻어지는환경편익은환경의질이서로다른지역의주택가격차이를통해환경가

치를평가하는것과같은특성가격기법(hedonic price method) 등에의해계량화될수있다.

환경세의소득재분배문제에대해정부가취할수 있는정책수단에는완화(mitigation) 및

보상( c o m p e n s a t i o n )이 있다. OECD에서내린정의에의하면완화는환경세의실효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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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기위한사전적(ex ante) 정책수단으로서특정그룹의 조세부담을경감시켜주는것이

다. 예를들어, 2002년현재네덜란드에서는전력공급망에연결되어있는저소득가구의에

너지사용에 대해 1 4 2유로만큼 세액공제를해주고 있으며, 최저생계비수준의 저소득가구

에게는쓰레기와하수오물세를면제해주고있다. 반면, 보상은사후적(ex post)이며, 환경세

제도밖의정책수단으로저소득가구를보조해주는것으로서, 환경세의과세표준과세율구조

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보상적인정책수단은환경세가가구의소득분배에미치는부정

적인영향을사후적으로무마시켜준다. 예를들어, 스위스에서난방연료의유황함유량에부

과한세금을개별적인기준으로저소득가구에게환급해주고있다.

2. 소득분배형평성을 위한정책수단

여기서는 소득분배형평성을위한정책수단으로앞에서 언급한 완화와 보상에 대해보다

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가. 완화( m i t i g a t i o n )

환경세가저소득가구에게미치는 분배효과를완화하는수단으로일정수준까지는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최저소비량을 설정하거나, 저소득가구에게는저세율 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이중적인세율구조를도입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그러나 소득분배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가구에게비과세 최저소비량 또는

저세율형태로보조를해주는완화수단은소비또는투자행태의변화유인을제공하지못함

으로써 환경세의원래의도된 환경개선효과를희석시키고있다. 비과세최저소비량을설정

하는것은생활보조가필요없는고소득가구에게도똑같은 소득지원을해주는 것이며, 이중

적인세율구조는정책결정자가보조해주기를원하는그룹만이특정대상이될 수있다. 

가구소득 수준에 기초하여 저소득가구를 보조해주는소득조사형(income-tested) 완화수

단은몇 가지단점이있다. 첫째, 대부분의경우, 정부기관은과세소득(taxable income)만을

국제경쟁력문제를해결하는방법 중 하나는환경세제도를시행하고있는각국의경험과 성공사

례 등에대한정보를나누는것이다. 또한, 각국은환경문제에대해공통적으로대처하기위해환

경세도입및 시행에있어서‘신사적인협정’을맺고 일관된기준을마련함으로써환경개선에큰

진전을이룰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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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기준으로삼는다. 상당한공제와면세혜택을받는가구의경우, 과세소득은지불능

력(ability to pay)을정확히반영한다고할 수 없다. 또한, 조세망(tax net) 밖에있는가구

의 경우에는과세소득이산정될수 없다. 둘째, 이중적인세율구조하에서는가구소득이증가

함에따라세금감면이줄어들어추가적인소득에세금이증가하는것과같은결과를초래한

다. 이는결국고용주의노동비용(labor cost)과근로자가손에쥐게되는순수입(net take-

home pay) 간의차이를나타내는조세쐐기(tax wedge)가증가함을의미한다. 조세쐐기에

관한연구결과에의하면, 높은조세쐐기는높은노동비용으로인한노동수요의감소와, 노동

의 낮은대가로인한노동공급의감소로이어진다. 특히, 노동공급의감소는이중적인세율

구조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 중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세환급

(green tax rebate)을목적으로가구소득을평가하는것은, 특히개인소득세가개인별로평

가·산정되는나라의경우, 상당한행정및납세비용이수반된다고할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때문에 정부가저소득가구를보조해주기위해서는완화수단보다직접적인

다른정책수단을찾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나. 보상( c o m p e n s a t i o n )

보상수단은환경세의소득분배역진성을줄이는 반면환경세의가격신호기능을유지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보상수단중에서도환경세의유인효과를유지할 수 있게하는것은과세

후 환급하는방식으로일괄이전지급(lump sum transfer)을하는것이다. 이러한이전지급

은환경세의일괄환급(lump sum rebate)과유사하다. 

과세후 환급방식은이러한프로그램을수행하는기관이경제적보상을필요로하는가구

에대해 이미많은정보를가지고있기때문에보다비용효율적일수 있다.

저소득가구를보조하기위한구체적인보상수단으로다음의세 가지를고려할수있다.

첫째, 가구당평균환경세납부액을기준으로현금지급또는소득세액공제형태로보조하

는 일괄보상(lump sum compensation)이다. 소득세감면은저소득가구들이소득세를내지

않거나적게내기때문에실질적인혜택이별로없다. 이러한이유로저소득가구를보조하기

위해서는세액공제(tax credit)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세액공제란납부세액에서일정

금액을공제해주는것을말하는데두 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하나는납부세액한도내에서

공제해주는소멸가능세액공제(wastable tax credit)로서정부가납세자에게실제로지급을

해줄필요가없는경우이다. 다른하나는납부세액의한도에관계없이공제해주는소멸불가

능 세액공제(non-wastable tax credit)로서공제액이납부액보다큰 경우그 초과분을납세



재정포럼 6 5

O E C D국가의환경세도입방향에대한논의▶▶

자에게지급하는것이다. 후자의경우세액을초과하는공제액에대해초과분을지급해주기

때문에환경세 영향을 받는빈곤층 가구를 실질적으로보조하기위해소멸불가능세액공제

를선호하고있다.

둘째, 소득수준 평가에 따라 이전지급 형태로 보상하는 소득조사형 보상( i n c o m e - t e s t e d

c o m p e n s a t i o n )은 두 가지방법으로보상금액을계산할수 있다. 보상금액을계산하는첫 번

째 방법은평균에너지사용자또는오염자의소득에대한환경세납부액의크기를기준으로

계산한다. 두번째방법은보다복잡한데가구별실제환경세납부액과소득을비교함으로써

보상금액을계산한다. 보상을소득수준에따라차별하는것은빈곤층가구의경우난방설비

등 에너지를절약할수 있는방법에한계가있다는판단에근거하고있다. 그러나예를들어,

만약환경세가가구소득의2 %를 넘는경우그 초과분에대해환경세를면제해줄것을결정

한다면더 이상환경세의가격신호효과를기대할수 없다. 소득조사형보상에대한또 다른

반대견해는앞에서말한소득조사형완화수단의단점에서지적한내용과같다.

셋째, 다른 조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서이는 과세전환(tax shifting)이라고도불리

운다. 이경우환경세의소득분배역진성은근로소득세와같은다른조세의한계세율인하에

의해서부분적으로상쇄될수있다.

이와같은보상수단은저소득가구뿐만아니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다른요소들을대

상으로할 때, 보상의효과를높일수 있다. 예를들어, 저소득자체가가구의에너지효율성

에 영향을미치는요소이지만, 소유가아닌임대주택, 에너지효율적인난방설비에투자하기

위한자본의부족등도에너지효율성에영향을미친다. 따라서형평성문제를야기하는근

본적인원인이저소득이아니라다른요소들이라면완화나보상수단보다는직접규제나보조

금등 다른정책수단들이보다효과적일수도있다.

Ⅴ. 요약 및 시사점

환경세와관련하여국제경쟁력에대한논의는정책결정자로하여금과세표준과세율의선

환경세의소득재분배효과는보상금지급, 세액공제, 고용유인효과등 부차적인영향을포함하여

전체적인평가가이루어져야하며, 환경세로인해환경의질이개선됨으로써얻는편익의분배효

과도고려되어야한다. 정부간섭의결과로얻어지는환경편익은환경의질이서로 다른지역의주

택가격차이를통해환경가치를평가하는것과같은특성가격기법등에의해계량화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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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면세등을재검토하게하는복잡하고어려운문제들을제기하였다. 환경세부과대상재

화가 국제적으로 널리 거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제경쟁력이 환경세 도입에 장애요인이

되지않고광범위한환급과면세없이 환경세가도입될수 있다. 또한, 국제무역이중요한부

문에서도탄소세부과에대하여연료를대체하거나, 오염저감및 청정생산기술의개발에투

자하는 등 환경세 부담을 줄일수 있는대체수단이가능한 경우에는환경세를 도입하는데

국제경쟁력이장애요인이되지않는다. 이러한경우, 조건없는환급과면세가오히려 환경

세에대응하기위한국제경쟁력확보를늦추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환급이나 면세를 점진적으로폐지하고, 환경세도입이나 세율인상을 사전적으로 공표하

는 것은환경세의효과를높일수 있는대표적인두 가지정책수단이다. 국제적으로거래되

는 특정재화의 경쟁력유지를위해서는국경조세조정을이용할수 있다. 이러한조정은재

화의특성이나생산에사용된기술에기준을두어야할 것이다. 그러나기술적·행정적·법

적 제약조건으로인하여 국경조세조정을항상경쟁력 유지를 위한수단으로사용하는데에

는 한계가있다. 환경보호를위한한 나라의일방적인노력에의한환경세부과는국제경쟁

력 손실을초래할수 있으므로국제협력의접근방식이필요하다. 이에대한시작단계로각국

의공통관심사인환경보호를공동목표로국제적인환경협약등을통해환경세및 기타정책

수단의일관된기준을마련함으로써, 상호동등한경쟁관계를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소득분배문제에있어서대부분의연구는환경세나탄소세가소득분배역진성을초래한다

고 보여주고있지만, 실제로많은경우에있어서저소득층가구는완화및 보상수단등에의

해서보조를받음으로써환경세의부정적인소득분배효과를경감시키고있다. 그리고환경

세가소득분배에미치는영향을전체적으로평가하기위해서는보상금지급, 면세, 고용유인

효과및 환경개선으로인한편익의분배효과등도고려해야한다. 소득분배형평성을위한

정책수단으로서완화수단은환경세의원래의도된환경개선효과를경감시키기때문에정부

는 저소득층가구를보조해주기위해보다직접적인다른정책수단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

하다. 이러한점에서 완화수단에비해보상수단은환경세의부정적인소득분배효과를줄일

수있는 동시에환경보호를위한가격신호기능을유지할수 있는장점이있다고하겠다.

지금까지 환경세 도입 및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할 수 있는국제경쟁력과

소득분배문제에 대해살펴보고이를극복하기위한정책방향과구체적인정책수단들에대

해 논의하였다. 단기적으로는환경세 부과로 인한국제경쟁력과소득분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여러가지정책수단들을쉽게선택할수 있으나, 이중에는환경세부과를통해원래

의도한환경개선효과를희석시키는수단들이상당수포함되어있음을간과할수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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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환경세의도입및 시행과정에 있어서바람직한것은국제경쟁력과소득분배문제를해

결하는동시에환경개선효과를극대화할수 있는방향으로최선의정책수단이선택또는개

발되어야한다는것이다. 

참고문헌

J e a n - philippe Barde, Nils Axel Braathen, Environmentally Related Levies,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Excise Taxation, 11-12 April 2002, The Hague, The Netherlands.

Flip de Kam, Discussion Paper for Conference on Environmental Fiscal Reform,Berlin, 27

June 2002.

O E C D, Environmentally Related Taxes in OECD Countries: Issues and Strategies, P a r i s ,

2 0 0 1 .

OECD/EU database on environmentally related taxes (www.oecd.org/env/tax-database)

소득분배형평성을위한정책수단으로서완화수단은환경세의원래의도된환경개선효과를경감

시키기때문에정부는저소득층가구를보조해주기위해 보다직접적인다른정책수단을사용하

는 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점에서완화수단에비해보상수단은환경세의부정적인소득분배효

과를줄일수있는동시에환경보호를위한가격신호기능을유지할수있는장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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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정부가재정을적절하게운용하기위해서는대략5가지유형의정보를필요로한다. 

첫째, 재정을중장기적으로원활하게운용하기위해재정의건전성에관한정보를필요로

한다. 둘째, 회계연도내에서 재정을원활하게운용하기위해서는적정수준의 유동성과지

불수단을확보하는데 필요한정보를파악하여야한다. 셋째, 재정이거시경제적경기조절기

능을원활하게수행할수 있도록재정이경제내의유효수요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여야한

다. 넷째, 정부의전략적목표와비전에따라재정을운용할수 있도록재정자원이사업·기

능·정책목표·조직등에따라어떻게 배분되는지를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개별

사업의운영효율성을제고할수 있도록개별사업의비용, 비용구성비등 효율성관련정보

를 파악하여야한다
1 )

.

그런데 재정정보의내용을 국가간에서로비교한다면재정운용에 대해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할수 있다. 또한재정은정부부문에관한자료이고정부부문은다시국민경제를구성하

는 한 개의부문이기때문에, 재정통계를통한재정정보는여타의국민경제통계체제와부합

할 때 보다유용한정보가창출될 수 있는것이다. 이러한이유때문에UN  등은국민계정

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이하S N A기준)에서국민경제에관한통계기준을제

*이원고는필자들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재정운용의 목적은 크게 총량적 재정규율(aggregate fiscal discipline), 배분적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운영효율성

(operational efficiency)의세가지로구분하여논의되고있다.  이에대해서는S c h i c k ( 1 9 7 7 )을참조.

재정정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옥동석 / 인천대학교무역학과교수

배근호 / 관세무역연구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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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특히I M F는 국가간의재정운용을비교평가할수 있도록S N A기준에부합하는재

정통계지침(Manual on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이하G F S지침)을발간하여모

든 국가가 준수하도록권고하고있다. 재정통계와재정정보는기본적으로이 2개의 국제기

준을준수하면서작성되어야할것이다.

본 연구는재정운용에필요한5가지유형의정보를조명하고S N A기준및 G F S지침의국

제적기준을설명하면서, 현재우리나라에서생산되고있는재정정보의현황과문제점을지

적하고개선을위한정책방향을제안할것이다. 특히1 9 9 9년 이후재정경제부와행정자치부

는 정부회계에복식부기를도입하고자작업을 추진하고있는데, 이들의지금까지작업에서

는 재정정보의유형과 국제적 기준에 관한논의가 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그리고I M F는

정부회계에 발생주의 도입을 적극 권고하며 2 0 0 1년도에 G F S지침을 개정 발간하였다. 본

연구는여기에주목하면서우리나라의향후정책과제를정리하고자한다. 

다음의 제Ⅱ절에서는재정정보, 재정보고서의의의와 내용그리고 이들을 위한 정부거래

의 분류를 설명할 것이다. 제Ⅲ절에서는I M F의 재정통계지침을살펴볼 것인데, 1986년판

과 2 0 0 1년도개정판을서로비교해보고자한다. 여기서강조하고싶은사실은정부거래의

각종유형별분류가형식적명칭보다는실질적성격에따라이루어질때 국제적기준에부합

할 수 있다는것이다. 제Ⅳ절은우리나라의현행정부회계및 재정보고서의문제점을재정범

위, 거래분류, 예산항목과회계과목의구분, 거래의교차분류그리고 준재정활동등 다양한

측면에서지적하고그개선방향을제안하고자한다. 

Ⅱ. 재정과정부거래의 분류

1. 재정의의의

정부가 공공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크게 규제

( r e g u l a t i o n )와 거래( t r a n s a c t i o n )로구분할 수 있다. 규제란정부가민간단위의특정행위를

UN  등은 국민계정체계에서국민경제에관한통계기준을제시하고, 특히I M F는 국가간의재정

운용을비교평가할수 있도록S N A기준에부합하는재정통계지침을발간하여모든국가가준수

하도록권고하고있다. 재정통계와재정정보는기본적으로이 2개의국제기준을준수하면서작성

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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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고통제하는것을말하는데, 규제를받는민간단위가그 비용을부담하고다른민간단

위들이그 편익을획득하게된다. 정부는규제대신에민간단위와직접적인거래를형성함으

로써 정책목표를달성하기도한다. 정부가재화와용역을민간단위에제공하거나소득을이

전하는활동을수행하기위해서는, 여기에필요한자금을정부가조달사용하여야한다.

그런데 정부의경제적 거래는 다시재정과 금융의영역으로구분될 수 있다. 재정이란정

부가민간부문에재화와용역을제공하고소득을이전시키는활동들을일컫는다. 정부가재

화와용역을 제공하는 목적은 주로시장실패의교정을 위한것으로서, 이들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자원은정부가강제부담금등으로조성하게된다. 물론정부는시장기

능에따라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그 수혜자로부터대가를 수령하는기업활동을수행하기

도 하지만 이들은재정의영역에포함되지않는다. 재정이란정부가 무료또는경제성이없

는가격으로재화와용역을공급하는활동들을주로지칭한다
2 )

.

이에반해금융적거래란정부가자본시장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참여하는활동을지칭

하는데, 금융은통화량관리를통한거시경제의안정적운용(물가안정, 경기조절등)을정책

목표로삼고있다. 금융적거래는 그 목표가 거시경제의안정화에있기때문에이들거래들

을 엄격하게예측계획하여정부예산에포함시키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 또한통화량을통

한 거시경제안정화는중앙은행의책무로서, 그기능을정부부문에서독립시키는것이바람

직하다고인식되고있다. 따라서금융적거래는주로중앙은행에한정되고또 예측의가능성

이낮기 때문에재정활동과달리정부예산의대상이라할수 없다. 

정부가재정에관해유용한정보를얻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먼저재정의영역에속하는

정부거래가무엇인지그 범위를확정하여야한다. 정부거래란정부부문에서이루어지는경

제적자원의유출입을의미한다. 따라서재정을파악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먼저재정의

영역에포함되는정부부문의범위를파악하고, 그다음에는거래의범위를어디까지로파악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자에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U N의 S N A기준과I M F의 G F S지침에서제시되는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의개념

으로정부부문이판단된다. 후자의쟁점은거래의인식기준에대한것인데, 최근의정부회계

는발생주의를채택함으로써이에대한논란의여지가점차줄어들고있다. 

2) 경제성이없는가격(prices that are not economically significant)이란생산자의공급물량또는구매자의구입물량에상당한
영향을주지못하는가격, 또는시장조건을반영하지못하는가격을의미한다(IMF(200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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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거래의분류기준

정부부문과 정부거래의 범위가 확정되면 정부는 재정 운용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야한다. 필요로하는정보의유형이확정되면이를창출하기위하여정부거래들이

어떻게 분류되어야하는가를판단할 수 있기때문이다. 제반거래를 인식·기록·분류하고

또 이들을의미있는형태로취합하면여러가지의재정정보를담고있는재정보고서가작성

될 수 있다. 재정보고서는재정에관한중요한정보를담고있는자료로서, 어떤내용의정보

를 필요로하느냐에따라재정보고서의형식과내용이결정되고나아가거래의분류방식또

한결정되는것이다.

여러 가지정부거래들을유형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과정을 정부회계라한다. 정부거래

를 보다다양한기준에따라보다상세하게분류하면할수록재정에관해더 많은정보가창

출될수 있다. 그러나거래를 상세하게분류하는 데에는 많은 처리비용이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관계( t r a d e - o f f )의 적절한균형을모색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정부가재정을운용함에

있어고려하여야할 사항, 또는재정운용에필요한정보는크게5가지유형으로정리될수

있는데이들정보의유형에따라정부거래의분류기준을생각할수있다.

첫째, 정부는중장기적재정운용의 원활화를위해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한다. 여기

서 가장중요한정보는정부의채무액으로서, 재정의중장기적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

정부채무를적정수준으로관리하여야한다. 이는민간기업이장기간의누적된채무로파산

에 이르지않도록유의하는것과같다. 이에대한정보를창출하기위해서는정부부문의자

산과부채그리고이들의 개별적인구성내용을체계적으로정리기록한 재정보고서가작성

되어야할것이다.

중장기적재정운용에서또 다른중요한 준거지표로는각 연도별 재정수지를들 수 있다.

재정수지는관점에따라여러가지방법으로정의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정부부문의정상

적 운영에 필요한 자금, 채무총액, 그리고정부가 조달해야할 자금의크기에 영향을 미친

다. 재정수지를적절하게관리할때비로소중장기적재정운용이원활할수 있는것이다. 

재정이란정부가무료또는경제성이없는가격으로재화와용역을공급하는활동들을주로지칭

한다. 반면금융적거래는주로중앙은행에한정되고또예측의가능성이낮기때문에재정활동과

달리정부예산의대상이라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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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부는회계연도내에서 각종정책과사업을 원활하게집행할수 있도록적정수준

의 지불수단(현금및 각종유동자산)을보유하여야한다. 이는민간기업이적정한유동성을

확보하여소위흑자도산이나지않도록 유의하는것과 같다. 이를위해서는정부부문 전체

또는하위부문들내에서자금운용에관련되는정보가체계적으로창출되어야할 것이다. 또

한개별 자산과부채의유동성정도를적절히판단할필요가있다.

자금운용과관련되는중요한정보는자금지출과수입의각 단계별내용을명확하게파악

하는과정에서나타난다. 정부의회계기간은1년을단위로순환하는데, 회계기간중에정부

가 적정한수준의지불수단을보유하기위해서는자금의단계별흐름을면밀히파악하고있

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정부부문내에서지출과수입에대한행정적 업무단계들을구분

하여각 단계별금액을정확하게파악하고있어야할것이다
3 )

.

지출과수입의단계별통계가충분하게구분되어있다면정부는지출과수입의흐름을합

리적으로예측할수 있고또 이들을계획할수 있을것이다. 각단계별통계를파악하기위해

서는 이들을거래로간주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거래란기관상호간의계약

에의해발생하는자원유출입을의미한다. 그러나지출과수입의단계별통계를획득하기위

해서는각단계별 이전을일종의거래로파악하여야한다. 이는마치민간기업회계에서원자

재가중간재를거쳐최종품으로전환하는과정을구분인식하여거래로간주하는것과같다.

셋째, 정부는국가재정이경기조절적인기능을원활히수행할수 있도록세출과세입이경

제의초과수요에미치는영향을적절히관리하여야한다. 이를위해필요한정보로는거시경

제와초과수요에미치는 영향을중심으로정부부문의지출및 수입을 세부항목별로구분하

는 것이다. 이는지출과수입의경제적성격을분류하는것이라할 수 있다. 이세 번째사항

은 민간기업에서는거의감안되지않지만, 국가재정의운용에서는경기변동을관리하는목

표가있기때문에특히 중요하게간주되어야한다.

넷째, 정부는재정운용의기본목표와자원한도를감안하여지출정책을수립하고이에부

합하는방법으로개별사업에자원을배분하여야한다. 정부가예산을편성할때에는예산이

정부정책과우선순위에부합하도록사업들을 서로대체하고그 규모들을조정하여야한다.

그 다음에는사업목표를달성할수 있는다양한대안을검토하여원가를가장절감할수 있

는대안을선택하여야할것이다.

3) 일반적으로정부부문의지출단계는예산요구(budget proposal, budget estimates), 예산항목편성(appropriations), 예산배
정(allocations), 지출원인행위(commitments), 상품인도(deliveries), 지출요구서(payment orders), 국고수표발행( c h e c k s
or warrants issued), 국고수표지급(checks paid)과같이구분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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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정부기능을전략적 자원배분(strategic resource allocation)이라하는데, 이는

한 마디로정부의전략적목표와비전에 따라재정자원을배분하는것이다. 이는배분적효

율성(allocative efficiency)으로서, 정부의정책적목표나우선순위가전환될때 자원을이전

하고개별사업에대한우선순위를확보하는능력과연관된다. 총량적예산규모를적정하게

확보한다하더라도기존사업에고정적으로예산이편성되거나우선순위의유연성이상실된

다면재정운용의의의는상실될것이다. 전략적자원배분은재정운용의핵심적목표라할

수있다. 

전략적자원배분을위한정보를획득하기위해서는, 개별지출항목들을사업의목표, 기능

적 성격등을중심으로체계적으로분류하여야한다. 정부지출이이루어지는주요영역들은

대개포트폴리오( p o r t f o l i o )라 불리는데, 합리적인재정운용을위해서는정부의개별거래들

이어떤기능 그리고어떤정책목표를추구하는지를구분하여야할것이다.

다섯째, 정부는개별사업에대한운영상의효율성및 성과를제고할수 있는방법을재정

운용과정에서모색해야한다. 개별사업별로운영상의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을제

고할수 있는수단을모색하여야하는데, 이는투입자원으로부터얻어지는산출물또는성과

를극대화하는것으로서기술적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이라고도불린다.

개별사업의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또는생산성( p r o d u c t i v i t y )은 모두

운영상의효율성과연관되는개념이라할수 있다.

정부가개별사업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필요한정보로는개별사업에투입된자원

총액과각 사업의성과를들 수 있을것이다. 투입된자원총액은기회비용의관점에서정의

되어야하기때문에현금지출이수반되는비용만을포함한다고할 수는없다. 그리고사업의

성과는 사회적 파급효과(outcome) 또는산출물( o u t p u t )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데, 이에대한정보가가능한계량화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사업의성과는사업별로그

내용이다양하고정형화하기곤란하지만, 투입된자원의총액은개별사업에연관되는거래

를총체적으로파악하면계산될수 있을것이다.

정부부문과정부거래의범위가확정되면정부는재정운용에필요한정보가무엇인지를검토하여

야한다. 필요로하는정보의유형이확정되면이를창출하기위하여정부거래들이어떻게분류되

어야하는가를판단할수있기 때문이다. 제반거래를인식·기록·분류하고또이들을의미있는

형태로취합하면여러가지의재정정보를담고있는재정보고서가작성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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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MF의재정통계지침과 재정보고서

1. 1986년G F S지침

1 9 8 6년 G F S지침은중장기재정운용에대한중요한준거지표를재정수지로간주하고있

다. 이는1 9 8 6년 G F S지침이전통적정부회계의관례를따라현금주의를채택한결과라할

수 있다. 현금주의하에서는정부부문으로현금이 유출입되는거래만을체계적으로요약정

리하여재정보고서를작성한다. 현금의유출입이없는거래들중에서특히중요하다고생각

되는사항들은부기사항(memorandum items)으로보고할것을요구하고있다.

1 9 8 6년 G F S지침에서 작성되는다음의 <표 1 >은 현금의 유출입 거래를「총수입및 출연

( Total Revenue and Grants)」, 「총지출 및 상환공제융자( Total Expenditure and

Lending Minus Repayments)」로 구분하고 있다
4 )

. 「총수입 및 출연」을 경상수입, 자본수

입, 출연으로구분하고「총지출및 상환공제융자」를 경상지출, 자본지출, 상환공제융자로구

분하는것은지출과수입의경제적분류(economic classification)로서불리고있다. 여기서

출연은정부기관(정부부처,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관등) 상호간의비채무성·무상이전으로

서민간부문으로의이전( t r a n s f e r )과는구분된다. 

1 9 8 6년 G F S지침에서는<표 1 >로부터 여러가지수지개념을계산하고 있다. <표 1 >에서

‘수취출연금제외경상흑자’는‘A.1 - B.1’로서, ‘수취경상출연금포함경상흑자’는‘A . 1

+ A.3.1 - B.1’로서, ‘총고정자본형성’은‘B.2.1 - A.2.1’로서, ‘총자본형성’은‘( B . 2 . 1

+ B.2.2) - (A.2.1 + A.2.2)’로서, ‘종합적자/흑자(overall deficit/surplus)’는‘(A.1 +

A.2 + A.3) - (B.1 + B.2 + B.3)’로서각각계산된다. 종합적자/흑자는우리 나라에서

통합재정수지로 알려져 있는 개념이다. 종합적자를 조달하기 위한 거래들은 보전거래

( f i n a n c i n g )로 지칭되는데, 이는정부가정책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자금을조달하

는거래로이해될수 있다.

1 9 8 6년 G F S지침에서는<표1 >에서표시되어있는, 지출과수입의경제적성격을분류하

는 기준을 항목별로상세하게설명하고있다. 다시말해지출과수입의 세부항목에대한분

류는형식적인명칭과무관하게그 실질적성격에따라G F S지침의분류항목이판단되어야

4) 현재우리나라에서는상환공제융자를순융자로번역하고있다.  그러나2 0 0 1년도G F S지침에서‘net lending’의개념이제시
되고있는데, 이를순융자로번역사용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lending minus repayments’를상환공제융자로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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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이다. 경제적분류외에도지출의기능별분류에대해서도그 실질적성격이판단되

어야 한다. 기능별분류는 U N의 COFOG(Classification of Functions of Governments)

기준에따라야하는데, COFOG는정부기능을크게1 0가지분야로구분한후 각 분야별세

부항목과이들에대한자세한설명을제시하고있다
5 )

.

1 9 8 6년 G F S지침은 현금주의를채택하며 재정수지를 중요한 준거지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자산과부채의분류에대해서는별 다른기준을제시하지않고있다. 다만현금지출

입이수반되지않는거래들로서재정운용에중요한정보는부기사항으로처리할것을요구

하고있다. <표2 >는 부기사항의중요내용을설명하고있다.

<표1〉1 9 8 6년 G F S지침의 세입세출보고서

B.1 경상지출(current expenditure) A.1 경상수입(current revenue)

B.1.1 재화와용역에대한지출 A.1.1 조세수입

B.1.2 이자지출 A.1.2 비조세수입(정부재산으로부터의소득, 

B.1.3 보조금및기타경상이전 행정수수료, 벌금등)

B.2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A.2 자본수입(capital revenue)

B.2.1 고정자본자산(내구적인건물, 기계장치등)의취득 A.2.1 고정자본자산의매각

B.2.2 재고자산의구입 A.2.2 재고자산의매각

B.2.3 토지·무형자산의구입 A.2.3 토지·무형자산의매각

B.2.4 자본이전 A.2.4 비정부기관으로부터자본이전

A.3 출연( g r a n t s )
A.3.1 국내정부기관, 국제기구로부터비채무성

( n o n r e p a y a b l e )·무상( u n r e q u i t e d )의
경상수입금

A.3.2 국내정부기관, 국제기구로부터비채무성
( n o n r e p a y a b l e )·무상( u n r e q u i t e d )의
자본수입금

B.3 상환공제융자(lending minus repayments)
B.3.1 공공정책적목적을위해순취득한

금융청구권(융자금, 출자지분, 주식등)

총지출및상환공제융자 총수입및출연

5) COFOG는UN(1980),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 70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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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년G F S지침

가. 통계의구조

2 0 0 1년 G F S지침은 1 9 8 6년 G F S지침과 두 가지측면에서 중요한 차이점이있다. 첫째,

<표2〉1 9 8 6년 G F S지침의 부기사항

1. 정부채무잔액

총괄
2. 유동부채증감액

3. 국내상환

4. 해외상환

1. 해외에대한지출(이자및이전제외)

2. 임금및봉급총액

3. 동일한정부부문에지급한피용자사회보장보험료

총지출및 4. 동일한정부부문에지급한여타의피용자보험료

상환공제융자 5. 정부부서기업의대민간판매에따른현금운영적자세부내역

6. 상환공제융자의세부내역

7. 현물지급

8. 유동부채로서의미지급채무변동액

1. 주요수출품목에서비롯되는제반수입

2. 수입시부과되는국내의상품세

3. 비거주자로부터의수입(정부간출연제외)

4. 정부부서기업의대민간판매에따른현금운영흑자세부내역

5. 정부피용자사회보험료에대한정부간수입

총수입및출연 6. 다른정부기관을대신하여수취한조세

7. 다른정부기관이대신하여수취한조세

8. 현물출연수취

9. 비정부기관으로부터의현물이전수취

10. 현금, 현물의출연총액

11. 현금, 현물의총수입및출연총액

1. 외환표시국내보전거래

2. 자국통화표시해외보전거래

보전거래 3. 현금으로상환되어야할비현금적채무부담

4. 조세수입의수단으로가능한비현금채무의변화

5. 미지급채무로서의유동부채변화

부기사항(Memorandum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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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1년도지침은재정의범위에서비금융공기업을제외하여일반정부만을재정통계에포함

시킨다. 만약 일반정부에서 제외되는 비금융공기업이재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들은

준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으로분류되어별도의항목에서통계처리할것을요구한

다. 그리고 일반정부의 범위는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s)를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는것을특히 강조하고있다.

둘째, 2001년도G F S지침은 회계의 기준으로서발생주의를채택하고 있다. 현금이수취

또는지불될 때 거래를 기록하는 현금주의와달리, 발생주의는경제적 가치가 증감변동할

때마다사건을인식·기록하는것이다. 발생주의기준을채택하게되면자산과부채의가치

가 변동할때마다, 그변동이 어떠한연유로나타나는지상관없이변동한가치를모두기록

하는것이다. 다시말해자산과 부채라는저량(貯量, stock)의기초(期初) 금액에서이들의

기말(期末) 저량금액을공제하면당해회계기간동안의가치변동분, 즉유량(流量, flow)이

계산된다.

V0와 V1을 기초와기말의저량가치로정의하고F를기초와기말사이에서당해항목에영

향을주는유량으로정의한다면, 관계식V1 = V0 + F1 + F2가 성립한다. F는두가지로구

분되어 표기되었는데, 하나는거래(식의F 1 )로서두 개 기관사이의 상호계약에따라나타

나는 가치변화를 의미한다. 또 다른 하나는 거래외 경제유량(식의F2)으로서, 거래이외의

형태로나타나는가치변화를총칭한다. 

거래외 경제유량( F2)은 다시‘보유이득’(holding gains)과‘기타 내용변화’( o t h e r

changes in the volume)로구분된다. 보유이득이란가격수준과가격구조의변화로야기되

는 경제적자산또는부채의 화폐가치변화를 말한다. ‘기타내용변화’란 거래또는보유이

득이아니면서자산과부채의저량에서나타나는가치변화를말한다.

예컨대 기존자산의 물량또는품질이 변화하는사건, 새로운실체가 자산이되거나 또는

기존자산이삭제되는사건, 기존자산을재분류하는사건등을들 수있다.

이와같은통계구조하에서정부가작성하여야할 재정보고서의유형이판단될수 있다. V0

는 기초대차대조표에반영되고, V1은 기말대차대조표에반영된다. 그리고F1은 거래를집

1 9 8 6년 G F S지침은현금주의를채택하며재정수지를중요한준거지표로간주하고있기때문에

자산과부채의분류에대해서는별 다른기준을제시하지않고있다. 다만현금지출입이수반되

지않는거래들로서재정운용에중요한정보는부기사항으로처리할것을요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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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요약하여정리한 표, 즉「정부운영표(government operations table)」에 반영된다. 정부

운영표에서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를 구분하고 있는데,

<표4〉2 0 0 1년 G F S지침의「현금의원천및 사용명세서」

경상운영현금순수입 현금유출비용거래 현금유입수입거래

자본자산거래의현금순수입 현금유출자본자산의취득 현금유입자본자산의처분

보전거래의현금순수입
현금유출시장외적금융자산의취득 현금유입시장외적금융자산의처분

현금유출유동성관리금융자산의 취득 현금유입유동성관리금융자산의 처분

현금잔고의순변화 현금잔고의증가 현금잔고의감소

1. 미수세금의변화

2. 미지급조세환급의변화

현금항목과 발생항목의조정 3. 미지급계정의변화(자본자산거래포함)

4. 현물수입및현물비용거래

5. 자본자산의현물거래

<표3〉2 0 0 1년 G F S지침의「정부운영표」

비용(순자산감소거래) 수입(순자산증가거래)
1. 피용자보상 1. 조세
2. 재화와용역의사용 2. 사회보험료

총운영수지 3. 이자 3. 출연( g r a n t s )
(수입- 비용) 4. 보조 4. 기타수입

5. 출연( g r a n t s )
6. 사회보험급여
7. 기타비용

순운영수지
고정자본소비(감가상각)

(총운영수지- 고정자본소비)
자본자산의취득 자본자산의처분

순융자/순차입
1. 고정자산의취득 1. 고정자산의처분

(순운영수지- 자본자산의순취득)
2. 재고자산의취득 2. 재고자산의처분
3. 가치저장자산의취득 3. 가치저장자산의처분
4. 비생산자산의취득 4. 비생산자산의처분

정책수지
시장외적금융자산의취득 시장외적금융자산의처분

(순융자/순차입- 시장외적금융자산순취득) 
유동성관리금융자산의취득 유동성관리금융자산의처분

채무의순증가 채무의상환 채무의부담



재정포럼 7 9

재정정보개선을위한정책과제▶▶

전자는수입( r e v e n u e )으로후자는비용( e x p e n s e )으로각각정의된다. F2의 내용은「거래외

경제유량표(statement of other economc flows)」로 집계된다. 여기에추가하여현금지출입

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재정보고서로는「현금의원천 및 사용명세서(statement of sources

and uses of cash)」를 들 수 있다. 「정부운영표」와「현금의원천및 사용명세서」의 형식과

내용은각각<표3>, <표4 >와 같다.

나. 거래의분류

1 9 8 6년 G F S지침과 달리 2 0 0 1년 GFS 지침에서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수입

( r e v e n u e )의 개념이서로다르다. 1986년G F S지침에서수입은현금유입으로정의되지만

2 0 0 1년 G F S지침에서는 현금 유입 여부와 관계없이 순자산의 증가로 정의된다. 따라서

1 9 8 6년 G F S지침에서구분되었던자본수입( <표 1 >의 A.2) 항목들이2 0 0 1년 G F S지침에서

는「자본자산의처분」에 포함되든가아니면정부운영표에서제외된다. 그리고2 0 0 1년 G F S

지침에서 수입은 조세, 사회보험료, 출연(grants), 기타수입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2 0 0 1년 G F S지침은이들4가지유형의 수입에 대한세분류 내용을 설명하고있는데, 수입

의형식적명칭보다는그실질적성격에따라구분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2 0 0 1년 G F S지침에서순자산의감소로서규정되는비용은1 9 8 6년 G F S지침과마찬가지

로 그 실질적성격을 감안하여크게2가지기준에의해분류된다. 첫째, 비용은정부기능에

따라 분류되는데 정부기능은 1 9 8 6년 G F S지침과 같이 U N의 C O F O G를 준수한다. 둘째,

비용은거래의특징과경제에미치는영향을감안하여경제적성격에따라분류된다. 경제적

성격에따른분류는피용자보상, 재화와용역의사용, 고정자본소비, 재산비용, 보조, 출연,

사회보험급여, 기타비용으로구분된다. 1986년G F S지침과크게다른점은감가상각비, 즉

고정자본소비가비용에포함되는것이다. 물론1 9 8 6년 G F S지침의자본지출과상환공제융

자( <표 1 >의 B . 2와 B.3) 대부분은순자산을감소시키지않기때문에1 9 9 9년 지침에서비용

으로간주되지않는다. 

2 0 0 1년 G F S지침은1 9 8 6년 G F S지침과달리발생주의를채택하기때문에자산과부채에

2 0 0 1년도G F S지침의 재정의 범위에서 비금융공기업을제외하여 일반정부만을재정통계에포

함시키고, 회계의기준으로서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1 9 8 6년 G F S지침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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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체계적인보고가필요하다. 따라서2 0 0 1년 지침에서는재정통계에서보고되어야할자

산과부채의분류에대해국제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는것이다. 자산은크게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으로구분되며개별분류항목에대한자세한설명이덧붙여져있다. 따라서자산의

분류도그형식적명칭과무관하게실질적성격을감안하여이루어져야한다.

비금융자산은고정자산(거주용건물, 비거주용건물, 기타구조물, 기타기계및 장비, 기

타 고정자산등), 재고자산(자재및 비품, 재공품, 최종품, 재판매용재화, 전략적비축등) ,

가치저장자산, 토지, 기타비생산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등) 등으로분류된다. 이에반해

금융자산은목적별 구분, 금융자산발행기관의부문및 거주자구분, 금융자산의유형등의

3가지기준에따라분류된다.

목적별 구분은 당해거래가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는가아니면 단순히 유동성 관리목적인

가를구분하는 것이다. 예컨대정부는 신규산업장려, 부실정부기업 지원, 특정기업지원

등과같은재정정책수행을 위해시장외적방법으로금융청구권을취득·처분할수 있는데

이들은정책적목표를달성하는것으로간주된다. 다른한편으로유동성관리는일반정부부

문의단기자금소요를충족하기위해금융자산의가용성을보장하고최고의 수익률을획득

하기위해취하는행동들을일컫는다.

발행기관의 부문별 구분은 발행기관을 일반정부부문(또는그 하위부문), 중앙은행, 기타

예금기업, 달리분류되지않는금융기업, 비금융기업, 가계와가계부문지원비영리기관등으

로 구분하는것이다. 또이들에대해서는거주자와비거주자의구분이이루어진다. 마지막으

로 금융자산의유형은통화와예금, 지분이외의유가증권, 융자금, 지분과기타주식, 금융

파생상품, 기타금융자산과부채, 화폐용금과SDR 등과같이분류된다.

지금까지자산의분류에대해살펴보았는데, 2001년G F S지침은부채를금융자산에대응

하는개념으로인식하여금융자산의분류와동일한형태를요구하고있다. 다만금융부채는

부채권리기관의부문및 거주자구분, 금융부채의유형구분에따라분류될뿐 목적별구분

은이루어지지않는다. 

Ⅳ. 현행 재정보고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재정의범위

재정의 범위는 U N의 S N A기준과 I M F의 G F S지침에 의하면 일반정부의범위와 일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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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일반정부부문은각종공공기관들의성격을파악하는방법으로판단되어야한다.

다시말해개별기관의수행기능, 재원성격, 주요의사결정자에대한임명과정등을구체

적으로 종합판단하여그것이 정부의 성격에부합하면 일반정부기관으로정의되는 것이다.

당해기관이귀속되는회계단위, 법률적형태그리고구성원의법적신분(공무원또는민간

인여부)은일반정부기관을판단하는데중요하지않다.

물론 일반정부기관들은회계단위를기준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그런데회계단위란일반

회계, 특별회계또는구분 계리되는 자금 등을지칭하는데, 일반정부기관의경제적 거래를

뒷받침하는자원의 원천이 무엇인지를설명하는데 불과하다. 만약회계단위들이실질적인

일반정부기관을모두망라하지못한다면, 회계단위는재정의범위를파악하는기준으로서는

적절하지않을것이다.

일반정부의범위, 즉재정의범위를회계단위가아닌기관단위별로파악해야한다는사실

은 G F S지침에서특별히강조되고있다. 1986년의G F S지침에서는“당해기능또는기관에

대한행정적·회계적형태-예산, 예산외, 특별계정등-가일반정부에의포함여부에영향을

주지않아야한다. 당해기능의성격그리고권한의이양관계가보다적절한기준이된다”고

설명되었다. 또한 2001년 GFS지침에서는“일반정부 부문의 단위들은 제도단위

(institutional units)가된다. 어떤실체가제도단위로분류되기위해서는그 자신의권리로

자산을소유하고, 부채를부담하며경제활동과다른기관과의거래를수행할수 있어야만한

다”고 설명되고있다. 이는법인, 기관단위를중심으로일반정부부문을판단하여야한다는

사실을강조하는것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재정의 범위를 구분파악하는 중요통계자료로는재정경제부의『한국

의 통합재정수지』와 한국은행의『국민소득계정』자료를 들 수 있다. 전자는일반회계, 특별

회계, 공공기금을재정의범위로파악하며, 후자는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이외에일

부 정부산하기관들을포함시키고있다. 양자가재정의범위에대해서로다른기준을사용하

기때문에재정에관한통계수치가서로다른경우가많은 것이다.

특히이들통계자료들은모두UN, IMF 등의국제적기준과달리회계단위를중심으로재

2 0 0 1년 G F S지침은 발생주의를채택하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에 대해 체계적인 보고가 필요하

다. 따라서2 0 0 1년 지침에서는재정통계에서보고되어야할 자산과부채의분류에 대해국제적

인기준을제시하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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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범위를파악하기때문에, 기타기금및 산하기관의자체재원(기관수입및 기관차입금

등) 등이재정에서제외되는문제점이있다. 산하기관일부를재정의범위에포함시키는한

국은행의국민소득통계도이러한 문제점을완전히 극복하지는못하고 있다. 따라서우리나

라의재정정보를개선하기위해가장시급한과제는 각종정부산하기관들을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방법으로체계적으로분류하여일반정부기관을확정하고이들에관한통계를수집

하는것이다.

재정의범위를제대로 확정하는것은재정운용에 필요한첫 번째, 세번째, 네번째유형

의 정보를 확보하는데 긴요할것이다. 즉재정의 건전성을파악하기위한채무와 재정수지

를 평가하고, 경기조절적기능을원활히수행하며, 예산자원의배분을판단할때에는재정의

범위가제대로규정되어야한다.

2. 실질적성격에 의한 거래분류

정부거래는국제적인기준과개념적정의를준수하여분류될때 비로소국가간의재정운

용 상황을비교할수 있다. 또한재정운용에필요한거래의분류는여타의통계체제(예컨대

국민소득통계, 국제수지통계, 화폐금융통계등)와도 부합할 수 있어야 경제학적으로 의미

있는분석을할 수 있다. 현재정부거래의분류와 관련하여참조하여야할 국제적인기준과

지침들로는, IMF의G F S지침, 재정투명성(Fiscal Tr a n s p a r e n c y )지침, 국제수지( B a l a n c e

of Payments)지침, 화폐금융통계(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지침, UN의국민계

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정부기능분류( C O F O G )지침등을들 수 있

다. 이들중에서특히G F S지침의거래분류내용은반드시준수하여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정부거래의분류와 관련하여 가장유의해야할 점은개별거래의 실질적인

성격을감안하여분류되어야한다는것이다. 예컨대조세는그 명칭과무관하게수입의성격

이 강제성, 비대가성, 비상환성의특징을 구비하느냐여부에따라조세로간주되어야한다.

설령조세라는명칭이사용된다고하더라도향후그 금액이납세자에게상환된다면이는조

세로간주될수 없다. 마찬가지로조세라는명칭이사용되지않았다 하더라도조세의세 가

지성격이충족된다면조세로간주되어야하는것이다.

특히G F S지침에의하면조세에는재정독점적이윤(profits of fiscal monopoly)이포함되

며, 또한재화사용과 재화사용·활동수행허가에 대한조세(taxes on the use of goodsor

the permission to use goods or perform activities)에는광범위한형태의강제부담금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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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다. 다시말해현재우리나라에서부담금관리기본법의적용을 받는대부분의부담금들

이 실질적으로는조세로정의될 수 있는것이다. 따라서G F S지침을준수하기위해서는개

별 정부거래들의실질적성격을제대로파악하고이들이G F S의 어떤항목에해당하는지를

충분히검토하여야하는것이다.

분류상의문제는조세뿐만아니라행정수수료, 재화·용역의판매를구분하는과정에서도

나타난다. 행정서비스의대가는경우에따라행정수수료로간주될수도있고또는재화와용

역의판매로간주될수도있을것이다. 이를판단하기위해서는그 대가가 원가보상적성격

을 띠고있는가, 그리고당해행정서비스가일반생활에필수불가결한상품인지를판단하여

야할 것이다.

지출또는비용의경우에도그 실질적성격을감안하여분류되어야한다. UN의C O F O G

기준은정부지출의기능적성격을항목별로자세히설명하고있는데이들에대한충분한검

토 없이항목의명칭만으로분류한다면재정통계의국가간비교가크게유용하지못하게될

것이다. 지출과 비용의 경제적 성격에 대해서도 G F S지침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우리나라의예산항목은기능과경제적성격에따라분류되고있지만이들의내

용이G F S지침과 완전히 부합한다고말할수 없기때문에 이에대해서도충분한 검토가이

루어져야한다.

거래들을실질적 성격에따라체계적으로분류할 때 비로소 재정운용에 필요한세 번째,

네 번째유형의정보가정확하게확보될수 있을것이다. 즉정부거래의유형별로경제내의

유효수요에미치는영향을파악할수 있으며, 재정자원의유형별로배분현황을제대로파악

할 수 있다. 더구나정부부문내에서수입과지출의행정적단계가내부거래로서체계적으로

분류되어있을때두 번째유형의재정정보도확보될수있을것이다.

3. 예산항목과회계과목의구분

특정유형의거래에대한집계를계정과목또는회계과목이라고부른다. 정부거래의분류

우리나라의재정정보를개선하기위해가장시급한과제는각종정부산하기관들을국제적기준에

부합하는방법으로체계적으로분류하여일반정부기관을확정하고이들에관한통계를수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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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특히유의해야할 점은회계과목과예산항목은반드시일치할필요가없다는사실이다.

예산항목( a p p r o p r i a t i o n s )은 일정부류의정부거래집합에대한예정적계획으로서, 정부가

예산집행의자율성과 책임성을부여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예컨대특정사업에 포함되는

거래를단일의예산항목으로묶어서승인하느냐아니면구분하여승인하느냐의형태는예산

집행의자율성과책임성을어떤형태로제공하느냐를반영하는것이다.

예산항목은예산집행에대한의사결정을어느수준에서인정하느냐를반영하지만, 회계과

목( a c c o u n t s )은 개별거래들의성격을 유사또는동일한 유형별로묶은집합이라할 수 있

다. 따라서회계과목과예산항목이반드시일치하여야할 이유는없으며, 예산항목내의금

액은실제집행과정에서여러유형의회계과목으로기재될수 있을것이다. 다시말해예산

항목은국회의승인을받는예산서의분류형태이지만, 회계과목은정부회계에서정부거래들

의 분류형태라할 수 있다. 회계과목이다양한기준과방법으로분류된다면예산항목의형태

도다양한방법으로제시될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현재우리나라에서는예산항목(즉예산과목)을회계과목과동일하게간주하여예

산항목이상의 재정정보가창출되지않는다. 다시말해우리나라의정부회계에서는예산항

목이상의 거래분류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또 그 이상의상세한재정정보가제대로창출

되지않고있다.

예산항목과 회계과목의 구분은 개별 사업별로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획득하는 데 필수불가결할것이다. 예산항목과회계과목의대응이 체계적으로이루

어질때 비로소예산항목이표시하고있는사업별또는조직별로비용및 원가계산이체계적

으로이루어질수 있기때문이다. 만약예산항목들이체계적으로구분되어파악되지않고사

업별·조직별로혼재되어있다면예산배분결정이합리적으로이루어지지못할것이다. 

4. 거래의교차분류

정부거래의분류에대하여또 하나유의해야할 점은제반분류기준들이정부거래에동시

적용됨으로써교차분류(cross-classification) 또는행렬식 분류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분류기준이 8가지가있다면 개별거래는 8가지 기준으로모두분류될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개별거래가발생할 때마다다음과같이8개 부분으로구성된코드번호를부

여하는형태로실행될수 있다. 개별거래에 코드를부여하는복잡한작업은 컴퓨터를이용

한 전산기술을활용한다면어렵지 않게수행될수 있을것이다. 정부거래코드의각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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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용을 예시하면 <표 5 >와 같은데, 이는 미국 GASB(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부여하는내용이다. 

XXXX-XXXX-XXX-XXXX-XX-X-XX-XXXX 

( 1 ) ( 2 ) ( 3 ) ( 4 ) ( 5 )( 6 )( 7 ) ( 8 )

현재우리나라에서는예산항목들이회계과목으로이해되고있고, 또예산항목들이교차분

류되지않기때문에조직단위별·사업단위별투입금액이명확하게파악되지않고있다. 예컨

대 인건비는조직단위및 사업단위별로구분되지않으며, 또조직단위와사업단위에중복되

어 편성되는비목도존재하고있다. 더구나정부의비용과수입은분류기준전체에대해교차

분류되어야하는데우리나라의현행예산항목은이러한사실을거의감안하지않고있다
6 )

.

예산항목은국회의승인을받는예산서의분류형태이지만, 회계과목은정부회계에서정부거래들

의분류형태라할 수있다. 회계과목이다양한기준과방법으로분류된다면예산항목의형태도다

양한방법으로제시될수 있을것이다. 그런데현재우리나라에서는예산항목을회계과목과동일

하게간주하여예산항목이상의재정정보가창출되지않는다.

6) 예산항목이교차분류되지않는다는사실은옥동석( 2 0 0 1 )에서구체적으로지적되고있다.

<표5> 거래코드각 부분의 내용

( 1 ) 자금또는회계그룹(Fund or Account Group)
( 2 ) 정부부처/청또는기능(Department/Division or Function)
( 3 ) 실/국또는사업(Office/Bureau or Program)
( 4 ) 활동( A c t i v i t y )
( 5 ) 보고실체(Report Group)
( 6 ) 회계유형(Account Type)
( 7 ) 주요목표(Major Object)
( 8 ) 세부목표(Detailed Object)

부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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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재정활동의구분명시

준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은일반정부에포함되지않는기관(또는제도단위)들

이 일반정부의요청으로 수행하는정부기능이다. 여기서일반정부에포함되지않는기관들

로는주로민간비영리기관,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등을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우리나

라에서는 준재정활동이 공기업이 수행하는 정부시책사업, 정책사업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정부시책사업등의이름으로수행되는정부기능은개인또는집단적소비를위한시장

외적서비스의제공, 이전지급을통한소득과부의재분배라는두 가지유형으로구분될수

있을것이다.

일반정부는다양한방법을통해다른기관들이준재정활동을수행하도록요구할수 있다.

정부는통상적인법률과규정을통해경제의여타부분에비용을부과시키면서정책적목표

를 달성할수 있다. 예컨대일정지역에서특정유형의기업활동을금지시키거나생활필수품

의가격을 규제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런유형의활동에대해서는그 범위와비용을의

미 있는방법으로계량화하기는곤란하다. GFS지침도이들에대해서는별도로보고할필요

성을강조하지않고있다.

재정정보와 재정보고서에서특히 중요한 부분은 비금융공기업과금융공기업에 부과하는

준재정활동이라할 수 있다. 이는정상적인기업활동을수행하는기관을이용하여재정정책

적 목표를 달성하는것이다. 금융공기업에의한정책융자(subsidized lending)와비금융공

기업에 의한 시장가격 이하의 가격 부과는 모두 준재정활동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G F S지침은가능한한 이러한활동의비용을간접적으로구분하여재정통계에반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반정부 이외의 기관이 수행하는 준재정활동을 구분하고 이들의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정부활동의투명성과객관성을제고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 일반정부가준재정활동의대

가를제공하는경우에는이의적정성을판단하는데 도움이되며, 만약대가를제공하지않

는다면준재정활동을수행하는기관들의암묵적비용을평가하는데도움이될 것이다. 



재정포럼 8 7

재정정보개선을위한정책과제▶▶

참고문헌

IMF,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1 9 8 6 .

IMF, IMF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stices(available on internet,

http://www.imf.org/external/pubs/ft/gfs/manual/index.htm). (재정경제부와한국개발연

구원에서정부재정통계편람으로번역출판), 2001.

S c h i a v o -Campo, Salvatore and Daniel Tommasi, Managing Government Expenditure, A s i a n

Development Bank, 1999.

Schick, Allen, The Changing Role of the Budget Office, OECD(available on internet,

http://www.oecd.org/puma), 1997.

Schick, Allen, A Contemporary Approach to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W o r l d

Bank(available on internet, http://www1.worldbank.org/ publicsector), 1998.

고영선, 『재정통계의선진화방안』,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1.

옥동석, 「재정적자의평가와공공부문의범위」, 고영선·문형표편저, 『재정적자와국민경제』, 한국개

발연구원, 2001.

— , 「한국예산과정의세가지주요문제점」, 『공공경제』, 한국공공경제학회, 2001.

임성일·이효, 『지방예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 0 0 0 - 0 6 (제3 3 3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재정정보와재정보고서에서특히중요한 부분은 비금융공기업과금융공기업에부과하는 준재정

활동이라할 수 있다. GFS지침은가능한한 이러한활동의비용을간접적으로구분하여재정통

계에반영할것을요구하고있다. 준재정활동을구분하고이들의비용을추정하는것은정부활동

의투명성과객관성을제고하는데상당히필요하다.



8 8 2 0 0 2년8월호

명 언 산 책

현실 직시

매우 단순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똑바로 바라본다는 것은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그대로의 현실로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허용하는 － 사실은 권장하는 － 태도와 분위기가

조직 전체에 스며들도록 할 것입니다. 

‘현실 직시’라는 개념이 조직 전체에 자리잡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출한 모든 사업 분야에서 반드시 1등이나 2등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전제 조건입니다. - 잭 웰치* (『끝없는 도전과 용기』에서)

*잭 웰치는 1 9 3 5년 매사추세츠 피바디에서 태어나 살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60년 일리노이대학에서 화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같은 해에 G E에 입사해 처음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수 년 동안 자신만의 독특한 사업 및 경영방

식으로 승진을 거듭한 그는 1 9 8 1년에 마침내 G E의 최연소 회장이 되었다. 그는 각 사업부를 대상으로‘고쳐라, 매각하

라, 아니면 폐쇄하라’라는 전략을 통해 1 0만 명 이상의 직원들을 해고하면서‘중성자탄 잭’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리스트럭처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6시그마, 세계화, e비지니스 등의 전략을 통해 G E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우뚝서게 만들었다. 2001년 9월에 G E를 은퇴하여 현재는 세계 유수 기업들을 위한 경영컨설팅과 강연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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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자금상환대책(재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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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
朴 寄 白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k b p a r k @ k i p f . r e . k r )

정책토론리포트

Ⅰ. 요약

1. 재정환경 및 전망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개방의 가속화, 안

정성장시대의 진입, 고령화 등이 주요 재정

환경의변화

○ 연구개발등 지식관련재정투자및 조세지원

의 강화가 필요하고, 실업및 복지지출의증

대가예상

○ 금융자본의 국제간 이동 규모 및 속도의 증

가로경제의안정을위해서는재정의건전성

을 유지하는것이필요

○ 저성장·저물가의 안정성장 시대로 이행함

*이 원고는2 0 0 2년 7월1 2 ~ 1 3일에천안상록리조트에서개최된기획예산처출입기자초청정책세미나「재정안정을
위한중장기세출구조개선방안」의발표논문입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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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세입증가율이낮아지고, 실업문제

가심각해질것으로전망

○ 단기간에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어노

동력 및 저축의 감소로 인한 성장률 저하와

그에따른고령인구부양문제 예상

2. 세출 구조분석

□ 외국과 비교할 때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 비

중이높고, 사회복지분야지출이낮은상태

○ 경제분야의 경우 간접적 지출인 조세감면의

규모도큼.

□ 융자및 자본지출의비중이높은상태

○ 농어촌, 주택, 중소기업등에 대한융자지원

이많기 때문에발생

○ 자본지출은 S O C와 관련한 지출의 규모가

크기때문에발생

□ 특별회계와기금의상대적비중이증가

○일반회계가흑자, 특별회계가적자구조를유지

○ 기금의 경우 전체적으로 균형이지만 국민연

금을제외하면적자구조

3. 재정 운용방향

□ 지식자본과 지출의 효율성 향상이 재정지원

의초점

○ 정보화, 연구개발, 인적자본 등 무형·지적

자본의구축에초점

○시장에직접적으로개입하는방식을지양하는

한편민자유치등민간의활력활용을확대

○ 재정지출 및 관리의 중심을 기존의 투입(예

산편성)에서 효율 및 효과(중간 및 사후평

가)로전환

□ 재정건전화를위해서는경제분야(SOC, 중

소기업, 농어촌등)에 대한지출을 축소하는

것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

○ 경제분야와관련이깊은융자및 자본지출의

규모및 비중축소추구

– 특히, 융자는점진적으로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할필요

○ 조세감면의축소를통한세입증대로추가적

인 재정소요를충족시키는노력이필요

□ 예산외항목인각종특별회계와기금의규모

를 축소하는것이바람직

○ 각종특별회계와기금은지출을목적으로한

계정이며재정의용도를제한하는역할을수

행함으로써재정의효율적운용저해

○ 지출의 대상이 경제 분야이며, 방식이 주로

융자와자본지출임.

4. 재정전망

□ 재정전망은 성장률, 재정정책 등 사용된 가

정에따라다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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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국가채무수준등 재정건전성이유지되

고 있으나 공적자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및

향후 재정위험 요인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소지

○ 재정에서공적자금손실중 4 9조원(GDP 대

비 8% 수준)을부담할예정

○ 노령화에 따른 복지·의료 지출 증대, 남북

관계 진전에 따른 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

위험요인이상존

□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재정 건전성을 유지

하기위해서는세출구조조정등의노력뒷받

침 필요

○ 공적자금 원리금 부담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세수증대뿐아니라지출절감노력필요

– 복지, 의료등 지출증가가 예상되는경상지

출은억제하기어려우므로융자및 자본지출

을 경상성장률보다낮게유지

○ 공적연금의부실문제등 재정위험요인에대

한 대비및관리 강화긴요

□ 지출감축이 없으면 GDP 대비정부부채비

율이안정되지않을것임.

○ 정부부채의비율이 2 0 0 1년 기준GDP 대비

2 2 . 4 %에서 2 0 1 0년 2 9 . 1 %로 높아질 것으

로 전망

– 복지, 의료 등의 지출이 예상처럼 통제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소요가 발생

할 경우부채비율은더욱높아질것

○ 지출을 감축하여도 GDP 대비 부채비율

은 2 0 0 6년 2 8 . 5 %까지 높아진 후 하락

하여 2 0 1 0년에는 26.3% 수준일 것으로

전망

Ⅱ. 서론

□ 재정의 국내외적 환경변화는 재정 운영 및

재정구조변화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음.

○ 내부적으로는 안정성장시대의 진입, 고령화

등 재정 수입과 지출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변화가심화되고있는상태

○ 개방의 가속화로 인한 시장의 글로벌화, 지

식정보사회의도래등 환경변화도재정운영

기조의변화를요구하고있음.

□ 우리나라의경우1 9 9 7년말에발생한금융·

외환위기가 당분간 재정 운영의 애로요인으

로작용할것으로예상

○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가증가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발생한현상

○ 특히, 금융구조조정을위해발행한지급보증

채는 우발채무로 향후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요인

□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화가필수적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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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가진행됨에따라우리나라경제가대

외 상황의변화에이전보다민감하게반응함

으로써불확실성, 불안정성이증대

○ 반면재정을제외한여타정책수단의유효성

은 저하되고있으므로건전한재정운영으로

미래 위험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세출구조및 재정운용의개선방안을

모색해봄.

○ 이를위하여먼저재정환경의변화를살펴보

고, 재정전망을 통하여 재정의 안정성 여부

를살펴본다음

○ 세출구조의분석을통하여세출구조변화대

상을모색해봄.

Ⅲ. 재정 환경 및 전망

1. 재정 환경의 변화

가. 지식·정보화

□ 세계 경제가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새

로운성장모형으로전환

○ 향후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이 정보·지식·

기술의 창출·확산·활용에달려 있을 것으

로 전망

□반면지식기반경제로이행함에따라소득격차

가확대되고실업이증가하는부작용도수반

○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전문기술직

의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이 나타나는 반면

저급 기술직은 고용이 감소하고, 임금이 낮

아지고있음.

○ 우리나라도 실업률 증가, 성과급 및 연봉제

의 확산, 정보화 관련산업의 비대칭적 발전

으로소득격차가확대되고실업률이증가

□ 따라서 지식기반을 증대시켜 성장을 도모하

는 한편사회적응집력을유지하는방향으로

재정운용이필요

○ 지식에 대한투자유인을 강화하고, 경제전

체의 지식에 대한 접근 및 분배를 향상시키

기 위한노력필요

○ 지식기반 경제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격차와 비전문직의 실업 증가에 대처하

기 위한노력필요

<표1> 한국의추정지니계수

(가구기준)

주: 1. 숫자가 클수록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됨을 의미
2. 2001년 수치는 통계청 근로자가구의가계수지를이용하여 가구당 총소득에 대한 계수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2 0 0 1 )

지니계수 0 . 2 9 1 0 . 2 8 3 0 . 3 1 6 0 . 3 2 0 0 . 3 1 7 0 . 3 0 4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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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연구개발 등 지식관련 재정투자 및

조세지원의 강화, 실업 및 복지지출의 증대

가 예상

나. 개방화·세계화

□ 세계경제가하나의단일경제권을형성해나

가고있음.

○ 공산품 외에 농업, 서비스업, 금융등 전 분

야의개방화, 세계화가강화

□ 특히, 금융자본의국제간 이동규모및 속도

의 증가는 금융 및 외환정책의 유효성을 떨

어뜨리고경제의안정성을위협

○ 우리나라의경우1 9 8 0년대이후수출및 수

입의GDP 대비비중의 변화는 크지않으나

최근 들어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는 실정( [그

림 1] 참조)

○ 이에 따라 상품시장보다는 금융·자본시장

의 불안정성이높아진상태

□ 따라서경제의안정을위해서는재정의건전

성을유지하는것이필요

○ 여타정책수단의유효성이약화됨에따라재

정이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는것이불가피

다. 안정성장시대로진입

□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고성장·고물가로대

표되는 개발연대에서 저성장·저물가의 안

정성장시대로이행

○ 1970, 1980년대의 2 0 %대의 경상성장,

1 0 %대의물가상승에서향후에는5% 내외

의성장과3% 내외의물가상승률전망

○ 이에 따라 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

□ 투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경제의효율을증진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

○ 정부주도의 노동, 자본의동원을 통한경제

성장이한계에봉착

○ 따라서 시장기능의 강화,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율성제고등 효율을제고시킴으로써생산

성을제고시키는것이필수적

○ 재정에있어서도투입의증대보다는효율제

고를위한지출이바람직

라. 고령화및국민연금제도

□ 경제성장, 생활수준의향상으로고령화가급

속히진행

○ 2 0 0 0년 6 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 인구의

7 . 1 3 %에 불과하지만 2 0 3 0년에는 해당 비

율이1 9 . 2 7 %로 증가할전망

○ 외국과 비교해도 고령화가 단기간에 진행되

고 있어노동력 및 저축의감소로 인한성장

률저하와그에 따른고령인구부양문제

□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의료 및 복지 지출

이급증할것으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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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연장으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재정부담증가

○ 고령인구지원을위한재정지출의증대

□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해감에 따라 통합재정

기준재정수지가급속히악화될것으로전망

○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이후부터 통합재정수

지 흑자에크게기여함.

–2 0 0 1년의 경우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할

경우 통합재정수지가 7 . 3조원의 흑자에서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그림1] 수출, 수입및외국인투자의GDP 대비비중

<표2> 한국의주요경제지표변화추이

(단위: %)

주: 1)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통계 DB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

실질GDP 성장률 8 . 6 7 . 6 7 . 6 5 . 0 - 6 . 7 1 0 . 9 9 . 3 3 . 01 )

경상GDP 성장률 3 1 . 2 1 7 . 0 1 6 . 0 8 . 3 - 2 . 0 8 . 6 8 . 1 4 . 41 )

소비자물가상승률 1 5 . 1 8 . 4 6 . 4 4 . 5 7 . 5 0 . 8 2 . 3 4 . 1

실업률 4.0 3.8 2.3 2.6 6.8 6.3 4.1 3 . 7

1 9 7 0년대 1 9 8 0년대 1 9 9 0 ~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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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조원의적자로반전

– 통합재정흑자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수지에

서발생

2. 재정전망

가. 최근추이

□ 1 9 9 7년 말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이적극적역할을담당함에따라재정적

자가일시적으로증가

○ 원인은경제침체로세입이감소한반면위기

극복을위한지출증가

– 금융구조조정이자비용

– 고용보험, 공공근로사업등실업자지원

– 경기활성화및 수출촉진지원

○ 그러나 급속한 경기회복의 결과 재정적자가

흑자로전환

□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국가채무및 지급보

증채무가증가

○ 국가채무(지방정부제외)의경우GDP 대비

비중이1 9 7 5년 2 2 . 9 %에서1 9 9 6년 8 . 8 %까

지 낮아졌으나2 0 0 0년에는19.3%, 2001년

에는2 0 . 8 %로증가

– 지방정부채무(중복제외)를포함하면2 0 0 1

년기준으로2 2 . 4 %

○ 지급보증을 포함할 경우 채무의 GDP 대비

비중이 1 9 7 5년 2 6 . 6 %에서 1 9 9 6년 1 0 . 6 %

까지낮아졌으나2 0 0 0년 33.5%, 2001년에

는4 0 . 3 %로급증

정책토론리포트

<표3> 고령인구( 6 5세이상) 비율및전망의국제비교

7 % 1 8 6 5 1 8 9 0 1 9 4 5 1 9 3 0 1 9 3 0 1 9 7 0 2 0 0 0

1 4 % 1 9 8 0 1 9 7 5 2 0 1 5 1 9 7 5 1 9 7 5 1 9 9 6 2 0 2 2

소요연수 1 1 5 8 5 7 0 4 5 4 5 2 6 2 2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 서독 일본 한국

<표4> 주요지출및재정수지

자료: 예산 설명자료, 기획예산처

금융구조조정(조원) 1 . 3 4 . 0 5 . 6 6 . 4

실업자지원(조원) 5 . 7 5 . 1 5 . 7 -

GDP 대비재정수지( % ) - 4 . 2 - 2 . 7 1 . 3 1 . 3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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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적자금조성을 위한채권발행에 따

라 지급보증이급속히증가하였기때문

○ 정부 채권도 2 0 0 0년 1 4 3 . 7조원, 2001년에

1 5 5 . 3조원에달함.

– 정부채권의대부분은융자금으로2 0 0 1년 기

준1 3 2 . 2조원

□ 최근재정수지개선이주로연금의흑자에서

발생함에따라재정흑자에도불구하고일반

회계적자보전용국채발행이지속

○ 2 0 0 2년의 경우 예산상 6 . 4조원의 통합재정

수지흑자이지만적자보전용국채를1 . 9조원

이내로발행할예정

나. 재정전망및시사점

□ 주요경제및 재정관련가정

<표5> 적자보전용국채발행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기획예산처

일반회계국채 9 . 7 1 0 . 4 3 . 6 2 . 4 1 . 9

1 9 9 8 1 9 9 9 2 0 0 0 2001 예산 2002 예산

자료: 재정금융통계, 재정경제부

[그림2] 중앙정부채무와지급보증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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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경제성장률은7 . 5 %로가정

– 국채이자율도경상성장률과동일한 7 . 5 %로

가정

○ 국세부담률은1 7 %로 고정

○ 이자지급및 연금급여를제외한지출의추세

가 유지되는것으로가정

– 국민연금 관련 수입과 지출은 별도 모형을

사용

○ 공적자금관련지급보증채권의규모는 9 9조

원으로가정

– 투입된 공적자금은 현재가치 기준 매년6조

원씩5년간회수상환

○ 지급보증채권의 이자는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을가정

□ 지출 감축이 없는 경우 공적자금의 원금 상

환, 복지 및 의료지출, 남북관련 지출 등에

대한재정적여력이충분하지않음.

○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가 소폭 증가하지

만국가채무의비율은증가하는추세

– 국민연금을 제외할 경우의 적자 규모가

GDP 대비2% 수준

○ 공적자금에대한재정부담을감안할경우재

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정부부채의 비율

이 2 0 0 1년 기준 GDP 대비 2 2 . 4 %에서

2 0 1 0년2 9 . 1 %로높아질것으로전망

정책토론리포트

[그림3] GDP 대비재정수지(지출감축이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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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의료, 남북협력, 환경, 교육등 지출증

가 요인이추가될경우재정안정이심각하게

위협받게될것으로전망

– 전망에서는해당지출이안정적으로증가하

는 것으로가정

Ⅳ. 세출 구조

1. 기능별

가. 통합재정

□ 통합재정기준세출및순융자의기능별특징

○ 방위비의비중이급격히하락하는추세를보

였으나최근안정세

○ 교육비는 2 0 0 0년 GDP 대비 3 . 7 %로 안정

세
1 )

를 유지

○ 농업분야에 대한 지출은 U R과 관련하여 큰

폭의증가가있었으나최근에는오히려낮아

지는추세

○ 복지분야 지출이 1 9 8 0년대 말부터 빠르게

증가하기시작

–2 0 0 0년에는국방비지출을상회, 교육비지

출과같은비중

○ 교통및통신분야지출이1 9 8 0년대에감소

[그림4] GDP 대비부채(지출감축이없는경우)    

1) 중앙정부 통합재정 기준이므로 지방정부나 재단, 학부모 부
담은 제외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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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리포트

[그림5] 기능별지출추이(통합재정기준)

[그림5 ]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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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보였으나최근들어 급속한증가세

□ 외국과 비교할 때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 비

중이높고, 사회복지분야지출이낮은상태

○ 국방분야는 북한과 대치상태라는 특수상황

이 작용하고, 치안및 교육은 외국과는달리

중앙정부가주로담당하는데 기인

○ 사회복지의 경우 국민연금 지출이 점차적으

로 본격화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등

으로향후증대 예상

나. 간접지출(조세감면) 

□ 간접지출(조세감면)의 규모가 2 0 0 1년의 경

우 1 4 . 2조원

○ 일반회계 예산 9 9 . 2조원의 약 1 4 . 3 %에 해

당하는규모

– 최근조세감면의규모가급격히증가한것은

이전에통계에포함되지않았던항목이추가

되었기때문

□예산과조세감면과의연계성을높임으로써전

재정안정을위한중장기세출구조개선방안

<표6> 지출의구성(통합재정, 중앙정부)

(단위: %)

주 : 지출이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당 지출을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경우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
자료 : IMF, GFSY, 2001

일반행정 9 . 9 2 . 4 2 . 7 4 . 2 7 . 1 5 . 3

국방 1 5 . 4 4 . 1 3 . 9 7 . 1 5 . 6 1 1 . 4

치안및질서 1 . 7 1 . 2 0 . 3 3 . 5 3 . 5 4 . 6

교육 1 . 8 6 . 0 0 . 5 3 . 7 2 . 3 1 5 . 3

보건의료 2 0 . 5 1 . 6 1 8 . 9 1 5 . 4 1 . 4 0 . 7

사회복지 2 8 . 2 3 6 . 8 5 0 . 0 3 6 . 5 4 4 . 6 1 5 . 3

주택및지역 2 . 6 1 3 . 8 0 . 5 2 . 2 1 . 4 5 . 3

문화 0 . 4 0 . 1 0 . 1 0 . 3 1 . 5 0 . 8

경제부문 6 . 7 3 . 3 7 . 4 4 . 3 5 . 2 2 5 . 2

연료및에너지 0 . 1 - 0 . 1 0 . 1 0 . 0 0 . 7

농업 2 . 3 1 . 1 0 . 3 0 . 4 1 . 5 6 . 2

제조업및광업 0 . 1 1 . 6 1 . 1 0 . 1 0 . 0 2 . 6

교통및통신 2 . 6 0 . 3 3 . 0 0 . 9 0 . 9 9 . 9

기타경제 1 . 7 0 . 3 2 . 9 2 . 9 2 . 8 5 . 8

기타지출 1 2 . 7 3 0 . 6 1 5 . 7 2 2 . 7 2 7 . 4 1 6 . 2

이자지급 1 2 . 6 - 7 . 1 7 . 7 1 5 . 1 6 . 7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한국
( 2 0 0 0 ) ( 1 9 9 3 ) ( 1 9 9 6 ) ( 1 9 9 9 ) ( 2 0 0 0 ) ( 2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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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국가재원배분의효율성을높일필요

○조세감면의축소가 주요한세입원으로활용되

어재정안정에기여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음.

□ 농업, 교육, 국방, 교통, 제조업및 광업에대

한 조세감면의비중이높음

○특히, 농업의경우석유류, 농기자재, 협동조합,

자경농지등약3 . 2조원의간접적지출이발생

○ 기타 경제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의

비중이큼.

2. 경제성질별·회계별

가. 경제성질별

□ 융자의규모와비중이높은상태

○ 금융구조조정비용이 순융자로 계상됨에 따

라 순융자의비중이증가하기도하였으나이

를감안하여도그규모가큰 상태

–농어촌, 주택, 중소기업등에대한융자지원

이 많기때문

○ 정부채권의대부분이융자금으로2 0 0 1년말

기준1 3 2 . 2조원

–이는 전체 국가채권 1 5 5 . 2조원의 8 5 . 2 %

수준

○ 현재 정부 융자의 대부분은 특별회계( 1 2 . 9

조원), 기금( 2 1 . 6조원)을통하여이루어지고

있음.

□ 자본지출의비중도높은상태

○ 미국, 독일이 예산 대비 3 ~ 4 %의 자본지출

비중을 유지하고, 일본이 12.2% 수준인반

면우리나라는1 7 . 2 %

정책토론리포트

<표7> 조세감면의규모

(단위: 조원)

주 : 1 9 9 8년부터 조세감면의 규모가 확대된 것은 정부의 정책변화보다는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세감면
항목이 추가되었기 때문 : 1998년의 경우 교육비 등 근로소득공제1 . 3조원, 저축감면 1 . 9조원, 공공법인 저율과세 0 . 4조원 등
이 추가, 1999년은 부가가치세면세 등 간접세가 추가

자료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조세감면 2 . 3 2 . 5 2 . 9 3 . 1 3 . 6 3 . 1 7 . 7 1 0 . 5 1 3 . 2 1 4 . 2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표8> 기능별조세감면의규모( 2 0 0 0년)

(단위: 조원)

주 : 조세지출보고서 지출 항목을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
자료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규모 3 . 2 0 . 7 0 . 5 0 . 6 0 . 8 5 . 6 1 3 . 2

농업 교육 국방 교통 제조업및광업 기타경제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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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S O C와 관련한 지출의 규모가 크기때

문에발생

–SOC 자본스톡이적었고, 급속한경제성장

으로SOC 수요가급증

나. 회계별

□ 특별회계와기금의상대적비중이증가

○ 일반회계의지출비중이1 9 8 1년의5 9 . 9 %에

서 1 9 8 8년 7 5 . 5 %로 최고점에달한이후감

소하여2 0 0 1년의5 0 . 2 %로하락

○ 특별회계는 비중이 1 9 8 0년대 초 5 ~ 6 %에

서 2 0 0 1년에는2 4 . 2 %로 증가

–1 9 9 0년대에 들어서 양여금 관련 특별회계,

농어촌 관련 특별회계, 교통관련 특별회계

등주요특별회계신설

○기금의 지출 비중은 1 9 8 1년의 1 7 . 4 %에서

1 9 8 6년8 . 8 %로최저점에달한이후15% 내외

의비중을유지하다가2 0 0 1년2 1 . 9 %로증가

재정안정을위한중장기세출구조개선방안

<표9> 중앙정부융자·회수추이

(단위: 조원)

주 : (  )안은 회수 규모이며, 2001, 2002는 예산기준임.
자료 : 기획예산처, 예산개요참고자료, 재정경제부, 통합재정수지

자료: IMF, GFSY, 2001.

일반회계
- - - - - - 0 . 3 1 . 8 1 . 6 1 . 0 0 . 8 0 . 9

( 0 . 0 ) ( 0 . 0 ) ( 0 . 0 ) ( 0 . 0 ) ( 0 . 0 ) ( 0 . 0 ) ( 0 . 6 ) ( 0 . 3 ) ( 3 . 3 ) ( 0 . 1 ) ( 3 . 1 ) ( 5 . 4 )

특별회계
2.0 1 . 5 2 . 6 4 . 4 5 . 7 6 . 4 7 . 2 9 . 6 1 3 . 9 1 5 . 1 1 2 . 8 1 2 . 9
( 0 . 4 ) ( 0 . 5 ) ( 1 . 4 ) ( 2 . 0 ) ( 1 . 7 ) ( 2 . 9 ) ( 2 . 1 ) ( 2 . 5 ) ( 3 . 1 ) ( 3 . 9 ) ( 4 . 0 ) ( 5 . 4 )

세입세출외 0 . 2 0 . 2 0 . 2 0 . 2 0 . 3 0 . 3 7 . 5 6 . 2 1 . 6 0 . 3 0 . 3 0 . 3

기금
6 . 0 6 . 5 5 . 8 6 . 3 6 . 9 1 2 . 8 9 . 8 1 3 . 8 2 4 . 8 1 9 . 6 2 0 . 8 2 1 . 6
( 3 . 1 ) ( 3 . 4 ) ( 3 . 1 ) ( 2 . 6 ) ( 2 . 5 ) ( 5 . 4 ) ( 3 . 4 ) ( 4 . 2 ) ( 1 5 . 7 ) ( 1 2 . 2 ) ( 1 2 . 2 ) ( 1 4 . 5 )

합계
8 . 2 8 . 2 8 . 6 1 0 . 9 1 3 . 0 1 9 . 6 2 4 . 8 3 1 . 4 4 1 . 8 3 6 . 1 3 4 . 6 3 5 . 7
( 3 . 5 ) ( 4 . 0 ) ( 4 . 6 ) ( 4 . 7 ) ( 4 . 2 ) ( 8 . 3 ) ( 6 . 1 ) ( 6 . 9 ) ( 2 2 . 1 ) ( 1 6 . 2 ) ( 1 9 . 3 ) ( 2 5 . 3 )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표10> 예산대비지출비중비교

(단위: %)

미국(1998)  9 6 . 9 3 . 0 0 . 1

일본(1990)  8 5 . 5 1 2 . 2 2 . 3

독일(1998)  9 5 . 1 4 . 3 0 . 6

한국(2000)  6 7 . 4 1 7 . 2 1 5 . 3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 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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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고용보험,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신규 기금의 도입과 연금기금의 규모 증가

가주요 원인

□일반회계가흑자, 특별회계가적자구조를유지

○ 이는특별회계가지출을목적으로한 회계임

을보여주고있음.

정책토론리포트

[그림6] 회계별지출비중추이

주 : 1. 2001년은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기준
2.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간의 내부거래를차감한 수지 규모
3. 1993년 이전은 비금융공기업의 기금 부분을 빼서 기금에 포함해서 계산
4. 1986년 이전의 수치는 일반회계와비금융공기업간의 내부거래를 차감하지 않은 수치

자료: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예산개요 참고자료

<표11> 통합재정수지수지차내역

(단위: 조원)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2001 

일반회계 5.6 9.7 1 3 . 2 1 4 . 0 1 4 . 0 7 . 1 1 4 . 6 2 4 . 3 1 8 . 3

기타특별회계 –4 . 1 –7 . 1 –9 . 8 –1 1 . 3 –1 3 . 1 –1 6 . 9 –2 1 . 8 –1 9 . 8 –1 6 . 7

세입세출외 –0 . 2 –0.6 –1.0 –0.4 –7 . 5 –6 . 2 –1 . 6 –0 . 3 –0 . 3

기금 –0 . 7 0 . 0 –0 . 2 –0 . 4 0.8 –1 . 0 –3 . 6 3 . 1 8 . 5

비금융공기업 –1 . 2 –0 . 7 –0 . 9 –0 . 7 –1 . 2 –1 . 8 –0 . 7 0 . 7 –2 . 7

합계(수지차) –0 . 8 1 . 4 1 . 2 1 . 1 –7 . 0 –1 8 . 8 –1 3 . 1 6 . 5 7 . 3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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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8년 1 6 . 9조원, 1999년2 1 . 8조원, 2000

년 1 9 . 8조원, 2001년은예산기준으로1 7 . 6

조원의적자

○ 교통시설, 농어촌구조개선, 재정융자특별회

계가주요적자 특별회계

□ 기금은 국민연금이 대규모 흑자, 여타 기금

은적자 구조

○ 2 0 0 1년의 경우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가

1 5 . 4조원인 반면 여타 기금은 6 . 9조원적자

를시현

– 사회보장성기금, 특히국민연금의흑자폭이

급속히증대되고있음.

○ 주요 적자기금은 국민주택기금, 공공자금관

리기금

Ⅴ. 재정 운용방안

1. 기본방향

□ 재정지출을 통한 국가자산 구축의 중심을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에서 지식자본으로

전환

○ 이전까지국가경쟁력또는성장잠재력 확보

를 위해 SOC 등 유형·물적자본의 투입이

중심

○ 그러나 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

라 향후에는 정보화, 연구개발, 인적자본등

무형·지적자본의구축에초점을두는것이

바람직

□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지원

○ 저리 융자 등 기존의 민간부문 지원이 기본

적으로 투입을 확대하는 방식이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

할 가능성

– 시장이기능하지않는경우보조금으로전환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형평성 차원이라면

이전지출방식을사용

○ SOC 민자유치등 민간의 능력 활용을 확대

하여효율성증대

□ 재정지출 및 관리의 중심을 기존의 투입(예

산편성)에서 효율 및 효과(중간 및 사후평

가)로전환

○ 실행조직(지출부서및 지방정부)에 대한 재

정권 이양을 확대하는 대신 지출의 성과를

관리·평가할수있는체제를구축

○예산당국이 예산편성시기본방향및 지출총

액등에만규제를하는하향식예산편성검토

○ 중기재정계획 등을 통한 중장기적 재정관리

를 강화

2. 세입의 조정

□ 통합재정수지의 개선, 미국 등 주요국의 감

세정책에 따라 감세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감세는부적절한것으로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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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는 달리 재정 흑자가 예산이 아닌 예

산외에서발생하고있으며, 재정흑자기조가

정착되지않은상태

– 금융구조조정에사용된대규모지급보증채

의 만기도래 등을 감안할 때 재정안정이

필요

○ 연금흑자는 구조적인 흑자가 아니므로 감세

재원으로는부적절

– 각종 연금기금의 재원 고갈을 감안할 경우

연금보험료의인상을통하여연금의장기적

인수지 균형을추구하는것이타당

□대규모증세의필요성및실현가능성이낮음.

○ 복지수요의 증대, 공적자금상환등 재정수

요가증대하고있으므로조세부담률제고의

견도존재

○ 그러나우리와유사한경제체제인미국과일

본의조세부담률이18~22% 수준으로우리

보다높지않음.

○ 사회보장과 관련된 국민의 부담이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이므로 조세부담률을 높이기는

어려울전망

– 미국이 G D P의 약 7%, 일본이 약 1 0 %의

사회보장비를부담하는반면우리나라는그

비율이 2% 수준이므로 향후에도 사회보장

비가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

3. 지출 구조조정

가. 축소분야및방식

□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경제분야(SOC, 중

소기업, 농어촌등)에대한지출을 축소하는

것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

○ 주요 적자 계정이 교통시설, 농어촌구조개

선, 재정융자특별회계및 국민주택기금이며

해당 분야가 순융자 및 자본지출과 밀접한

관계

○ 외국에 비해 농업, 제조업, 교통및 통신등

경제분야에대한지출비중이높음.

○ 농업, 교통, 제조업및 광업에대한조세지출

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세출과 연계할 필

요가있음.

– 특히, 농업의 경우 면세 유류, 농기자재,

협동조합, 자경농지등 약 3 . 2조원의 간접

적 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불제 확대

등을 감면 축소와 연계하는 것을 고려할

만함.

□ 융자의규모및비중을축소하는것이바람직

○ 융자 규모가 크다는 것은 재정이 금융 역할

을 활발히수행하는것을의미하므로직접적

융자보다는재정본연의기능인이전지출또

는이차보전방식으로전환

○ 이차보전방식을적용하는경우재정규모의

축소, 상환의안정성 제고효과가 있을것으

로전망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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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는 대부분금융기관에융자하는방식을

채택하고있어직접적인부실채권의문제가

적지만 농어촌 부채탕감등에서 보듯이 부

담이전혀없는것은아님. 

□ SOC 등 자본지출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불가피할전망

○ 정부가 재정 건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면 지출 규모가 큰 자본지출이 주요 축소

대상이될수밖에없음.

○ 정부 투자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가 불분

명하므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자본

지출을 증대하기보다는 개별 사업을 대상으

로 비용-편익분석등 사업성 분석을엄격히

하는것이바람직

–현재의 예비타당성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면 자본지출의 규모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판단

□ 예산외항목인각종특별회계와기금의규모

를축소하는것이바람직

○ 각종특별회계와기금은기본적으로특정대

상에 대한 지출을 목적으로 한 계정이어서

재정적자의주요요소

– SOC, 중소기업, 농어촌등 경제분야에대한

지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방식도 자본지

출과순융자임.

○ 또한특별회계와기금은재정의용도를제한

하는역할을수행함으로써재정의효율적운

용의저해요인

○ 따라서 특별회계와 기금 통폐합, 규모 축소

를 추구하여야함.

나. 재정적효과

□ 주요가정

○ 순융자: 주택, 중소기업, 농업등에대한융

자(순융자)지출 증가율을 성장률보다

2.0%p 낮게유지

○ 자본지출: SOC 등 자본지출을 성장률보다

1.5%p 낮게유지

○ 경상지출: 복지, 의료, 교육등 추가적인지

출 소요를가정하여경상지출분야는성장률

수준으로억제하는것을가정

□ 추정결과

○ 국민연금을제외한재정수지가2 0 0 3년 이후

지속적으로개선되고GDP 대비부채비율도

25% 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

○그러나 공적자금부담을 감안하면GDP 대비

부채비율이2 0 0 6년2 8 . 5 %까지높아진후하락

하여2 0 1 0년에는26.3% 수준일것으로전망

다. 결론

□ 지식기반 및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재

정의건전성을추구하여야함.

○ 연구개발, 정보통신, 교육등 지식기반 관련

지출증대필요

○ 고령화, 경제 성숙화에 따른 연금, 의료, 복

지 지출증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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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GDP 대비재정수지(지출감축의경우) 

[그림8] GDP 대비부채(지출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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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을위한중장기세출구조개선방안

○ 지식기반경제에 따른 소득격차와 고용불안,

저성장으로인한실업증가등으로취약계층

에 대한지원확대가불가피

○ 반면 개방화·세계화의 진전으로 이전보다

재정건전화의필요성이증대

□ 추가적인재정수요는증세보다기존지출을

감축하는방식으로충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

남북경협지출등 추가적인재정수요가존재

– 공적자금의상환을감안할경우재정수요는

더욱증가

○ 이러한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농어

촌, 중소기업, SOC 등에대한융자및 자본

지출을축소하는것이불가피

– 해당분야의간접적지출인조세감면도축소

하는것이바람직

□ 복지 및 의료관련 지출의 통제가 어려울 것

이므로재정의공적자금상환능력은제한적

일것으로판단

○ 생활보호, 자활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과 관련된 예산이 1 9 9 6년 이후 5년간 연평

균3 1 . 7 %씩증가

○ 노인, 장애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

원 규모도 최근 증가율이 1 7 %를 상회하는

실정

○ 고령화와의료수요증대로정부의의료비지

원규모도급증

– 1 9 9 4 ~ 1 9 9 8년 기간 동안 보건의료비 증가

율이5 3 . 3 %에 이름.

□ 단기적으로는 복지관련 지출의 안정적인 증

가세유지, 중장기적으로는연금의수급구조

개선이필요

○ 복지지출을급속히확대할경우고령화와맞

물려재정에심각한위협요인으로작용할것

으로예상

– 소득수준, 노령화 진전, 사회보험제도의 성

숙도등을감안하여복지지출을적정하게유

지하는것이긴요

○ 공적연금의 수급구조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하는것이필요

–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는 재정 흑자요인이지

만 수급구조의 불균형으로 2 0 3 0년 경부터

는 심각한재정적자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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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대책(재정부문)

Ⅰ. 요약

□ 공적자금손실부담의주체로는원인제공자,

수혜자, 부담능력자가존재

○ 공적자금투입의원인자는손실을부담할능

력이없음.

○ 예금대지급, 출자·출연등 공적자금투입의

직접적수혜자에게자금을회수하기가곤란

○일차적으로금융권및 금융권이용자, 종국적

으로경제성장의혜택을향유하는기업, 국민,

정부는간접적수혜자로손실부담이가능

○ 원인자와수혜자가부담할능력이없는경우

부담능력을보유한경제주체가부담

□ 외국의경우금융위기의규모에따라정부와

금융분야가부담

○ 금융위기로인한손실이작은경우금융권에

서 자체해결하고, 금융권에서부담할수있

는 한도를넘어선경우재정에서지원

○ 미국처럼 상환종료 시점이 존재하는 경우,

캐나다처럼 구체적인 일정이 존재하지 않지

만 전액상환을 목표로 하는경우, 멕시코처

럼 원금상환 계획이 없는 경우 등 국가마다

상이한방식사용

○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증세를 한 국가는 없

으며, 금융권을제외하고기업등 특정경제

주체에대해세금이나부과금을징수한사례

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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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손실부담원칙은금융분야의안정

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권이 최대

한 부담하고부족한부분은재정에서부담하

는 것

○ 금융분야는예금보험의본질에해당하는예

금대지급 금액을 부담하고 정부는 금융분야

의 구조조정에해당하는부분을부담하는것

이 적절

○ 지급보증채권에 대해 이미 지급한 이자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활용

– 2 0 0 2년도까지는 이자분이 계상되었으므로

추가적인부담은아님.

□ 손실보전에 사용할 재원은 예금보험료와 조

세감면축소및 세출억제분이적합

○ 예금보험료가안정적인재원이며, 금융권외

에 예금자및대출자도부담하는방식

– 금융부분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 대규모 예

금자가주로부담

– 정부재원이아니므로재정수지및 국가부채

를 악화시키지않음

○ 2 0 0 1년 기준 1 4 . 2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

의 축소도바람직

– 감면제도의 단순화, 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전망

○ 지출에 있어서는 세계잉여금을 사용하거나

비효율적인지출감축이바람직

□ 특별회계보다는 기금을 통하여 공적자금을

상환·관리하는것이적합

○ 특별회계는 채권 발행이나 차입을 할 수 없

고, 여유자금을둘 수 없는등 운용의신축성

이낮음.

○ 기금을 신설하는 것과 기금 계정을 분리

하여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것은 장단점이

존재

– 기금을신설할경우금융성기금이아니므로

기금관리기본법에의한 다수의 통제가 적용

될가능성

– 기금계정을분리할경우에는공적자금상환

과 예금보험 기능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단점보유

□ 정부(안)의공적자금상환대책

○ 향후2 5년간금융권이2 0조원, 재정이4 9조

원을부담하고재특차입금은면제

○ 재정은 세출 억제(매년 1조원)와 세입 증대

(에너지세 및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재원

조달

○ 공적자금청산기금, 예금보험기금, 공적자금

상환기금설치

○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성장률 및 향후 재정

정책에따라가변적

□ 정부(안)을 따를 경우 초기에는 재정수지가

급격히악화되고, 정부부채도증가하지만점

차안정될것으로전망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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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대비정부부채비율이2 0 0 6년 2 8 . 2 %

수준까지 높아지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

할전망

○ 정부의 지출 감축이나 세입 증대가 없는 경

우 GDP 대비정부부채비율이30% 수준에

서낮아지지않음.

○ 지출 감축과 더불어 차환 발행을 지속하면

재정수지나GDP 대비부채비율이안정적으

로 변화하지만 공적자금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함. 

□ 세입증대및 지출절감노력과 더불어 공적

자금및 예금보험관련제도개편이필요

○ 노령화에 따른 복지·의료 지출 수요, 남북

관계 진전에 따른 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

위험 요인을 감안할 경우 재정수지 및 부채

비율이예상보다높아질가능성도상존

○ 지급보증채권의 자동 차환 발행, 예금보험

대상이나보험한도의조정, 금융기관건전화

를 유도하기위한차등보험요율의적용등에

대한검토가필요

Ⅱ. 서론

□공적자금의투입으로금융부문의안정및경제

성장 등 다수의성과가있었지만투입된공적

자금의일부는회수가불가능할것으로전망

○ 공적자금이1 9 9 7년 말에발생한금융·외환

위기의극복에기여

○ 반면 투입 공적자금의 규모는 약 1 5 6조원

( 2 0 0 2년 3월말기준)이며이중회수가불가

능할것으로추정되는공적자금의규모는현

재가치기준으로약6 9조원

□ 이외에상환시점의집중과자금수급의불일

치도존재

○ 2 0 0 3 ~ 2 0 0 8년까지가원금이본격적으로상

환되는시점

– 2 0 0 3년의경우공적자금의원금만2 1 . 9조원

을 상환

○ 공적자금의원금및 이자를일정대로상환하

는 것이어려움

–예금보험공사등이이를부담할능력이없으

며, 회수시점과상환시점과의차이도존재

○ 부실채권, 출자지분 등도 부동산 및 주식시

장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각하는 것이 바

람직하므로 불가피하게 자금수급의 불일치

가 발생할것으로전망

□ 이에따라공적자금의결손에대한구체적인

방안이필요

○ 현재공적자금관련상환일정만존재하고손

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주체와 상환 방식

이 불확실

○ 손실 분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손실 분

담 원칙에 따른 금융구조조정비용의중장기

상환대책이필요

공적자금상환대책(재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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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담의 기본 방향

1. 분담주체

□ 공적자금 손실분담의 주체는 원인 제공, 수

혜, 부담능력에따라결정

○ 원인자 :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한 원인자가

부담하도록하는방식

○ 수혜자 :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수혜자가

부담하도록하는방식

○ 부담능력 : 공적자금 투입과는 무관하게 부

담할 능력을 보유한 경제주체가 부담하도록

하는방식

□ 공적자금투입의원인자는손실을부담할능

력이없음.

○ 원인자로는기업, 금융기관이존재

○ 기업의경우부실경영등의책임

– 해당 기업이 파산하는 등 손실 부담을 이미

한 상태

○ 금융기관은부실대출의책임

– 해당금융기관의파산, 피합병, 감자등 이미

손실부담

□ 직접적수혜자에게자금을회수하기가곤란

○ 공적자금은예금대지급, 출자·출연및 자산

매입, 부실채권매입의형태로지원됨.

○ 예금대지급의경우예금자가수혜자

– 그러나해당예금자에게예금대지급분을회

수할방법이없음.

○ 출자·출연및 자산매입의경우해당금융기

관이수혜자

–해당금융기관의대부분을매각·합병한상태

– 또한주택, 신한은행등 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한출자및 출연은 합병등을지원하기위

한것임.

– 부담의증가가정부출자자본의가치감소로

이어질가능성존재

○ 부실채권매입등은시가로하였으므로원칙

적으로는수혜가없음.

○ Work-out 기업의 경우 채권자인 금융권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이므로 수익이

금융권에귀속

□ 간접적수혜자

○ 간접적 수혜자는 일차적으로 금융권 및 금

융권 이용자, 종국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혜

택을 향유하는 기업, 국민, 정부로 분류가

가능

○ 금융권은금융시장의안정및 발전으로수익

이증가

정책토론리포트

[그림1] 분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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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대책(재정부문)

– 공적자금투입이후의수익증가분에해당하

는 이익을특별출연금형태로환수가가능

– 그러나수익증가가법인세의형태로납부된

다고생각할수도있음.

○ 금융권이용자는신용경색완화효과라는혜

택을향유

– 예금자보다는 대출자가 혜택을 보았으므로

대출금의일정비율을부과금형태로환수하

는것이 가능

· 이 경우 전가의 방향 및 정도에 따라 예금

자와 대출자, 금융기관사이의 분담 비율이

결정

–실제적으로는예금보험료와거의동일한효과

○ 기업과 국민도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GDP 증가효과보유

– 소득, 소비, 재산 등의 증가가 세수 증가로

나타나정부도간접적이득을향유

– 기업과국민은공적자금투입으로인한간접

적 혜택에 대해 조세라는 형태로 일정 수준

부담하고있는상태

– 추가적으로증세등을통하여공적자금손실

분담을할 수도있음.

□ 능력기준부담

○ 원칙적으로는 원인자와 수혜자가 공적자금

의 손실을분담하여야하지만현실적으로손

실을전액부담할능력이없음.

– 따라서 부담능력을 가진 경제주체가 부족분

을 지원

○ 정부의 부담능력은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로

평가

– 재정안정을유지하는수준에서부담이가능

[그림2] 수혜자와부담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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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부담능력은 조세 및 기타 부담으로

평가

– 일정수준의조세부담을유지하는수준을기

준으로평가

○ 금융기관은수익성으로평가

–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부담가능

2. 외국사례

가. 미국

□ 부실금융기관 정리에소요된 비용은 1 , 8 2 2

억 달러

○ 부실화된상업은행을정리하는데 총 1 , 0 1 2

억 달러가투입

– 6 4 2억 달러가 회수되었으므로 손실은 3 6 5

억 달러

○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 F S L I C )의 파산으로

민간자금2 2 0억 달러, 공공자금4 3 5억 달러

를 투입하였고순손실은6 3 0억 달러

– 잔여자산2 5억 달러는공공자산으로귀속

○ 정리신탁공사( R T C )는 부실저축대부조합의

정리를 위해총 8 7 2억 달러(추정)를투입하

였고, 순손실은8 2 7억달러

– 민간7 1억 달러, 정부8 0 1억 달러를투입(추

정기준)

– 잔존자산의가치가 4 5억 달러이므로정부는

7 5 6억 달러부담

□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SLIC) 정리비용

○ 초기자산가치6 1억 달러

○ 보험료 5 8억 달러, SAIF(저축조합보험기

금)로이전한보험료2 0억 달러

○ F I C O (금융공사) 채권수익금8 2억 달러

○ 예산투입4 3 5억 달러

– 잔존 자산이 2 5억 달러이므로 공공자금의

사용은4 1 0억 달러

□ RTC 정리비용

○ 초기5 0 1억달러 투입

– 연방주택대부은행(FHLB) 초기출연 1 3억

달러

정책토론리포트

자료：FDIC, Annual Report, Banking Review.

<표1> 금융구조조정을위한비용

(단위: 10억달러)

부실은행정리 - 3 6 . 5 3 6 . 5

FSLIC 청산 4 1 . 0 2 2 . 0 6 3 . 0

부실S&L 정리 7 5 . 6 7 . 1 8 2 . 7

합계 1 3 6 . 6 6 5 . 6 1 8 2 . 2

공공자금 민간자금 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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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P C O R P (정리지원공사) 장기채 3 0 1억

달러

•FHLB, SAIF 24억 달러(원금 상환을 위한

초기자금지원)

•F H L B의이자지급분(현재가치추정3 5억달러)

•재무부이자지급(현재가치추정2 4 2억달러)

– 정부예산지원1 8 8억 달러

○ 추가총5 5 0억 달러자금배정(예산지원)

– 예산 취소분 1 3 8억 달러를 제외하면 4 1 2억

달러

공적자금상환대책(재정부문)

자료：FDIC, Banking Review

<표2> S&L 정리비용(추정)

(단위: 10억달러)

직접비용
FSLIC/FSLIC 정리기금, 1986~95

FSLIC 자산, 1985 $ 6 . 1 $ 6 . 1
FSLIC 보험료수입, 1986~89 5 . 8 5 . 8
F R F로이전한SAIF 보험료, 1989~92 2 . 0 2 . 0
FICO 채권, 1987~89 8 . 2 8 . 2
FRF 예산, 1989~95 $ 4 3 . 5 4 3 . 5
차감: FRF 잔여자산1 2 / 3 1 / 9 9 ( 2 . 5 ) ( 2 . 5 )

추정FSLIC/FRF 직접비용 $ 2 2 . 0 $ 4 1 . 0 $ 6 3 . 0

RTC, 1989~95
R E F C O R P채상환을위한FHLB 출연 1 . 3 1 . 3
R E F C O R P채상환을위한SAIF 출연 1 . 1 1 . 1
F H L B가지급한R E F C O R P채이자의현재가치 3 . 5 3 . 5
재무부가지급한R E F C O R P채이자의현재가치 2 4 . 2 2 4 . 2
REFCORP 채권의총수입 5 . 9 2 4 . 2 3 0 . 1
재무부예산 5 5 . 9 5 5 . 9
FHLB 초기출연금 1 . 2 1 . 2
차감: RTC 자산1 2 / 3 1 / 9 9 ( 4 . 5 ) ( 4 . 5 )

추정RTC 직접비용 $ 7 . 1 $ 7 5 . 6 $ 8 2 . 7
추정총직접비용 $ 2 9 . 1 $ 1 1 6 . 5 $ 1 4 5 . 7

간접비용
FSLIC 지원관련조세감면비용 6 . 3 6 . 2
R E F C O R P채와미재무부채권과의이자차이 1 . 0 1 . 0

추정간접비용 7 . 3 7 . 3
추정총비용 $ 2 9 . 1 $ 1 2 3 . 8 $ 1 5 2 . 9
기타: 소송비용1 2 / 3 1 / 9 9 0 . 4 0 . 4

민간 공공 합계



1 1 8 2 0 0 2년8월호

– 정부 예산지원 1 8 8억 달러를 포함하면 총

6 0 0억달러의예산배정

– 나중에4 1억달러는반환하였으므로총 5 5 9

억 달러 사용하였고 잔존자산이 4 5억 달러

이므로실제비용은5 1 4억 달러

○ 결과적으로 정부 예산지원은 이자지급분 포

함 7 5 6억 달러

나. 멕시코

□ 멕시코의 공적자금 상환전략은 공적자금 부

채의GDP 대비비율을낮추어가는것임.

○ 채무에 대한 이자 중 최소한 실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여 채무의 실질가치

를동결하는방식

○ 재정및 금융분야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

으면서부채를관리하기위해선택한 방안

정책토론리포트

자료：IPAB, Annual Report, 2 0 0 0 .

<표3> 연방교부금및보험료(멕시코)

(단위: 백만페소)

연방교부금 3 4 , 6 0 0 2 4 , 2 7 0

보험료 5 , 6 3 9 5 , 4 1 2

원천 2 0 0 0 2 0 0 1

[그림3] GDP 대비예금보험공사부채비율(멕시코)

자료：IPAB, Annual Report, 2 0 0 0 .

(단위: 천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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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대책(재정부문)

□ 실질이자분 지급을 위한 재원은 회수자금,

예금보험료, 재정지원

○ 예금보험료수입의7 5 %는 기존채무의상환

을위해 우선적으로사용

○ 회수자금, 예금보험료를우선사용하고부족

분을재정에서지원

□ 예금보험공사 설립, 차환 발행 자동 허용,

보험료 및 예금보호한도 축소 등 제도적

보완

· 예금보호기금( F o b a p r o a )이 기능을 상실하

자1 9 9 9년에I PA B (예금보험공사) 설립

· 의회는 채무상환 및 이자지급, 채권의 차환

발행, 채무구조개선을위한채권발행및 인

수 권한을I PA B에게부여

– 채권의원금이나이자는중앙은행이보증

· 예금보호한도를 이전의 전액에서 2 0 0 5년에

는 4 0만 U D I s로 점진적으로축소하는 한편

1인 기준으로 적용(per person per

i n s t i t u t i o n )

· 보험요율을이전의0 . 3 %에서0 . 4 %로 인상

다. 캐나다

□ 금융위기 극복비용을 연방정부로부터 융자

받아사용한후 상환

· 캐나다는 금융위기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

기 때문에 손실을 부담할 중장기 계획을 보

유하지않음.

자료：캐나다예금보험공사

<표4> 연방정부융자및상환(캐나다)

(단위: 백만C A D )

1 9 8 5 9 5 6 . 0 9 5 6 . 0 - 3 5 . 1
1 9 8 6 9 6 5 . 0 2 6 0 . 0 - 2 4 4 . 0 8 2 . 8
1 9 8 7 1 , 2 5 7 . 8 4 7 3 . 0 - 1 9 1 . 0 9 9 . 3
1 9 8 8 1 , 7 4 6 . 0 4 8 9 . 0 - 1 4 2 . 5
1 9 8 9 1 , 4 3 9 . 0 - - 3 2 0 . 0 1 7 1 . 2
1 9 9 0 1 , 2 8 3 . 0 - - 1 5 0 . 0 1 4 5 . 6
1 9 9 1 1 , 9 0 4 . 0 1 , 3 7 5 . 0 - 7 8 5 . 0 1 6 7 . 6
1 9 9 2 3 , 7 1 5 . 0 2 , 1 0 5 . 0 - 2 7 0 . 0 1 7 7 . 0

1 9 9 3 / 9 4 3 , 1 7 7 . 0 1 , 2 3 0 . 0 - 1 , 7 2 9 . 0 2 6 9 . 7
1 9 9 5 / 9 6 2 , 1 7 4 . 0 3 5 0 . 0 - 1 , 3 4 1 . 0 1 8 2 . 0
1 9 9 6 / 9 7 1 , 6 4 0 . 0 2 5 0 . 0 - 7 8 3 . 0 1 2 1 . 9
1 9 9 7 / 9 8 8 6 5 . 0 1 0 0 . 0 - 8 7 2 . 0 8 4 . 8
1 9 9 8 / 9 9 4 0 2 . 0 - - 4 6 0 . 0 4 5 . 9
1 9 9 9 / 0 0 - - - 3 9 5 . 0 8 . 3

융자잔액 신규융자 융자상환 융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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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료를상향 조정하여 손실을 해소하

는 방식사용

·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은 연방정부에서 예

금보험공사에자금을융자하고, 이자율은실

질 이자율을적용

□ 예금보험요율은매년상황을보아가며결정

○ 예금보험을일정수준까지적립하지않고수

지 균형수준을추구

– 위기에대비하여중앙은행등에차입한도를

확대하는방식을사용

라. 기타

□ 스웨덴과노르웨이

○ 정부출자분을 100% 이상 회수하여 상환문

제가발생하지않음.

○ 스웨덴의 경우 금융위기 당시 예금보험제도

가 없어예금대지급이없었음.

□일본의경우에는7 0조엔의공적자금을조성하

였고, 현재약4 0조엔정도의공적자금을투입

○ 일본의경우금융위기의해결이아직미진한

상태이고, 상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않은상황

마. 시사점

□ 부담 주체와 상환방식은 금융위기의 크기에

의존

○ 금융위기로인한손실이작은경우금융권에

서 자체해결하고, 금융권에서부담할 수 있

는한도를넘어선경우 재정에서지원

○ 미국처럼 상환종료 시점이 존재하는 경우,

캐나다처럼 구체적인 일정이 존재하지 않지

만 전액상환을 목표로 하는경우, 멕시코처

럼 원금상환 계획이 없는 경우 등 국가마다

상이한방식사용

□ 부담의주체는금융권과정부

○ 상환 재원으로 회수대금, 예금보험료, 정부

예산만사용

○공적자금상환을위해증세를한국가는없으며,

금융권을제외하고기업등특정경제주체에대

해세금이나부과금을징수한사례도없음.

□ 공적자금의 투입 기준으로 세금이나 부과금

을부과한경우도없음.

정책토론리포트

자료：캐나다 예금보험공사

<표5> 예금보험요율(캐나다)

(단위: bp)

1 / 3 0 1 / 1 0 1 / 8 1 / 6

1 9 8 0 ~ 8 5 1 9 8 6 ~ 1 9 9 2 1 9 9 3 / 9 4 1 9 9 4 / 9 5 ~ 1 9 9 8 /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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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대책(재정부문)

○ 공적자금 투입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간의

차별이없음.

○ 예금보험요율의차등은과거가아닌현재기

준으로적용

3. 손실분담

□외국의 사례에비추어예상손실액은정부와

금융분야가분담

○원칙은 금융분야의안정을해치지않는범위

내에서금융권이최대한부담하고부족한부

분은재정에서부담하는것

□정부(안)의 경우2 0 0 2년 3월말기준예상손

실액 6 9조원 중 2 0조원은 금융권이 나머지

4 9조원은재정이부담

○금융 분야는예금보험의본질에해당하는예

금대지급 금액을 부담하고 정부는 금융분야

의 구조조정에해당하는부분을부담

– 농어촌 구조개선, 중소기업 등 특정 분야의

구조조정시정부가지원

○ 재특융자금은상환의무를면제

Ⅳ. 재원과 실행 방식

1. 재원

가. 추가예금보험료

□ 보호대상 예금의 규모는 2 0 0 1년말 기준 약

6 0 8 . 7조원

○ 예금보험료수입은2 0 0 1년 기준7 , 8 4 8억원

□ 예금의규모가안정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

자료：예금보험공사

<표6> 금융권별보호대상예금현황

(말잔기준, 단위: 조원)

은 행 4 3 6 . 6 5 0 6 . 3 4 2 2 . 3

증권사 1 3 . 2 7 . 4 1 1 . 2

보험사 1 1 6 . 1 1 3 0 . 0 1 3 3 . 2

종금사 1 6 . 7 6 . 5 2 . 2

금 고 2 2 . 6 1 8 . 8 1 9 . 7

신 협 1 8 . 5 1 9 . 2 2 1 . 5

합 계 6 2 3 . 7 6 8 8 . 2 6 0 8 . 7

1 9 9 9 . 1 2월말 2 0 0 0 . 1 2월말 2 0 0 1 . 1 2월말

[그림4] 정부·금융권분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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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되므로안정적인수입원

○ 또한 정부 내부가 아닌 외부 재원을 사용하

므로 재정적자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지않는장점보유

○ 예금보험료의전가의방향과크기에따라예

금자및 대출자가부담하지만금융권의사용

정도에따라부담이커지므로형평성측면에

서 바람직

– 금융권을가장많이활용하는기업과대규모

예금자가주로부담

□ 추가 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의 수익을 축소

시킬가능성존재

○ 또한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담금 부담은 예금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도존재

□ 금융권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추

가 예금보험료형태로부담금을징수하는것

이 바람직

○ 현재 예금보험료는 부담금의 대상이 아니지

만 부담금 형태일 경우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규정적용

나. 조세감면의축소

□ 조세감면의규모는2 0 0 1년의경우1 4 . 2조원

○ 일반회계 예산 9 9 . 2조원의 약 1 4 . 3 %에 해

당하는규모

○ 조세감면의규모가증가한것은정부의정책

변화보다는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세감면 항목이 추가되었

기때문

□ 비효율적인 조세감면의 축소는 감면제도의

단순화, 재정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도 바

람직

○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감면을 원칙적으

로폐지

○ 일몰기간과 관계없이 불요불급한 조세감면

은축소·정비

정책토론리포트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표7> 조세감면의규모

(단위: 조원)

조세감면 7 . 7 1 0 . 5 1 3 . 3 1 4 . 2
직접세 7 . 7 7 . 4 9 . 5 1 0 . 2
간접세 - 3 . 2 3 . 8 4 . 0
관세 - - ( 0 . 1 ) ( 0 . 1 )

국세 6 7 . 8 7 5 . 7 9 2 . 9 9 5 . 8

1998 실적 1999 실적 2000 실적 2001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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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대책(재정부문)

다. 지출축소

□ 농업, 중소기업, SOC 등경제분야에서지출

감축의가능성존재

○ 방위비, 인건비·물건비 등 일반행정분야는

지출비중이하락하여왔으므로추가적인하

락이어려울것으로판단

○ 복지·의료·교육비 등 사회분야는 외국에

비해 낮고, 고령화 등으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

○ 반면 외국에 비해 농업, 제조업, 교통및 통

신등 경제분야에대한지출비중이높음.

○ 또한농업, 교통, 중소기업등에대한조세지

출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세출과 연계할

필요가있음.

□ 경제성질별로보면외국에비해비중이높은

융자및자본지출이지출축소의주요대상

○ 농어촌, 주택, 중소기업등에대한 융자지원

이 많아지출비중이높음.

– 융자 규모가 크다는 것은 재정이 금융 역할

을 활발히수행하는것을의미하므로직접적

융자보다는재정본연의기능인이전지출또

는 이차보전방식으로전환

○SOC 자본스톡이적었고, 급속한경제성장으

로 SOC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 비중이

높음.

– 공적자금 부담을 위해 지출 감축을 추구할

경우 지출 규모가 큰 자본지출이 주요 축소

대상이될 수밖에없음.

[그림5] 기능별지출추이(통합재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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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예비타당성제도처럼개별 사업에 대

한 엄격한사업성분석은자본지출의규모를

낮추는데 도움이될것으로판단

□ 지출감축을위한제도적장치가필요

○ 지출 감축의 정도와 해당 재원이 공적자금

상환에사용되도록하는제도적장치가필요

라. 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은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 부합하는 공

적자금상환재원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GDP 대비약0.66% 

○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사용

되거나 정부부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예산회

자료: IMF, GFSY, 2001.

<표8> 예산대비지출비중비교

(단위: %)

미국(1998)  9 6 . 9 3 . 0 0 . 1

일본(1990)  8 5 . 5 1 2 . 2 2 . 3

독일(1998)  9 5 . 1 4 . 3 0 . 6

한국(2000)  6 7 . 4 1 7 . 2 1 5 . 3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 융 자

<표9> 일반회계세계순잉여금

(단위: 10억원, GDP 대비%) 

규모 –1 2 6 6 3 9 1 2 5 2 4 2 8 2 1 4 2 3 1 5 4 9 6

비율 –0 . 0 9 0 . 3 7 1 . 6 1 0 . 8 1 0 . 1 1 0 . 1 7 0 . 2 6 0 . 4 9 0 . 6 8

1 9 7 6 1 9 7 7 1 9 7 8 1 9 7 9 1 9 8 0 1 9 8 1 1 9 8 2 1 9 8 3 1 9 8 4

규모 2 8 6 6 7 1 1 , 6 6 6 3 , 4 6 4 3 , 1 2 3 3 , 1 6 8 1 , 0 4 1 7 0 2 5 5 5

비율 0 . 3 5 0 . 7 1 1 . 5 0 2 . 6 2 2 . 1 1 1 . 7 7 0 . 4 8 0 . 2 9 0 . 2 0

1 9 8 5 1 9 8 6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규모 1 , 3 0 6 4 0 7 7 1 9 4 1 5 6 2 0 2 , 3 7 2 4 , 0 5 6 1 , 0 5 4

비율 0 . 4 0 0 . 1 1 0 . 1 7 0 . 0 9 0 . 1 4 0 . 4 9 0 . 7 6 0 . 6 6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평균

주 : 특별회계가 제외된 일반회계 기준.
자료 : 예산개요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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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법에서규정

– 재정에미치는영향면에서보면지출억제와

유사

○ 특별회계는 대부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추경의 재원으로 주로

사용하고있는실정

□ 그러나재원의규모가연도별로커다란편차

를보이고있는 등 불안정하다는약점존재

○ 순잉여금을 전액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면

예산편성의유연성이크게제약

○ 따라서 예산편성의 유연성을 너무 제약하지

않는 수준으로 공적자금 상환용 순잉여금의

비율또는규모를확정하는것이필요

마. 기타

□ 이자소득세를 상환재원으로 사용하면 재원

은 명확하지만세수대상, 세수규모의 변동

가능성등의문제발생

○ 개인의 이자소득세는 2 0 0 2년 현재 약 4 . 8

조원으로추정되며 가계부분의금융자산 증

가 비율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안정적

재원

○ 반면 법인과 종합과세자의 경우 이자소득을

여타소득과 합산하므로 세율, 세액공제 등

다양한문제를야기

○ 자본(금융자산)이 국제적 이동성이 가장

높아 이자소득세율 인하 압력이 지속될 가

능성

○ 이자소득에 대한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이 존

재하므로 비과세 및 감면의 조정에 따라 세

수 변동이가능

○ 공적자금상환을목적으로하는경우이자소

득세가사용용도가정해진사실상목적세가

되므로특별회계를신설하는것이필요

– 국민부담을추가로증가시키는목적세의신

설은 아니지만 정부재정의 칸막이식 운용이

라는점에서는차이가없음.

○내국세인이자소득세의경우지방교부세법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따른조정이필요

□ 금융기관 법인세 할증, 법인세의 일정 비율

을 상환에사용하는방식등은부적합

○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법인세를

추가로부과하거나, 기업의법인세를사용한

외국사례가없음.

○ 추가 예금보험료의 형태로 사실상 금융기관

과 법인, 대규모 예금자가 공적자금 상환부

담을주로짐.

□ 한국은행잉여금, 정부자산매각대금등 특

정 수입과의연계도부적절

○ 한국은행 잉여금이나 정부자산 매각 대금은

정부의 세입으로 계상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음.

– 앞에서 살펴본 특정 조세 수입을 공적자금

상환재원으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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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해당 세입과 공적자금 수혜 및 상환주

체와연관성이없고안정적인세입원이되지

못함.

□ Work-out 기업에게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

하는방안도부적절

○ 금융기관이채무자인 Work-out 기업으로부

터의손실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

– 금융기관이 수혜자이며, 금융기관은 예금보

험료를부담

○ 출자전환등으로인하여외환위기이전과는

지배구조가변화한상태

○ 해당 기업에 부담시킬 적합한 방법도 없으

며, 실효성도낮음.

– 부담금의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실제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

○ 외국의경우도기업에게공적자금부담을부

과한사례가없음.

2. 방식

가. 기금신설

□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공적자

금특별법을사용

○ 양곡증권정리기금법, 예금자보호법의 기금

관련규정을원용

○ 적절한관리주체를기준으로방안을선택

□ 미국도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재정적자

감축기금(Deficit Reduction Fund)을설정

○포괄재정조정법안(OBRA 1993)과부합하도

록1 9 9 4년부터1 9 9 8년까지의규모를설정

– OBRA 1993에의한지출감축분과세입증

정책토론리포트

<표10> 양곡증권정리기금주요수입및지출

(단위: 억원)

1994 1,200 5,587 – 49,785 – – – – 5 8 , 5 2 7

1995 12,500 4,928 – 37,705 – – – – 5 6 , 0 7 1

1996 – 3,357 – 25,200 499 42 – – 2 5 , 2 0 0

1997 945 – – 13,200 85 28 – – 1 3 , 2 0 0

1998 5,313 – – 20,085 117 33 – – 20,085 

1999 7,983 – – 29,517 87 26 – – 2 9 , 5 1 7

2000 5,149 – 23,275 – 94 29 – 814 2 3 , 8 7 6

2001 4,242 – 11,060 – 87 26 7,500 2,466 3 , 5 6 8

수입 지출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정부내부지출 차입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국공채 재특원금 재특이자 기금원금 기금이자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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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대책(재정부문)

가분은해당기금에포함시키도록함.

○ 해당기금은외국정부가보유한미국국채상

환에만사용하도록하고신규지출에사용되

지않도록함 .

□ 유사한형태로양곡증권정리기금이존재

○ 일반회계전입금과채권발행이주요수입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의전입도 사실상 채권 발

행수입

○ 예산회계법에 의해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의한부채의상환에일반회계세계잉여금사

용이가능하도록규정

□ 목적세를 기금의 재원으로 하기 어렵고, 기

금관리기본법에의한 다수의 통제가 적용될

가능성

○ 이자소득세처럼특정한 세목을 재원으로 하

기곤란

○ 공적자금상환을위한기금이므로다수의특

례가허용되는금융성기금이되기어려움. 

○ 기금을신설하는것은기금을통폐합하는추

세와도부합하지않음.

□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이 필요하

지 않고, 특별회계에 비해 유연성이 크고,

기금의 설립 목적과 기능이 명확하다는 점

이 장점

○ 현재상태에서지급보증채원금을상환할경

우 일반회계에서대규모적자보전용국채발

행이불가피

○ 기금은일반회계나특별회계에비해채권발

행 및 차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운영의

신축성도큼.

○ 현재의 예금보험기금을분리하여‘공적자금

상환기금’으로 할 경우 해당 기금의 관리주

체 및 기능이명확해짐.

<표11> 특별회계와기금

재원조달 –목적세, 타계정·기금등의예수금, 일반회계등의전입금, –출연금및부담금, 외부차입및채권발행, 운용수익등

` 재화및용역의판매대가·이용료등 다양한재원조달가능

–채권발행및민간차입불가능

운용형태 –타계정에의예탁금·전출금 –여유자금을공공자금관리기금·재특회계등에운용

–여유자금이발생하지않음.

회계처리 –기업예산회계법및개별특별회계법(기업회계+정부회계) –기금관리기본법(기업회계)

자율성 –집행의자율성이거의없음 –예산보다운용계획수립및집행과정에서자율성과

탄력성을보장받음.

특별회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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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기금의계정분리

□ 근거법률은‘예금자보호법’이 적합

○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예금보험기금 규정이

존재

□ 정보화촉진기금등 기금의 계정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 기금의 계정을

분리하는것은문제가없음.

○ 적합한 대상은 예금보험기금과 공공자금관

리기금

□ 예금보험기금 계정을‘예금보험계정’과

‘공적자금상환계정’으로 분리하는 것이

적합

○ 기존의 체계를 최소한으로 변경하며 실행할

수 있는장점보유

–‘예금보험계정’은 향후 예금보험 목적으로,

‘공적자금상환계정’은 기존 공적자금 상환

목적으로사용

○ 예금보험기금은현재 금융성 기금이므로 기

금관리기본법에따른 다수의 제한을 우회할

수 있음.

– 공자기금의경우금융성기금이아니므로다

수의제한존재

○ 예금보험료가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부담금

이 아님.

□ 공적자금상환계정과 예금보험계정간 전입

및 전출이용이

○ 기금간 차입 또는 출연은 제한 요소이지만

계정간차입이나출연은문제가없음.

○ 따라서상환계정에재원을적립하고, 시점간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계정으로부

터차입을하는 등 융통성이제고

□ 공적자금상환과예금보험기능및 관리주체

가명확히분리되지않는단점 보유

○공적자금에대한관리규정은공적자금관리특

별법에있는반면상환은예금보험기금이수행

○ 예금보험기금은예금보험공사가관리하는반

면 공적자금상환의책임은정부와금융권이

공유하므로관리주체및책임성에문제발생

○ 예금보험기능과 공적자금 상환기능이 명확

히분리되지않는문제 보유

다. 특별회계신설

□ 근거법률은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적합

○ 신규법률보다는기존의법률을개정하는것

이편리

○ 교통세처럼 일반회계로 편입된 후 가칭‘공

적자금관리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방식이 가

능하며규정은교통시설특별회계법전용

□ 특정 세입(목적세)을 세입으로 할 수 있는

장점보유

○ 이자소득세 등 특정 세입을 재원으로 할 수

있음.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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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에 비해 엄격한 통제가 강하고 운용의

신축성이낮음.

○ 채권발행이나차입을 할 수 없고, 여유자금

을둘 수 없는등 운용의신축성이낮음.

○ 공적자금의 상환 규모 및 시기는 확정되어

있는반면회수규모및 시점, 이자소득세의

규모, 순세계잉여금 및 공적자금 부담금 규

모 등은불확실한상황에탄력적으로대응하

기어려움.

라. 재정차입금의처리

□ 현재 기금채권에 대한 이자를 재특회계에서

무이자융자

○ 융자기간은현재3년만기

– 1 9 9 8년에 지급되기 시작한 예보채 기금 이

자( 2 . 6조원)의 만기가 도래하여 이미 한번

만기연장을한 상태

○ 자산관리공사의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자

는 2 0 0 1년도에0 . 3조원을상환하였고, 금년

도에1 . 4조원을상환할예정

□ 재정융자의 본래 목적을 고려할 때 기금의

상환능력이생길때까지무이자융자의만기

를연장하는것은현행 제도하에서가능

○ 재정자금운영심의회에서는재특회계의 융자

금·예탁금 및 예수금의 금리와 융자 예탁

또는예수의 기간및 기타회계의 적정한 운

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사항에대하여심의하도록규정(재

정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제1 5조)

○ 현재에도 재정융자사업에 따라 5∼2 0년의

장기융자가이루어지고있음.

□ 재정차입금을 재특에서 일시 면제하려면 국

가채권관리법개정이필요

○ 양곡증권정리기금의이자 및 원금상환을 공

공자금관리기금 및 재정에서 전액 지원받아

상환한사례존재

마. 상환기간의선택

□ 외국의경우상환기간은다양하게선택

○ 미국의 경우 R E P C O R P (정리지원공사) 채

권의만기가상환종료시점

–상환종료시점까지는해당채권의이자만지급

– 초기출연금 2 4억 달러의 원금과 이자로 채

권 만기에상환

• 동일 만기 및 금액의 재무부 채권을 현재가

치로매입

○멕시코의경우공적자금원금상환시점없음.

– 재정및 금융분야에대한부담이과다하다고

판단하여이자만부담

○ 캐나다의경우도원금상환시점을설정하지

는 않았지만전액상환

– 손실의 규모가 작아 특별한 대책이 필요치

않은상태였음.

□ 적합한 상환기간은 손실의 규모와 재정·금

융권의부담능력에의존

공적자금상환대책(재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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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의 부담이 과다한 경우 공적자금 손실

부담이 결국 동일한 수준의 국채의 증가 및

재정수지악화로나타나게됨.

○ 금융권의부담이과다한경우금융분야의불

안정성을야기

○반면 재정수지나 금융기관 수익이 예상보다

개선되는경우에는조기에상환할수도있음.

Ⅳ. 재정 전망

1. 정부공적자금상환(안) 

가. 상환방안

□상환기간은1세대를기준으로2 5년으로확정

○ 향후 2 5년 이내에 공적자금의 원금과 이자

를 전액상환

○ 재특융자금1 8조원은상환의무면제

□상환대상채무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 9 9조원

이며회수금액3 0조원을제외할경우6 9조원

○ 예보채발행잔액: 82조원

○ 자산관리공사채권발행잔액: 15조원

○ 차관자금잔액: 2조원

□ 상환재원(현재가치기준)

○ 회수및 기존자산: 30조원

– 예금보험공사의보유현금일부: 5조원

– 보유자산매각: 25조원

○ 특별보험료: 20조원

– 2 5년간예금의0.1% 부과

○ 재정지원: 총4 9조원

– 세출축소: 24.5조원

– 세수증대: 24.5조원

나. 제도개편

□ 예금보험기금조정

○ 기존예금보험기금을공적자금청산기금으로

전환

– 특별보험료수입및자산매각으로충당

○ 예금보험기금신설

– 일반보험료로보험금지급업무수행

정책토론리포트

주 : 1. 총세수효과( 3 9 . 1조원)를 현재가치로환산시 2 5 . 4조원
2. 2012년 이후에는 세수증가분을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

자료 : 예금보험공사 세미나 자료, 공적자금 투입성과와 상환대책

<표12> 세수효과

(단위: 조원) 

감면축소 0 1 . 2 1 . 7 1 . 9 2 . 1 2 . 3 2 . 4 2 . 6 2 . 8 1 7 . 0

에너지세수 0 0 . 6 1 . 3 2 . 2 3 . 1 3 . 3 3 . 6 3 . 9 4 . 1 2 2 . 1

계 0 1 . 8 3 . 0 4 . 1 5 . 2 5 . 6 6 . 0 6 . 5 6 . 9 3 9 . 1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2 0 1 1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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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상환기금설치

○ 기금부담의국채를발행하여보증채를상환

○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원 수준의 전입금이

재원

□ 예보채차환허용

○상환기간의불일치에따른자금부족방지기능

2. 재정전망을위한가정

가. 가정

□ 경상경제성장률을7 . 5 %로 가정

○ 국채이자율도 경상성장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7 . 5 %로함.

□ 국세부담률은1 7 %로 가정

○ 세입의탄력성이1보다큰 경우가있지만근

로소득세율및법인세율인하등세금 조정이

있었다는것을감안하여일정수준으로가정

○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높아지

는 현상이있지만이 경우지출의GDP 대비

비중도높아지는것이일반적

□ 국채 증가는 정부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의

수지를제외한금액으로계산

○ 국고시재는0, 정부차입금및 외평채의규모

는고정으로가정

○ 국민연금 관련 수입과 지출은 별도 모형을

사용

□ 공적자금의 회수는 현재가치기준 매년 6조

원으로가정

○ 2 0 0 3년부터5년간총 3 0조원회수

나. 재정전망대상

□ 재정전망의 대상은 비교를 위하여 현행 유

지, 지출을감축하는경우, 정부(안)의3가지

로 분류

□‘현행유지’안의가정

○ 비교의기준으로수입과지출에대한정책변

화가없는경우를상정

○ 이자지급, 연금지급을 제외한 전체 지출이

경상성장률수준으로증가하는것을가정

○ 지급보증채는 차환 발행하며 이자는 현재처

럼 전액 재정에서 부담하고 원금의 상환은

없는것으로가정

□‘지출감축’안의가정

○ 이자지급, 연금지급을제외한경상지출이경

상성장률수준으로증가하는것을가정

– 복지, 의료, 교육 등 추가적인 지출 소요를

가정하여경상지출분야는감축이없는것으

로 가정

– 경상지출분야는오히려증가할가능성도매

우 높음.

○ 자본지출과 순융자는 재정부담이 집중되

는 2 0 0 3∼2 0 1 0년까지만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

공적자금상환대책(재정부문)



1 3 2 2 0 0 2년8월호

– 자본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0.5%P 낮은

7.0% 증가율로가정

– 공적자금 및 민영화수익금을제외한 순융자

는 경상성장률보다1.5%P 낮은6.0% 증가

율로가정

○ 지급보증채는차환 발행하며 이자는 현재처

럼 전액 재정에서 부담하고 원금의 상환은

없는것으로가정

□‘정부’안의가정

○ 지출 감축안과는 달리 세수 증대가 있는 경

우에해당

○ 세수증대는2 0 11년까지만발생하는것으로

가정

– 세수 효과에 나타난 연도만 세입의 증가가

있고 이후 연도에는 여타 분야의 세금을 감

축하여 국세부담률이1 7 %를 유지하는것으

로 가정

□‘차환’안의가정

○ 지급보증채를국채로전환하지않고차환발

행하는것을제외하고는‘정부’안과동일

3. 전망결과및 시사점

가. 전망결과

□ 재정수지

○ 초기에는‘정부’안의 재정수지가 가장 악화

되지만 장기적으로는‘현행유지’안이 가장

악화

– 초기에는 지급보증 채권을 국채로 전환하는

‘정부’안의재정수지악화가심각

– 추가 예금보험료 등의 수입이 없고, 세입의

증대나 세출의 감축이 없으므로‘현행유지’

안이재정수지측면에서불리

– 국민연금의 수지가 점차적으로 악화됨에 따

라재정수지도악화

○ 국민연금의 수지를 제외하면 2 0 3 0년‘현행

유지’안은 GDP 대비 2% 수준, ‘정부’은

1.5% 수준으로수렴할것으로전망

□ 정부부채

○ 장기적으로‘정부’안, ‘지출감축’안은 정부

부채가 감소하는 추세를, ‘현행 유지’와‘차

환’안은3 0 %와 25% 수준으로수렴하는추

세를보일것으로전망

– 초기에는 지급보증 채권을 국채로 전환하는

‘정부’안의부채 비율증가

○ 보증채무의경우모든경우에서GDP 대비

비율이 낮아지지만‘정부’안이 가장 빠르게

감축되고, 궁극적으로전액상환이가능

– 다른 경우에는 초기에는 GDP 대비 비율이

급속히 감소하나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낮

아짐.

□ 지출 감축이나 세입 증대가 없는 경우 공

적자금을 부담할 여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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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GDP 대비재정수지

[그림7] GDP 대비재정수지(국민연금흑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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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의료, 교육등 지출 증가 요인이 상존

하고, 남북협력증대및 기타예상치못한재

정수요가발생할 경우GDP 대비부채비율

이 안정되기어려울것으로전망

○ 경상지출의 증가율이 GDP 성장률보다

1 % p만 높아도 국가채무의비율은지속적으

로 증가하는추세를나타냄.

나. 시사점

□ 공적자금의 손실은 금융권과 재정이 분담하

는 것이적합

○ 금융권의경우추가예금보험료가바람직

○ 재정의재원은전반적인지출감축이나비효

율적인조세감면의축소가적합

–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우선적으

로 공적자금상환자금으로 배정하고 부족분

은지출 감축으로하는것도방법

○ 금융권의 법인세 할증, 법인세의 일부를 공

적자금 상환 목적으로 전용, 이자소득세의

목적세화등 특정조세를연계하거나한국은

행 잉여금, 공기업매각수입등 특정세외수

입을연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 특별회계보다는 기금을 신설하거나 예금보

험계정을신설하는것이적합

○ 정부 부채의 상환은 현재‘공공자금관리기

금’, ‘양곡증권정리기금’등 기금에서 수행

하고있음.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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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GDP 대비지급보증채무

[그림10] GDP 대비부채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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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 상환과 재정안정이라는목표를 달

성하기위해서는지출의억제가필요

○ 증가율이 높은 복지, 의료, 교육등 주요 경

상지출을통제하거나해당지출증가만큼융

자나자본지출을축소하는노력이필요

□ 다양한공적자금상환방식간장단점이존재

○ 재정수지, 국가부채, 지급보증채의축소간에

대체관계가존재

○ 상환기간, 지급보증채의국채 전환 규모 등

의 선택은재정및 금융권의부담정도, 재정

수지등을감안하여정책적으로판단할문제

□ 공적자금 채무상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필요

○ 지급보증채권의자동차환발행규정이필요

– 멕시코처럼 채무 상환이나 채무구조 개선을

위한채권발행및 인수권한을부여하는것

이 바람직

□ 향후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축소하고, 예

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이 필요

○ 캐나다, 멕시코처럼예금보험대상이나보험

한도의 조정, 금융기관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한차등보험요율의적용등에대한검토가

필요

금융기관 분담 당연, 상환기간2 5년 타당

신영섭 /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공적자금은 외환위기라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

한 불가피한 비용이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s u n k - c o s t이다. 그래서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졌건, 비효율적으로쓰여졌건간에이미지출

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어떻게 상환하느냐하

는 상환대책만이남아있다.

주로두 가지문제로접근할수 있는데, 첫째는

분담 주체를 어디까지로 잡느냐 즉,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이 분담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상환기간 2 5년이 적절한 것이냐에 집중

된다.

우선분담 주체에금융권도포함돼야한다고본

다. 왜냐하면금융구조조정을위해서사용된비용

이므로 명분상으로금융기관이분담을 해야 당연

하다고생각한다. 물론지금 현존하는금융기관의

주주가다 바뀌었으며, 금융기관분담금이수익성

에 영향을미쳐서금융산업의장래에악영향을미

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주주가

변동됐다고해도 이와는 관계없이 법인격을 가진

금융기관의책임은면탈될수없다고본다. 그리고

세금이나금융기관의분담이나결국마찬가지라는

논리는 국민 전체로 부담을 확산시키는것이므로

옳지 않고, 지역간·계층간부담이다르므로수익

자부담의원칙하에금융기관분담이옳다고본다. 

제2주제 토론요약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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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나라의 금융권은 제도금융권이라는 특

성을감안해야된다. 일부에서법인세를인상하자

는 등 여러가지방안이있지만, 기업까지분담을

확산시키는것은결국세금을물리는것이나마찬

가지이다. 또한제도금융권은일반기업처럼아무

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제도적으

로 뒷받침을 받는 것이므로, 공적자금투입과 수

익자부담원칙뿐만아니라그런사회적인성격을

감안해서라도분담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

두 번째로 상환기간은 세대간의자원배분 분담

차원을떠나서경제자체에악영향을미칠정도로

부담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25년이란 기간이 이

자에따라더 늘어나기도하고줄어들기도하겠지

만, 경제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대원칙하에서볼때 이 정도는타당하다고본다.

일부에서는빨리 갚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가있으나이자부담이자꾸누적돼자칫잘못

하면만성적인재정적자에빠질수가있으니주의

해야할 것이다.  

금융권과 재정의 분담을 2 0조원과 4 9조원으로

하는것은 현가방식에 따른 이자율 가정수준이

나 기타기술적인측면에의존하는문제이므로금

액 자체는별로중요하지않다고본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지출 삭감 방식이 제일

타당한것이라고본다. 다만, 공적자금상환을 빌

미로 세율 인상·세목 신설 등은 곤란하다. 이것

은 재정의건전성을생각할때도문제가되며, 여

러 가지 잠재적인 재정수요(사회복지의 열악함,

남북통일에 대한 가능성 대비)가 상당하기 때문

에지출감축안이가장타당하다고본다.           

합당한 총재정지출규모내에서상환스케줄설정

윤건영/ 연세대학교교수

지금토론회에서는어떻게갚을것인가하는기

술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토론하고 있다. 그

러나일반국민이납득할수있도록 공적자금이대

규모로투입하게된 배경, 손실의내용·규모, 자

금 조달을 했을경우에 일반국민이 어떠한 방식

으로부담을분배하는가에대한상세한설명이필

요하다. 그래서이런공청회는국민들의기본적인

의문에 대한해답이 될 수 있는얘기가 선행되어

야한다고생각한다. 

상환기간을2 5년이라고정하고있는데, 이는현

세대가부담할수 있는기간이라는간단한논리를

가지고있는것 같다. 그러나이 채무상환의부담

은 국민에게세금의증가로만끝나는것이아니고

손실보전으로인해경제성장이둔화된다거나민

간투자혹은공공투자가적어짐으로인한자본축

적의둔화등이더 큰 부담이된다는것도고려해

야 한다. 즉, 세금부담으로자원배분이왜곡되고,

민간투자가위축되며, 공공투자도위축되는것은

결국은 후세대가 적은 자본을 물려받게 되고, 낮

은 수준의경제성장을받을수밖에없으므로이것

이 더 중요한 세대간 부담과 분배에 관련된 문제

이다. 따라서 상환기간을 2 5년으로 설정하는 데

근본적인재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된다.

재원조달에 있어서 금융권에서최대한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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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머지는 재정에서 부담하자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금보험료의 경우도 과거에

이미 발생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앞으로 예금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낸다거나 모든 금융기관에

획일적으로 0 . 1 %씩 부과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

지 않는다.

재정에서 부담을 할 경우에도 재원의 조달을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얼마를 마련하고 재정지

출 감소를 통해얼마를 마련하려고 하지만, 재정

통합의 원리에 비추어볼때 맞지않는다. 정부가

채무관리에 대해 합리적으로 접근하려면, 정부

의 총 재정지출 규모를 국민경제 규모에 비추어

서 합당한 수준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공적

자금의 상환스케줄을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

각된다. 

세계잉여금으로상환하는 것이바람직

이기영 / 경기대학교교수

발표논문에서는 우선 지출 축소의 대상으로

S O S관련분야를 제시하며, 그 근거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자본지출비중이 높다고 말하

고 있다. 그러나선진국은이미과거SOS 투자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비중이

낮게나타날수밖에없다. 따라서경제발전단계가

다른데, 나라들간에수평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많다. 또 여전히 우리나라는 경

쟁국가에비해 물류비용이 높다. 즉, SOS투자를

감소하는것이장기적으로성장잠재력을훼손할

수 있으므로오히려S O S투자는꾸준히증가시켜

야 될분야라고본다.

직접적인 재정융자를 이전지출 또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에

중앙정부의 재정융자 규모를 시산해 보니, 약

2 2조원 정도로 이는 통합재정 규모의 약 1 5 % ,

GDP 대비 약 4 %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재정

융자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게 되면 상당히 재

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차제에

재정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서 재정

의 건전화와 함께 재정과 금융의 역할 재정립이

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공적자금 상환의 실행방식에 대해 자료에서는

기금 신설, 기존 기금의 계정분리, 특별회계 중

에서, 기금 신설방식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

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 상환관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원칙은역시투명성이어야한다고생각한다. 특별

회계로하면신축성과탄력성이적은문제점이있

으나그것은 예외규정으로얼마든지가능하기때

문에특별회계라는정상적인방법으로문제를다

루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다음으로 6월말에 발표한 정부안에 대한 의문

을 말하고자한다.

우선 에너지 관련 세금으로공적자금을상환하

는 것은 근거가 없다. 둘째, 조세감면축소로 인

한 세입증대를공적자금상환재원으로직접적으

로 연계하기가어려우며조세감면축소로인한세

정책토론리포트



재정포럼 1 3 9

공적자금상환대책(재정부문)

입증대분을 현실적으로 구분하기도 불가능하다.

셋째, 세출감축에서재융특별회계로지원규모를

축소하는방안을제시했으나이 또한농어촌분야

라든지주택분야라든지중소기업분야라든지금융

시장에서소외되었던분야이므로이 방안에대한

정당성을찾을수 없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재정부분에서 공적

자금 상환대책은 경제적으로 정당성이나 실효성

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조

세감면 축소나 재정융자 축소 등은 공적자금 축

소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

책과제이다. 그래서 대안은 원리에 맞는 방법으

로 꾸준히 하자는 것이다. 즉, 세계잉여금을 잘

활용함으로써 다른측면에서 예산편성의 유연성

을 너무제약하지않는범위내에서 일정비율·

일정 규모를 확정해서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

는 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이와같이하면

2 5년에 다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5 0년에

상환해도되고1 0 0년에상환해도된다고 생각한

다. 무리하게현 세대에서다 상환하기보다원리

에 맞게 미래세대에까지 부담을 지우면서 경제

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재정건전성확보위해국방비, 경상예산감소필요

이만우 / 고려대학교교수

우리의재정건전성문제가상당히심각한수준

에 와있다. 특히개방화 시대에 금융자본의이동

규모라든지빈도수가커짐에따라서 외환정책이

나 금융정책의 유효성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서는어느때보다재정건전성의중요성이

크다.

IMF 이후공적자금을제외하더라도정부의 빚

이 약 7 0조원정도늘어난것으로보인다. 정부는

2 0 1 5년경에 가면IMF 이전수준으로재정건전

성을확보할수 있다고보고있지만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재정의문제, 기초생활보장법에따르는

재정수요문제가 고려되어있지않은상황이므로

2 0 4 0 ~ 2 0 5 0년은되어야 IMF 이전의재정건전

성으로회복되지않을까생각된다.

재정건전성회복방법은아주간단하다.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면 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치

성과연결이되어있어서쉬운일이아니다. 따라

서 정부가 강한의지를 갖고법제화를 통해뒷받

침을해주어야가능하다고본다.

재정지출감축에대해서는여러가지방안이있

지만, 실효성측면에서상당한제약이있을수 있

다. 그래서 오히려 국방비를 과감히 줄이는 발상

의 전환도 필요하며, 향후1 0년 동안경상예산을

강제적으로약 5% 정도줄이는절대적인기준또

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기능별 통합예산 운

영체제를 도입한다든지 낭비성·중복성이 있는

부적절한지출을 대폭축소하는성과주의예산을

확대한다든지해서지출을 줄이는획기적인방안

도고려되어야한다.

2 5년 상환기간을경제에무리가없도록 늘리자

는 방안도제시하고있지만, 대외여건의변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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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라 우리경제의불안정성이나불확실성이증

가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기간을 앞당기는

것도하나의방법이아닌가생각한다. 또한이 기

회를계기로중장기예산계획기능, 결산기능, 통

합재정체제등 전반적인제도적장치를재정비하

는것도 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재정융자는금융의 정상화 이후 폐지해야

임주영 / 서울시립대학교교수

재원조달방안중 감면축소는실효성측면에서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고, 그래서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지출 측

면에서 재정융자부분은 금융이 정상화된다면 불

필요한 기능이 되므로 줄여야 하고, 그러면 약

3 ~ 5조원정도여력이생길수 있다는 것이타당

하다고생각된다.

또 재정이 부담하건금융기관이부담하건 간에

국민들 마음속에있는풀리지 않는억울함이 존

재한다. 아직도워크아웃기업의임원이라든지망

한 대기업의소유주라는사람들이여전히 경제위

기 이전과 똑같은 생활수준과 생활 행동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

분에대해서도검찰기관쪽에서조사가병행되어

야만국민들이납득할수있을 것이라고본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는

엄청난 금융소득을 올린계층일 것이다. 그런 측

면에서이런고금융자산을보유하고있는계층에

대해서가지고어떤식으로든지세제를통해서정

당한세금을거둬들여서재원으로삼는그런방식

이 검토될필요가있다고본다. 

재원 조달의 방식에서 기금을 신설하자고했는

데 이것에는 반대한다. 기금의역할이 결국공적

자금상환에서본다면원금을상환하고이자를지

급하는것은일반회계를통해서하는것과다르지

않다고생각된다. 특히기금이신축성과탄력성이

좋기때문에용이하다고하지만, 공적자금의상환

에서신축성과탄력성은별로중요한점이아니라

고 생각된다. 부채상환용으로운영되고있는기금

이 적지않은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므로더 이상

이런용도로기금을신설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

다고본다. 

■ 객석토론

박종규 / 서초구우면동

공적자금상환과관련해서여러세대에걸쳐부

담하는것을당연하게여기는것 같다. 미래세대

들이이 자리에 없기때문에 재정부담을미래세

대에게더욱더전가하는경향이있다고생각된다. 

현재가치라는모호한개념을가지고2 5년 뒤와

지금의부채가동등한가치라는가정에동의할수

없으며, 현재가지고있는부채를계속다음세대

로 미루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된다. 현재노령

화 문제, 출산율등의문제로경제에서일할인구

가 점점줄어드는구조적인현상을생각하면앞으

로 2 5년 뒤에는세금낼 사람이지금보다훨씬줄

어든다고봐야하므로후세로미루는것이타당한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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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대한질문을다시한번해보고싶다.  

이재용 / 서강대학교교수

금융권과 재정에서 각각 부담하자는 논의가 있

는데,  개별은행이든지세금에서충당하든지모두

어려운 면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래서국채를 발

행해서그걸로공적자금상환을메꾸는방안이타

당하다고생각된다. 국채의상환기간도여러가지

가 있지만, 처음에발행은5년, 10년정도로하고

이것을 연장해서 1 0년, 15년까지 늘려가는 방식

이 좋다고생각된다. 

신영국 / 한나라당공적자금특위위원장

공적자금 상환은 기본적으로 기업, 금융, 정부

세 군데서모두책임을져야한다고생각한다. 기

업, 금융권, 정부모두공적자금에대해서투명하

게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자에게

모두책임이있다고생각한다. 그래서공적자금에

대한책임 추궁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상

환할것인가 하는공청회를 해야순서가 맞는 것

이 아닌가생각한다. 

금융기관이나 재정에서 어떻게 부담해야 하느

냐, 또는 상환기간은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는

금액이정확히정해져야알수 있는것인데, 현재

는 가상 금액이므로 어떤 방안이 타당한지는 그

뒤에나와야하는토론주제라고생각한다. 

다만, 기금신설을상환에 대한한 가지방식으

로 제안했으나, 지금까지기금관리가방만하게되

어온것을생각했을때는바람직하지않은방식이

라고본다. 

김효석 / 민주당국회의원

공적자금의 상환문제를 너무 정쟁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래서이 시점에서는어

떻게하면과거의누적된부실을해결하고금융기

관의새로운인프라를만들것인가를생각해야한

다고본다. 그것이미래에대한투자이다.

누구의잘못이냐, 69조가맞냐, 205조가맞냐하

는것은소모적인논쟁에불과하다. 그래서규모가

어떻고상환이어떻고하는 것도중요한문제지만

중요한본질은공적자금을써서과연우리금융기

관들이구조조정을잘 했느냐를검토하는것이 더

급한문제이다. 상환부담을누구한테지우고몇 년

간해야하는지는오늘당장결정할문제는아니다. 

아직도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진

행중에있으므로우리가목적했던대로잘 진행되

고있는가를검토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결국 현재 사용된공적자금은금융기관이1차적

으로수혜를봤고, 부실기업도수혜를봤겠지만, 그

걸통해서모든국민들이수혜를봤다고생각한다. 

장오현 / 동국대학교교수

지금공적자금문제는IMF 위기만의문제가 아

니고 그 이전에 산업정책 과정에서 재정이 해야

될 부분을 금융이 감당했던 것을 본연의 기능으

로 환원하자 하는 주장에 동의한다. 산업정책과

정에서 취해졌던 8 . 3조치에서도 부실을 정리하

는 과정이있었고, 원인제공자는전혀책임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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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위기가생길때마다 정부가 극단적으

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모럴 해저드가 촉진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기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는

데, 그 처리 과정을 좀 명명백백하게 해야 될 필

요가 있다. 또 이런 공청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의

견이 수렴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잘 분석하고

처리하는기준을만들어서소모적인논쟁을 반복

하지않았으면하는바램이다. 

■ 토론답변

세계잉여금 상환이 바람직, 재정지출축소 등은

공적자금과무관

박기백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발표자)

상환기간으로 2 5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한 적은 없으며 금융권이나재정 상황에 따라상

환기간을당길수도있고늘릴수도있다고본다.

또 일반회계또는특별회계에서공적자금상환을

관리해도 되지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다. 공적

자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회수, 차입, 채권 발행,

이자 지급, 차환 발행 등이 필요한데 이는 모두

사전적으로규모를 확정하기어려워운영의 신축

성이요구된다. 투명성측면에서일반회계나특별

회계가 바람직하지만 공적자금의 특성상 기금이

필요한기능을더잘 수행할것으로판단된다. 

세계잉여금을가지고 상환하는 것이가장 타당

하며, 재정지출을축소하거나조세감면을축소하

는 것은공적자금과상관없이추구해야할문제라

는 지적에는공감한다. SOC의경우액수자체를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 경제발전단계가 높은나

라의 SOC 비율이 낮은 것처럼 점차적으로 조금

씩 SOC 지출비율을낮춰야경제발전단계가높

아졌을때 SOC 지출비율이낮아지게된다. 따라

서 성장률보다 약간 낮게 SOC 지출을 증대시켜

나가자는것이다.

공적자금과관련하여책임지는사람이없는것,

투입된 기업의 기업주가잘 사는것 등에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그것은 법적으로처리할 일이므로법적인

규정을 다루는 쪽에서 엄중하게 처리할 일이다.

본 공청회는재정에서어떤방식으로상환할것인

가를논의하는자리이기때문이다. 

김동건 / 서울대학교교수(사회자)

다음과같은쟁점에대해토론하는것이적합할

것이다.

1. 공적자금부담규모가6 9조원이적정한가?

2. 부담주체즉, 금융권대 재정의비율이2 0조

대4 9조원이합당한가?

3. 상환기간2 5년이합당한가?

4. 금융권에서 부담할 때 예금보험료가 타당한

가아니면다른 대안은있는가?

종합토론요약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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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측면에서바람직한방안은무엇인가?

공적자금손실분국채전환후, 원금은만기연장을

이창용 / 서울대학교교수

금융기관에게 공적자금 손실분을 전가시키는

방안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이론적으로

합리화하기는어려운 편법이다. 금융기관부담이

란 곧 금융기관주주의부담을뜻한다. 부실금융

기관의구 주주가공적자금덕분에재산을보전했

다면 마땅히 이들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

나 현재의금융기관주주는공적자금이투입된이

후 주식을매입한사람들이대부분이다. 금융기관

이 정상화되면공적자금을갚아야 한다는조건이

있었다면 이들은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금

융기관의미래가불확실할때 위험을무릅쓰고투

자한이들에게이익이 생겼다고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코 공평한 처사가 아니다. 또한 금융기관

주주에게손실분담을 강요하면금융기관주가가

하락할 것이고, 이로인해 공적자금 회수율이 낮

아질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손실분담론을주장하는것을보면아직

도 금융을 독립된 산업으로 보지 않고 실물경제

발전을위한수단정도로생각해온과거의관행이

사라지지않았다는느낌을받는다.

그러므로부담주체를정할때 금융기관도마땅

히 부담해야한다는논리는옳지않다. 또한주주

에게전가된다는상황을 모두고려하더라도금융

권에서 비례 이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목

적세의성격을반영한다. 

그것이어떤세금이되든지간에금융기관에부

과한다는자체도목적세라고볼 수 있고이것으로

공적자금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논리적으로 타당

하지않다.

상환기간을정하는 데 있어서 무리를 하더라도

단기간에부채를상환해야하느냐아니면다른경

제 부분에미치는충격을줄이면서상환기간을늘

려야하느냐의두 가지중 하나를선택하게된다.

이 중후자가 타당한방법이라고생각하므로상환

기간은약 5 0년 정도로장기로늘리는것이옳다.

즉, 손실총액을너무단기간에갚으려고하면세

금 부담이 커지고 경제전반에 무리가 따를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리를 피하면서 국가의

국채 발행 기능을 이용해 장기간 상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즉, 확정된손실분을 국채로 전환한

후, 원금은만기연장을하는동시에이자에대해

서만손실분담원칙을정하는것이바람직한방법

일수 있기때문이다.

공적자금손실분을국채로전환한후 만기를연

장하면 미래세대에게 공적자금 손실의 일부분이

전가되기는한다. 그러나무리하게상환하려고하

면 법인세, 소득세, 금융기관특별보험료등 어떤

형식으로든10, 20년안에현세대가8 0조원에이

르는손실총액을모두갚아야하므로조세부담률

급증으로현 세대의경제활동이크게위축될것이

다. 그결과경제성장률이하락하면미래세대가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전쟁등으로

인해 정부지출이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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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올리기보다국채발행을통해비용의일부를미

래로전가시키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또한공적자금손실분을장기국채로전환한후

이를 잘 관리하면 채권시장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외환위기이전한국의국채시장은이

름뿐인 시장에 불과했다. 건전재정을 강조한 결

과 국채가 소규모, 비정기적으로 발행되었기에

국채유통시장이제대로 형성될 수 없었다. 그러

나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조성과 경기부양을

위해국채발행량이늘어나면서국채시장은크게

활성화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국채시장은 일본

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장이 되

었으며, 회사채시장, 국채선물시장, 환매조건부

채권시장 등 다른 금융시장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그런데향후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잡아 국

채 발행량이 줄어들면 외환위기 이후 공들여 발

전시킨 국채시장이다시침체될 위험이 있다. 이

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적자금 손실분을 국채로

전환한 후 만기 연장 과정에서 국채를 정기적으

로 발행함으로써 국채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필요가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금융권도 분담해야 할 경우

에도특별보험료(추가적인예금보험료)의형태로

분담하는 것은옳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

금보험공사가금융제도의건전성확보등의제 역

할을담당하지못하고, 외환위기와함께구조조정

의 역할만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또다시 특

별보험료를 거둬들이는 명목으로 일반보험료를

낮춰버린다면 공적자금 상환이라는 목적을 달성

하기위해서 장기적으로우리나라금융제도의발

목을묶을가능성을배제할수 없다. 

단, 재정의 건전성이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외환위기 탈출에도 재정이 안정적이었다는 것이

중요한역할을했다. 그런데다행스럽게도공적자

금 손실분을 국채로 전환해도 아직 우리의 국채

비중은G D P의 4 0 %를 넘지않는수준이다. 그러

므로공적자금을상환하기위해원칙에맞지않는

경제주체들에게부담을떠안기는것보다재정건

전성이 유지되도록 늘어난 이자부담만큼 공적연

기금개선이라든지경직성, 선심성재정지출을줄

이는것이중요한과제이다.

금융부문과재정의분담이안정성장위해바람직

이만우 / 고려대학교교수

부채규모 6 9조원은 주가 변동, 시장이자율 변

화 등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3 ~ 5년에한번씩재점검을통해서수정가능하기

때문에 규모자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수정과검토에대한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는게

더욱중요하다.

부담주체가 금융권이 되느냐 재정이 되느냐가

문제인데재정이여유만있다면국채를통해서모

든 부채를재정에서담당하는게 바람직하다고본

다. 그러나재정은균형재정까지가는데도2 0 2 0

년은 되어야 가능할 예정이고, 노령화에따라사

회보장 지출도 막대해질 전망이며, 공적연금, 의

료보험 재정등을감안할 때 재정에서모두부담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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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금융부문과 같이 분담을

하는 게 국가경제 전반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본다.

기간은 2 5년보다 앞당길 수도 있다고 본다. 왜

냐하면 세계잉여금이지난몇 년 동안상당히 많

이 나왔으며 경기호전 여하에 따라더 많이나올

수도 있다.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을 만들어서

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국가채무나 공적자금

상환에 쓸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25

년 이내에도상환할수 있다고생각한다. 

특별보험료(추가적인예금보험료)를통해금융

권에분담을할 경우일반보험료를줄인다면예금

보험본래의기능을위축할가능성도존재하지만,

금융기관의신용정도에 따라차등보험료를적용

하는방안도고려되어야한다.

그래서 특별보험료를 산정하더라도 종래의 예

금보험고유의역할이위축되지않는범위에서제

도적장치가함께강구되어야할 것이다. 

가능한 재정수단은 지출 억제나 증세 둘 중 하

나이다. 그러나 지출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가는

여러가지경제요소들과정치적인문제가얽혀있

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래서지출억제

를 위한제도적 장치를법으로 정해서향후1 0년

동안 경상지출을 매년 5 %씩 줄여나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조세감면의 축

소도제도적으로입법화하는방안이 가장우선이

라고본다. 

금융권 이용자 우선부담, 부족시 일반국민 부

담이원칙

박기백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능력이 된다면 공적자금을 재정이 전부 부담하

는 것이옳다는의견에는반대한다. 다른나라사

례를봐도금융부문이부담할수있으면 부담하고

부족한 경우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다.

쉽게말해공적자금손실을 일반국민이부담하느

냐 금융권이용자들이부담하느냐차이이다. 그런

관점에서볼 때 수혜자인금융권이용자들이우선

부담하고, 부족할 때 일반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도부합한다고생각한다.

상환기간은2 5년보다더 장기로가도문제가없

다고 본다. 멕시코처럼GDP 대비비율만 낮추겠

다는 의도로이자도다 갚지않고매년이자의절

반만 갚는 방식도문제는없다고 본다. 다만국민

들에게 언제까지는확실하게 갚겠다는끝을알려

주는 것이 좋다. 멕시코처럼영원히 끝나지 않는

방식은 곤란하며너무 길어지는경우도 국민에게

갚을의사가없는것이냐는느낌을줄위험이있을

뿐본질적으로차이가없다고생각한다.

금융권 부담방식은 계정을 분리해서 공적자금

상환계정과예금보험계정으로분리하여상환계정

에서 매년 0 . 1 %씩 특별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금융권에게큰 부담이된다면 당분간은예금보험

계정의일반보험료를가져다 쓰는것도가능하다

고 본다. 왜냐하면 대규모 금융위기가오지 않는

다면예금보험료를쌓아둘이유는없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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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의경우나예금보험의신뢰도에문제가 있다

고여긴다면캐나다처럼중앙은행에서일정액, 예

를 들어1 0조나2 0조원정도를필요할경우차입

할수 있도록하면된다.  

공적자금으로인하여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

생한다고보지않는다. 부채의GDP 대비비율이

증가하는경우가문제지일정수준에있거나낮아

진다면 재정이 불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적

자금손실은6 9조원으로확정되었으므로매년이

자의 일부만 상환하여도 공적자금 부담의 G D P

대비비율은 계속 떨어지게 된다. 재정의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는 오히려 연기금이나 복지분야라

고 생각한다. 관련지출은 성장률보다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GDP 대비부채 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지출을낮춰가는게 어렵다는의견이많

은데 그렇지 않다. 발표 내용은 성장률이 7 %면

지출의증가율을 6 %로 하자는것이므로규모자

체를줄이는 것은아니기 때문에 매우어려운 정

책목표는아니다. 

예금보험료 이외에 공적자금과 관련한 어떠한

증세나 부담금도 반대한다. 다만부동산 관련 거

래세의보유과세로의전환이나유가증권양도차익

과세 등 세율이나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것 등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합리적인 조세

체계를추구하는것이어야지공적자금상환을위

한재원 조달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 

회수극대화, 손실·지급이자 줄이는 방안 강구

시급

이동걸 / 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

금융권에서부담한다면특별예금보험료밖에없

다. 왜냐하면예금보험료를보면예금보험제도가

시작된 이후 I M F위기 전에 0 . 0 2 %였던 것이 3

차례에 걸쳐 0 . 1 %까지 늘어났다. 즉, 위기시에

돈이 모자라니까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거둬들인

것이다. 지금 현가로 약 1조원쯤 들어오는데, 매

년 일반 금융기관에서 1조원대의 돈을 끌어들이

는 게 합당한가, 이것이부담이안 되느냐는심각

하게생각해 봐야한다. 그래서금융권이 지불할

수 있는특별보험료와일반보험료를합산하면그

것이금융권에얼마나충격을 미치느냐는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또한 금융권에서 이용자들에게

모두 전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도 하지

만, 일부는전가를할 수 있을지여부도모르겠고

금융시장이 점점 국제화·개방화되고 직접금융

시장화되는시점에서이를전가하기란점점어려

워진다.

금융에서 특별보험료로 10 BP(0.1%)를부담

하라는건 매우큰 부담이다.

현재 1~2 BP를 가지고 수익이냐 적자냐를

따지는 게 금융인데 거기서 10 BP를 떼어놓고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단,

이 정도의 부담도 2 ~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지

만, 25년 상환플랜동안계속부담하는건 무리

라고본다.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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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조원에 대한 가정은 금융연구원에서 평가단

을 작성해서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회계법

인이 함께 실사작업을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어떤기준으로할 것인가, 어떤할인율로

할 것인가를심사숙고해서결정했다. 미래에대한

예측이므로정확할수는없지만, 객관성이충분히

반영되었다고생각한다. 다만, 여러가지경제상

황과전제가바뀌기때문에주기적으로계산을해

야 한다. 부담액은여러가지경제여건에따라상

당히변할가능성을가지고있다. 

예를 들어 1 0조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단적인예로2 5년 상환플랜을놓고볼 때 지급이

자비용이 1 %만 줄면 약 1 0조 내지2 0조원의 차

이가 날 수도있다. 그러므로 부담주체와부담비

율이맞느냐 틀리느냐가아니라손실규모를줄이

고 회수를 극대화하고지급이자를줄이는방법이

무엇이냐를강구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또 다른 대체 재원이 있다. 우체국예금보험 같

은 경우정부기관으로서금융기관과경쟁을하는

데 상당한위협이된다. 우체국예금보험은특별보

험료도안 내고일반보험료도안 내는상황이므로

현재 상호신용금고나 신용협동조합 같은 금융기

관을죽이고있다. 이와같이왜곡된상황이존재

하는한 금융산업의정상적인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보인다. 그러므로금융산업정상화를위

해서도, 대체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우체국예금보

험은금융기관내에편입해서예금보험료와특별

보험료를부담하게하면서그 재원으로금융기관

부담도줄여야한다고생각한다.

2 5년 기간이 합당한가는 단정짓기 어렵지만,

2 0조원이라는금융권 분담규모가줄어든다면 금

융기관 입장에서는 빨리 상환하는 게 좋지만, 단

기간에 너무많은 액수를 부담하게 되는것도무

리가있으므로총액과관련해서총액이 줄어들면

기간을줄이고 총액이그대로라면2 0 ~ 2 5년이라

도늘려야한다고본다. 

금융권의 여건상 상환기간 늘리는 게 적합

윤석현 / 한림대학교교수

6 9조원이 적정한가에대해서는현재여러가지

불확실한전제를 가정하고있으므로규모자체를

확정하는것은옳지않고, 큰줄기만을결정해놓

으면된다고생각한다. 

금융과재정간의분담과관련해서금융권에서

2 0조원을 감당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금융기관들이작년에 처음으로 당기순이익이양

수( + )를 기록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2 5년을

예측했다는 측면에서 더 부담이 가중되는 금액

이라고 본다. 또 당기순이익이 양수가 되는 데

기여했던 금융권은 평균보다 더 우량한 금융기

관이었고 그보다 못한 수익성을 가진 열악한 금

융기관들이 상당수 있다고 볼 때 향후 2 5년간

0 . 1 %포인트씩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금융권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상환기간 2 5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

한다. 

금융권에서 부담할 때 특별보험료와 목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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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률이라는두 가지방법을제시하였는데, 기본

적인방향에동의한다. 그리고목표기금적립률방

법을도입해서사용할경우향후에는반드시최소

한의보험료율차등화를도입하는것이좋다고생

각한다. 

금융권은 금융관련부문 포괄개념, 수혜자로서

부담당연

유재한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장

공적자금은총 1 5 6조원이투입되었고이 중 회

수가능규모를제외한부분이6 9조원이고이것이

현실적인부담액이다. 이회수가능규모는주어진

정보하에서최대한투명하게결정을했으며, 여러

가지가정들이변화됨에따른대책으로서재계산

제도를도입해놓고있다. 또한현재가치로계산해

서 약 6 9조원으로추정하고있는것이고, 2000년

3월말 기준에서산정된것이다. 그래서상환대책

이 시행될 시점에 가서는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

므로다시한 번 재계산을해야된다고본다. 

부담주체 및 부담비율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는 현실적으로생각하고있는부담주체는금융권

과 재정이다. 그 외에 기업도 포함될 수 있으나

결국재정으로귀결되기때문에같은대상이라고

본다. 그러면금융과 재정의 두 주체로 귀결되는

데이 중에서는우선금융권이일정부분을부담을

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금융권이라고 하면

금융기관뿐만이아니고 금융기관의주주, 금융권

이용대출자·예금자, 금융기관종업원등을포함

하는개념이다. 공적자금이투입됨으로써금융기

관을이용한기업은금리가싸졌고예금자들은예

금보장을받았고주주도주가가 올라갔고종업원

도 자리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수혜자라고

보기때문이다. 또한일정부분시장에전가가나

타나겠지만, 금융기관스스로구조조정노력을해

야 되고이런모든부분이총체적으로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권도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된다. 대부분의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그렇고 외

국의투자가들도이정도의부담은합리적인수준

으로예견하고있다. 

분담비율을 2 0대 4 9로 결정한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막기위해서다. 상환부담이라는것은누구

나 부담하기싫어하기때문에분담비율을명확히

정해놓고각자의부담량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

하다고 보며 그 비율을 2 0대 4 9로 구분한 것은

나름대로최대한노력을한것이다. 

금융권의상환재원으로특별보험료를제시했는

데, 이 보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외국에서도예금보험제도를사후정

산방식으로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우량금융기관과공적자금이투입된

금융기관이차등되어야한다는 논리도있으나공

적자금상환은금융기관자체에한정되는것이아

니고그것을 이용하는사람까지포함된개념이므

로 이론의여지가없다고본다. 

재정부분의재원은 조세감면축소와 세출억제

를 통해서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기금을신설해

서 4 9조원의 예보채 등의 국채를 발행하고 향후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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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6년 이내에집중적으로상환이도래하는채권

은 일반회계에서국채를 발행해서갚아나가는방

식으로해서기존에만기가도래하는것과새로운

국채 발행을 합해서 1년에 약 1 0조원 정도씩 약

5 ~ 6년에 걸쳐서 상환하자는 계획이다. 실제 상

환계획은 이렇지만, 재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발행한 4 9조원의 국채를 갚아나가는 것이다. 그

래서 이것을 2 5년에 걸쳐서 갚아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가문제의 핵

심이된다.

재원마련의한 가지는특정세원을상환재원으

로 이용하는방법이다. 즉, 금융기관이내는법인

세나 전체 법인세의 일정 비율 또는 이자소득세

등 특정부분을일반회계의기금에넣음으로써재

원으로활용하자는방법이있다. 또한 가지는 세

계잉여금과한은잉여금이다. 이부분은 강제화할

수 있기때문에장기적으로상환에효율적이고긍

정적인효과를미친다고생각한다.

상환기간의 적정성 문제는 1세대를 3 0년으로

봤을 때 투입에 5년이 경과했고 앞으로 2 5년에

걸쳐서상환을해나가는것이좋다고보아결정된

기간이다. 다만, 그기간을단축하는방법도있고

늘리는방법도있겠지만, 단축했을때는금융권에

일시적인 부담이 증가한다는 데서 문제가 있고,

연장했을때는재정건전성을저해한다는측면에

서 또 다른문제를야기한다고본다. 모든것을종

합적으로 감안해서 2 5년이 선정되었지만, 이 부

분에대해서는앞으로 계속적인논의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 객석토론

권영준 / 경희대학교교수

6 9조원에대한가정중에서통제가능한가정이

있고통제할수 없는가정이있는데, 통제가능한

변수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즉,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자료, 캠코가 제출한 자

료, 회계법인이 제출한 자료, 재정경제부가제출

한자료들을모두믿을수 있는가가의문스럽다.

결론적으로6 9조원도좋고, 재계산도좋다. 문제

는 재계산할때 실제로부정부패가있었고실사를

잘못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나 불법 탈루 문제로

인해주가가떨어지는일련의과정이잘못돼서그

렇다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넘어가지않도록 확

실하게해두어야한다는것이다. 그래서일단은국

정조사를선행하는 것이가장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통제 가능한 가정을 통제

불가능한가정으로 넘기지 않도록 강제하는것이

규모를결정하는데가장우선된다고생각한다.

김대중 / 조희오국회의원정책비서

공적자금투입으로가장혜택을본 것은기업이

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은행이 대지급을 했고

국민이 자금을 지급했다. 2001년11월에감사원

에서공적자금불법탈루에대해고발조치를취했

지만, 7,8개월이지나도록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고있다. 이과정에서기업들이빼돌릴수

있는돈은다 빼돌리는 등 실질적인 업무태만으

로 인해 많은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1 5 0 2 0 0 2년8월호

그래서우선부실한기업이나기업주를일벌백계

해야한다.

그리고아직도공적자금투입은끝나지않았고,

계속신협등에투입되고있는점, 정부가출자주

식 1 8조원을 회수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적어서 의문스럽다. 또 현재가치로

하면6 9조원이지만, 현재가치와시간가치를모두

고려해서 2 5년 동안 상환할 예정이라면 그것이

1 0 0조가되는지1 5 0조가되는지를밝혀야한다. 

윤건영 / 연세대학교교수

특별보험료의 성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

해보면본질적으로는세금이다. 왜냐하면일반보

험료는보험원리에따라내는것이므로보험료라

고 말할수 있지만, 특별보험료는단지발생한손

실을 메꾸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세금과똑같다. 

정부의 재정관리는공적자금 상환이외에도 여

러 가지가 있다. 공적자금 상환은 GDP 대비 비

율이장기적으로늘어나지않으면안정된 것이라

고 말할수 있다. 그외에기초생활제도나건강보

험 혹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공적연금 등은

G D P에 비해서더 빨리늘어나는요소들이다. 그

렇다면재정전체의건전성이어떻게되느냐에는

다른요소들이더 크게작용한다고봐야한다. 그

러므로공적자금상환뿐만아니라재정전반에걸

쳐서문제를파악하는관점이필요하다. 

정부의입장을대변하는경우오늘과같은공청

회에서토론된내용이 상당부분반영되도록노력

해야 하는데, 거의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느낌

이 들어서아쉽다. 

유재훈 / 공적자금관리위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이 큰 기대를 가

지고있지만, 그만큼철저하게 관리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관리 소홀 때문에 회수가

늦었고, 상환액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관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은 위원

회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법제도가 충분히 위원

회가활동할 수 있는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지못

했기때문이다. 

공적자금 6 9조원이라는 손실 규모가 적정하냐

에 대한여러가지이견이있지만, 정부에서발표

한 것 이외에도시민단체나정당등 여러단체에

서 규모를 추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만 투명성도높이고다른기관에서도방법과원칙

이 맞는지평가할수있다.

정책토론리포트



정책흐름
1. 2002년상반기 통합재정수지(잠정)

2. 장래가구추계( 2 0 0 0 ~ 2 0 2 0 )

3. 납세관련서류제출방법의전자송신화



Ⅰ. 주요내용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한통주식

매각수입( 6 . 7조원), 한은잉여금 전입 증가( 1 . 0→3 . 8 ,

+ 2 . 8조원), 국민연금기금흑자 증가( 6 . 3→7.5, +1.2

조원) 등약1 0조원내외의흑자증가요인이있었으나

○재정 조기집행에 의한 지출 증가로 전년 동기( 1 3조원

흑자) 대비 3 . 1조원 증가에 그친 1 6 . 1조원흑자( G D P

대비2 . 7 % )를나타냄.

※사회보장성기금( 9 . 4조원 흑자) 제외시는 6 . 7조원 흑

자(전년동기대비+ 1 . 7 )임.

◇세입세출(일반·특별회계)부문은,

○주식매각수입, 한은잉여금 전입 등 흑자 증가 요인이

있었으나

○재정 조기집행으로지출이6 . 8조원증가하여재정수지

는 전년 동기대비 1 . 8조원 증가에 그친 7 . 2조원 흑자

를보였으며,

◇기금부문은, 적립단계에있는 국민연금기금의흑자증

가( + 1 . 2조원) 등으로전년 동기대비1 . 3조원증가한

8 . 9조원흑자를나타냄.

Ⅱ. 통합재정수지관련참고자료

1. 통합재정수지의개념및 내용

□통합재정수지산출기준

○I M F의「재정통계편람(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따라산출

○공공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조세등을통해재원을조

달하여공공재등을생산하는비금융재정활동을포괄

1 5 2 2 0 0 2년8월호

정 책 흐 름

통합재정수지 1 3 . 0 1 6 . 1 3 . 1 5 . 0 6 . 7 1 . 7

( G D P대비, %) ( 2 . 4 ) ( 2 . 7 ) ( 0 . 9 ) ( 1 . 1 )

- 세입세출 5 . 4 7 . 2 1 . 8 5 . 4 7 . 2 1 . 8

- 기 금 7 . 6 8 . 9 1 . 3 △0 . 4 △0 . 5 △0 . 1

사회보장성기금포함시 사회보장성기금제외시
2 0 0 1 .상반기 2 0 0 2 .상반기 증감 2 0 0 1 .상반기 2 0 0 2 .상반기 증감

(단위: 조원)

주: 사회보장성기금( 5개)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

재해보상보험기금, 보훈기금

2 0 0 2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잠정)
※이자료는재정경제부국고국재정정보과에서2 0 0 2년8월5일에발표한

「2 0 0 2년상반기통합재정수지(잠정)」의전문입니다.



□현행통합재정수지포괄범위(총6 7개의회계·기금)

○세입세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 2개)

○기 금: 44개( 5 5개기금중 1 1개금융성기금은제외)

□통합재정수지의내용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차감한수치

2. 통합재정수지의이해

□통합재정수지는6 7개의독립적인회계·기금의수지차

를 각각 집계하여 합한 것이며, 모든 회계·기금이통

합재정수지를공유하는것은아님.

○각 회계·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입·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특정회계·기금의 흑자를 타회

계·기금이사용할수없음.

▶따라서 통합재정수지 흑자 전부를 재정집행재원으로

활용할수는없음.

□통합재정수지 흑자재원은 그 일부만이 국고에 시재하

며, 기금의 흑자대부분은 은행, 투신, 보험등 금융기

관이나 증권·리스 등 기타기관에서 운용되어 민간자

금으로활용되고있음.

▶따라서 통합재정수지 흑자 전부를 국고에 쌓아두고

있는것은아님.

재정포럼 1 5 3

총 수 입

○경상수입

(조세,세외수입등)

○자본수입

(토지매각대등)

○융자및출자금회수

순수한수입

○국채원금상환

○차입금·차관상환

○내부거래지출

(회계·기금간)

총 지 출

○경상지출

(공사비, 용역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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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및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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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수입

○차입금·차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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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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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재정융자> <철도사업> <국민연금기금>

세입세출의흑자

통합재정수지흑자 흑자재원의상태및운용

기금의흑자

국고시재(지출관잔고등)

내부거래지출(기금으로의전출)

차관·차입금원금등상환

금융기관등에서운용

순수한수입 순수한지출



3.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사회보장성기금의범위(IMF 『재정통계편람』)

○사회보장성기금: 사회보장급여지급을목적으로정부가

통제하며기금의명의로자산과부채를보유하는기금

- 정부가고용주인연금(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제외

○우리나라의사회보장성기금( 5개)

-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보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 고용보험,

□사회보장성기금포함시및제외시의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은 수급구조(보험료수입, 급여체계등)

나 성숙단계에따라대규모의 적자나 흑자가 발생하여

전체재정수지에크게영향

※적립단계에 있는국민연금기금의2 0 0 1년 수지: 13.4

조원흑자

○이에 따라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등)에

서는 사회보장성기금 포함시와 제외시로 구분하여 통

합재정수지를공표

- 우리나라는2 0 0 1년 9월부터사회보장성기금제외시 수

지도공표

1 5 4 2 0 0 2년8월호

정 책 흐 름

사회보장성 포함시 △1 . 6 △4 . 0 △1 . 7 0 . 8 1 . 4 1 . 2 1 . 1 △7 . 0 △1 8 . 8 △1 3 . 1 6 . 5 7 . 3

기금 제외시 △2 . 5 △5 . 0 △2 . 9 △1 . 9 △1 . 4 △2 . 2 △4 . 2 △1 2 . 7 △2 4 . 8 △2 0 . 4 △6 . 0 △8 . 2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추이

연도



Ⅰ. 장래가구추계개요

1. 장래가구추계의의의 및 배경

가. 가구정보의중요성

○가구의 양적 및 질적 변화에 대한 정보는 각종 경제·

사회개발계획을효과적으로수립하는데매우유용

–가구는 사회적으로 최소 공동 생활집단으로서 인구재

생산의기능을수행

–자녀의양육, 교육과공적부조는물론정서적역할도수행

–경제적으로는 소비의 기본단위이기때문에 주택 수급,

내구재시장의기본단위

나. 장래가구추계의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족 형성과 해체 양상이 많이 변

하고있어, 장래에가구가양적으로는물론구성면에서

어떻게변화할지를추정할필요

–소가족화, 1인가구및노인가구의증가등

○노인, 여성, 아동등정부의가족복지 정책수립을위한

기초자료로활용

○주택, 주거용품등 가구내구 소비재에대한기업의 수

요예측자료

○장래가구추계는통계적으로는각종가구단위표본조사

의모수로활용이가능

○이러한이유로 장래가구추계자료에대한정부, 연구기

관, 기업체, 통계작성기관등 이용자들의요구가 크게

증가하고있음

다. 전국수준의가구통계자료현황

○현재전국을포괄하는가구자료는5년마다실시되는인

구주택총조사자료가유일

○가구추계에 대해서는1 9 9 9년 4월 통계청에서시험 작

성한바있으나내부자료로만활용

재정포럼 1 5 5

장래 가구 추계( 2 0 0 0 ~ 2 0 2 0 )1 ) , 2 )

※이자료는통계청인구조사과에서2 0 0 2년7월 2 6일에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 0 0 0 ~ 2 0 2 0 )」의전문입니다.

1) 이자료는2 0 0 0년부터2 0 2 0년까지매년1 1월1일기준으로우리나
라가구를추계한자료로다음과같은내용이수록되어있음.
•가구주의성·연령·혼인상태별가구 •가구주의연령및가구
구성별가구 •가구원수별가구

2) 추계방법은‘가구주율법’을사용하였음.



○연간 가구자료의 미비로 자료 이용기관에서 가구단위

연간지표를작성할때가구수를자체추정하여사용

2. 장래가구추계의대상및 기초자료

가. 가구및가구주에대한정의

(1) 가구

○가구는“1인또는2인이상이모여취사, 취침등 생계

를같이하는생활단위”를말함.

–실질적으로 함께살고 있는 사람만이 포함된다는점에

서 주민등록상의‘세대’와 다름 : 예를 들어 군입대자

는‘가구’에는미포함되나‘세대’에는포함.

–동거인 등 혈연관계가없는 사람이 포함된다는점에서

혈연관계만포함하는‘가족’과구분

○인구주택총조사에서가구는다음과같이구분

①일반가구: 혈연가구, 비혈연5인이하의가구, 1인가구

②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기숙사, 고아원, 양노원, 모자원, 특수병

원등의사회시설내에서생활하는가구

•비혈연6인이상가구

③외국인가구

⇒가구추계는「일반가구」만을대상으로함.

(2) 가구주

○가구주는다음과같이정의(2000 인구주택총조사의정

의와동일)

“가구주는호주또는세대주와는관계없이가구를실질적

으로 대표하는사람을말하며, 혈연관계가없는사람끼리

모여사는경우에는그중한사람(대표자)이가구주가됨”

나. 추계대상기간

○2000 ~2020년( 2 0년간: 매년1 1월1일기준)

다. 추계대상

①가구주의성별·연령별( 5세간격) 및혼인상태별가구

○연령별은 1 5세 미만, 15~19, 20~24, ……, 85세이

상으로분류

○혼인상태는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으로구분

②가구주의연령별( 5세간격) 및가구구성별가구

○연령별은 1 5세 미만, 15~19, 20~24, ……, 85세이

상으로분류

○가구구성은「부부가구」, 「부부+자녀가구」, 「편부+자

녀 가구」, 「편모+자녀가구」, 「3세대이상가구」, 「1인

가구」, 「비혈연가구」, 「기타가구」로구분

③가구원수별가구

○1인, 2인, ……, 7인이상으로구분

라. 기초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자료( 1 9 8 5 ~ 2 0 0 0년) 및 장래인

구추계자료( 2 0 0 0 ~ 2 0 2 0년)를사용

3. 장래가구추계방법

가. 기본개념

○특정집단의 가구수는 특정집단의 인구에 특정집단 가

구주율을곱하여작성

1 5 6 2 0 0 2년8월호

정 책 흐 름



※가구주율은 인구에 대한 가구주의 비율로 가구주를 인

구로나누어계산

【공식】

( 1 )

여기서,

는 가구주의 성 , 연령 , 연도 의 가구수

는 성 , 혼인상태 , 연령 , 연도 의 인구

는성 , 혼인상태 , 연령 , 연도 의가구주율

나. 추계틀

다. 장래가구주율의추정방법

○3 5세 미만은 선형로그식으로 추정하고, 35세 이상은

순천이율(純遷移率)로추정

①선형로그식(Log-linear formula)

(2) 

여기서, 

는성 ,혼인상태 , 연령 , 연도 의가구주율

은추계기간 에대한자연로그, 는기울기, 는상수

②순천이율(純遷移率, Net transition rate) 

–특정 연령집단과 5년후에 상위 연령 집단(동일한출

생 c o h o r t )과의 가구주 변동 비율과 인구 변동 비율의

차이

( 3 )

여기서

는가구형태 , 성 , 연령 , 연도 에서의순천이율

는가구형태 , 성 , 연령 , 연도 에서의가구수

는가구형태 , 성 , 연령 , 연도 에서의인구

라. 장래가구구성별가구및가구원수별가구의구성비추정

○장래 가구구성별가구는 성 및 연령별 추정 결과를 기

초로선형로그식을이용하여추정

○장래 가구원수별가구는 가구 구성별 추정결과를기초

로선형로그식을이용하여추정

Ⅱ. 과거가구추이및 패턴( 1 9 8 5 ~ 2 0 0 0 )

1. 총가구수추이

○우리나라의가구수는지난1 5년간매년 2 ~ 3 %대의높

은증가율을보여왔음. 

txsip s ( x , t )

txsiH i
s ( x , t )

txsic i
s( x , t )

c i
s( x , t )=

Hi
s ( x+ 5, t+ 5)

H i
s ( x , t )

−
ps ( x+ 5, t+ 5)

p s ( x , t )

ba
b

( n )
a

Ln(n)

txmsh s ( m , x , t )
Ln(n)

h s ( m , x , t )= a × Ln(n)+ b
Ln(n)

txmsh s ( m , x , t )

txmsP s ( m , x , t )

txsH s ( x , t )

H s ( x , t )= P s

m
∑ ( m , x , t )× h s ( m , x , t )

재정포럼 1 5 7

1 . 1
가구주의성, 연령,
혼인상태별가구주
율추이

<1. 가구주의성, 연령, 혼인상태별가구수> ⇩

1.2 
가구주의성, 연령,
혼인상태별장래가
구주율추계

1.3 
가구주의성, 연령,
혼인상태별장래가
구수추계

( 5년간격)

추계인구

1.4 
가구주의성, 연령,
혼인상태별 장래
가구수추계

(매년)

2 . 4
가구구성별장래
가구수추계

(매년)

<2. 가구구성별가구수> ⇩

2.3 
가구구성별장래가
구수추계
( 5년간격)

2 . 2
가구구성별 장래
가구구성비

추계

2 . 1
가구구성별 가구
구성비추이

3.1 
가구원수별가구
구성비추이

<3. 가구규모별가구수> ⇩

3.2 
가구원수별장래
가구구성비추계

3.3 
가구원수별 장래
가구수추계

( 5년간격)

3.4 
가구원수별 장래
가구수추계

(매년)

[그림 1] 장래가구추계의 작업틀

⇨ ⇨ ⇨

⇦ ⇦ ⇦

⇨ ⇨ ⇨



–가구추이와 비교하기 위해 인구를 인구주택총조사 조

사기준(외국인 제외)으로 대비해 보면, 전반적으로가

구증가가인구증가보다높게나타났음.

○총가구수(일반가구)는1 9 8 5년에9 , 5 7 1천 가구였던것

이 지속적으로 늘어 1 9 9 0년에는 1 1 , 3 5 5천 가구로

1 . 1 9배가늘었고, 1995년에는1 2 , 9 5 8천 가구로 1 . 1 4

배가 늘었으며, 2000년에는 1 4 , 3 1 2천 가구로 다시

1 . 1 0배가늘어났음. 

–가구수대비인구비는 1 9 8 5년 4 . 2 2에서1 9 9 0년 3 . 8 2

로줄었다가2 0 0 0년에는3 . 2 1로감소

2. 가구구성및 가구원수별 가구추이

○가구 구성비를보면2세대가구가가장주된유형을유

지하고있는가운데2세대이상은감소하고1세대가구

및1인가구는크게증가하는패턴을보임( <표2> 참조) .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가구유형인 2세대 가구는

1 9 8 5년에는 전체 가구의 6 7 . 0 % ( 6 , 4 1 2천 가구)를 차

지하였으나2 0 0 0년에는6 0 . 8 % ( 8 , 6 9 6천가구)로가구

수는늘었으나비중은감소

–3세대 이상 가구는 1 9 8 5년에 1 , 4 2 3천 가구(전체의

1 4 . 9 % )였으나2 0 0 0년에는1 , 1 9 8천가구( 8 . 4 % )로양

과비중이모두줄었음. 

–반면 1세대 가구는 양적으로나 비중으로나 모두 크게

증가하여 1 9 8 5년 총 9 1 6천 가구(전체의 9 . 6 % )에서

2 0 0 0년에는2 , 0 3 4천가구( 1 4 . 2 % )로크게증가

–1인 가구는 1 9 8 5년에는 6 6 1천 가구(전체의6 . 9 % )였

으나, 매년 그 수가급격히 증가하여1 9 9 5년( 1 , 6 4 2천

가구, 전체의 12.7%) 이후로는2세대 가구에 이어두

번째의주된유형으로부각하였으며, 2000년에는더욱

늘어2 , 2 2 4천가구로전체가구의 1 5 . 5 %를차지

1 5 8 2 0 0 2년8월호

정 책 흐 름

1 9 8 5 4 0 , 4 1 9 , 6 5 2 9 , 5 7 1 , 3 6 1 1.56 3.73 4.22 

1 9 9 0 4 3 , 3 9 0 , 3 7 4 1 1 , 3 5 4 , 5 4 0 1.43 3.48 3.82 

1 9 9 5 4 4 , 5 5 3 , 7 1 0 1 2 , 9 5 8 , 1 8 1 0.53 2.68 3.44 

2 0 0 0 4 5 , 9 8 5 , 2 8 9 1 4 , 3 1 1 , 8 0 7 0.63 2 . 0 1 3 . 2 1

인구( a ) 가구( b )
연평균증가율( % )

( a ) / ( b )
인구 가구

<표1> 인구및 일반가구 추이: 1985~2000
(단위: 명, 가구, %)

주: 외국인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년도)』자료에서계산

1 9 8 5 9 , 5 7 1 , 3 6 1 9 1 5 , 5 2 9 6 , 4 1 2 , 1 9 6 1 , 4 2 2 , 8 3 0 1 5 9 , 8 6 5 6 6 0 , 9 4 1 6 , 5 8 6 , 2 2 7
( 1 0 0 . 0 ) ( 9 . 6 ) ( 6 7 . 0 ) ( 1 4 . 9 ) ( 1 . 7 ) ( 6 . 9 ) ( 6 8 . 8 )

1 9 9 0 1 1 , 3 5 4 , 5 4 0 1 , 2 1 9 , 6 6 7 7 , 5 2 9 , 0 7 7 1 , 4 1 8 , 0 9 1 1 6 6 , 2 2 4 1 , 0 2 1 , 4 8 1 7 , 7 2 6 , 3 2 7
( 1 0 0 . 0 ) ( 1 0 . 7 ) ( 6 6 . 3 ) ( 1 2 . 5 ) ( 1 . 5 ) ( 9 . 0 ) ( 6 8 . 0 )

1 9 9 5 1 2 , 9 5 8 , 1 8 1 1 , 6 4 0 4 3 4 8 , 2 0 0 , 4 8 7 1 , 2 9 1 , 8 6 4 1 8 2 , 9 9 0 1 , 6 4 2 , 4 0 6 8 , 8 8 6 , 4 8 8
( 1 0 0 . 0 ) ( 1 2 . 7 ) ( 6 3 . 3 ) ( 1 0 . 0 ) ( 1 . 4 ) ( 1 2 . 7 ) ( 6 8 . 6 )

2 0 0 0 1 4 , 3 1 1 , 8 0 7 2 , 0 3 3 , 7 6 3 8 , 6 9 6 , 0 8 2 1 , 1 9 8 , 2 9 8 1 5 9 , 2 3 1 2 , 2 2 4 , 4 3 3 9 , 7 8 0 , 7 7 7
( 1 0 0 . 0 ) ( 1 4 . 2 ) ( 6 0 . 8 ) ( 8 . 4 ) ( 1 . 1 ) ( 1 5 . 5 ) ( 6 8 . 3 )

계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비혈연가구 1인가구 핵가족

<표2> 가구구성추이 : 1985~2000
(단위: 가구,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연도)』자료에서계산



○「부부」, 「부부+미혼자녀」, 「편부모+미혼자녀」로 이루

어진핵가족 가구의비율은 1 9 8 5년 6 , 5 8 6천 가구에서

2 0 0 0년에는9 , 7 8 1천가구로늘어났으나, 전체가구에

서차지하는비중은68% 수준에서유지( <표2> 참조)

○가구규모에서는 지난 1 5년간 소가족화가 급속히 진행

되어왔음. 

–가구원수가3인이하의가구는전체가구에서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 5년간(1985-2000) 지속적으로증가( 1

인: 6.9%→15.5%, 2인: 12.3%→19.1%, 3인:

1 6 . 5 %→2 0 . 9 % )한 반면, 5인 이상 가구는 감소( 5인:

1 9 . 5 %→10.1%, 6인: 12.4%→2.4%, 7인 이상:

7 . 2 %→0.9%) 

–4인 가구의경우는1 9 9 5년( 3 1 . 7 % )까지는증가하였으

나, 2000년( 3 1 . 1 % )에는감소

재정포럼 1 5 9

1인 6 . 9 9 . 0 1 2 . 7 1 5 . 5

2인 1 2 . 3 1 3 . 8 1 6 . 9 1 9 . 1

3인 1 6 . 5 1 9 . 1 2 0 . 3 2 0 . 9

4인 2 5 . 2 2 9 . 5 3 1 . 7 3 1 . 1

5인 1 9 . 5 1 8 . 9 1 2 . 9 1 0 . 1

6인 1 2 . 4 5 . 9 3 . 8 2 . 4

7인이상 7 . 2 3 . 8 1 . 6 0 . 9

계 1 0 0 . 0 1 0 0 . 0 1 0 0 . 0 1 0 0 . 0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표3> 가구원수별일반가구 구성비추이: 1985~2000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연도)』자료에서계산

0 ~ 1 4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1 5 ~ 1 9 0 . 6 0 . 5 0 . 4 0 . 4 0 . 3 0 . 3 0 . 3 0 . 3
2 0 ~ 2 4 2 . 3 1 . 7 1 . 7 1 . 5 1 . 6 1 . 4 1 . 2 1 . 3
2 5 ~ 2 9 1 0 . 5 1 . 1 9 . 2 1 . 1 7 . 2 1 . 1 5 . 6 1 . 4
3 0 ~ 3 4 1 3 . 8 1 . 0 1 5 . 2 1 . 0 1 3 . 3 1 . 0 1 0 . 9 1 . 1
3 5 ~ 3 9 1 2 . 6 1 . 1 1 3 . 1 1 . 2 1 4 . 6 1 . 4 1 3 . 1 1 . 4
4 0 ~ 4 4 1 1 . 0 1 . 4 1 0 . 8 1 . 3 1 1 . 4 1 . 4 1 3 . 1 1 . 9
4 5 ~ 4 9 1 0 . 5 1 . 7 9 . 2 1 . 5 9 . 3 1 . 5 9 . 9 1 . 7
5 0 ~ 5 4 8 . 2 1 . 8 8 . 4 1 . 7 7 . 7 1 . 6 7 . 9 1 . 6
5 5 ~ 5 9 5 . 6 1 . 7 6 . 4 1 . 8 6 . 9 1 . 7 6 . 4 1 . 6
6 0 ~ 6 4 4 . 2 1 . 4 4 . 1 1 . 6 4 . 9 1 . 7 5 . 5 1 . 7
6 5 ~ 6 9 2 . 7 1 . 0 2 . 9 1 . 3 2 . 9 1 . 5 3 . 8 1 . 7
7 0 ~ 7 4 1 . 4 0 . 6 1 . 7 0 . 8 1 . 9 1 . 1 2 . 1 1 . 4
7 5 ~ 7 9 0 . 6 0 . 3 0 . 8 0 . 4 0 . 9 0 . 6 1 . 1 0 . 9
8 0 ~ 8 4 0 . 2 0 . 1 0 . 3 0 . 2 0 . 3 0 . 3 0 . 4 0 . 4
8 5 + 0 . 1 0 . 0 0 . 1 0 . 1 0 . 1 0 . 1 0 . 1 0 . 1
계 8 4 . 3 1 5 . 7 8 4 . 3 1 5 . 7 8 3 . 4 1 6 . 6 8 1 . 5 1 8 . 5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표4> 가구주의연령별분포: 1985~2000
(단위: 가구,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연도)』자료에서계산



3. 가구주추이

○전체적으로 5가구중 4가구는남자가가구주로나타난

가운데점점여자가구주가증가하는패턴을보임.

–전체가구중에서남자가구주는 1 9 8 5년8 4 . 3 %에서지

난 2 0 0 0년에는 8 1 . 5 %로 줄어든 반면 여자 가구주는

같은기간중에전체가구중 1 5 . 7 %에서1 8 . 5 %로증가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지난 1 5년간

(1985~2000) 고연령가구주가많이증가( <표4> 참조)

○1 9 8 5 ~ 2 0 0 0기간중 남자는 가구주율이 4 1 . 9 %에서

5 3 . 2 %로 11.3%p 증가하였고, 여자는 7 . 6 %에서

1 1 . 7 %로 4.1%p 증가하여 남녀 모두 가구주가 되는

성향이증가( <표5> 참조) 

–연령별로는 남자는 일봉(一峰) 형태를보이는 반면여

자는쌍봉(雙峰) 형태를보임.

○남자는 2 0대 후반부터가구주가되는비율이 급증하여

5 0대 초반에 97% 전후로 절정에 달하며 이후에는 서

서히감소하는반면

○여자는 2 0대 초반에 일단 가구주가 되었다가 3 0대 초

반( 1 9 9 0년이전에는2 0대후반)이되면 감소세를보인

후 3 0대 후반( 1 9 9 0년 이전에는 3 0대 초반)부터는 다

시증가하여6 0 ~ 7 0대에피크를보이는패턴

○가구주의 혼인상태에서 남자 가구주는 유배우가 가장

많은반면, 여자가구주는사별이가장많았음.

1 6 0 2 0 0 2년8월호

정 책 흐 름

계 4 1 . 9 4 6 . 1 5 0 . 8 5 3 . 2 7 . 6 8 . 4 9 . 8 1 1 . 7
1 5세미만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1 5 ~ 1 9 2 . 8 2 . 0 2 . 2 2 . 2 2 . 7 2 . 2 2 . 3 2 . 3
2 0 ~ 2 4 1 4 . 1 1 1 . 9 1 3 . 5 1 2 . 3 8 . 5 8 . 2 9 . 0 1 0 . 6
2 5 ~ 2 9 5 2 . 2 5 0 . 5 4 7 . 2 4 1 . 1 5 . 2 5 . 7 7 . 1 9 . 8
3 0 ~ 3 4 8 4 . 6 8 1 . 8 8 1 . 7 7 6 . 7 6 . 0 5 . 8 6 . 1 8 . 0
3 5 ~ 3 9 9 2 . 3 9 0 . 9 9 1 . 1 8 9 . 7 8 . 8 8 . 5 8 . 7 1 0 . 0
4 0 ~ 4 4 9 5 . 7 9 4 . 3 9 4 . 8 9 4 . 0 1 2 . 5 1 2 . 1 1 2 . 3 1 3 . 8
4 5 ~ 4 9 9 7 . 1 9 6 . 2 9 6 . 5 9 6 . 2 1 5 . 7 1 5 . 8 1 5 . 9 1 6 . 8
5 0 ~ 5 4 9 7 . 4 9 7 . 0 9 7 . 4 9 7 . 1 1 9 . 8 1 9 . 1 1 9 . 7 1 9 . 7
5 5 ~ 5 9 9 6 . 1 9 6 . 6 9 7 . 2 9 7 . 0 2 3 . 5 2 3 . 2 2 2 . 8 2 2 . 7
6 0 ~ 6 4 9 2 . 0 9 4 . 0 9 5 . 1 9 5 . 3 2 4 . 4 2 7 . 4 2 7 . 1 2 6 . 0
6 5 ~ 6 9 8 4 . 4 8 9 . 0 9 0 . 7 9 1 . 9 2 2 . 5 2 7 . 7 3 1 . 2 3 1 . 5
7 0 ~ 7 4 7 2 . 1 8 0 . 8 8 3 . 5 8 6 . 3 1 9 . 1 2 4 . 5 3 0 . 5 3 5 . 7
7 5 ~ 7 9 5 9 . 9 7 0 . 1 7 3 . 3 7 8 . 5 1 5 . 5 2 0 . 1 2 5 . 7 3 3 . 9
8 0 ~ 8 4 4 5 . 6 5 8 . 5 6 0 . 3 6 6 . 8 1 1 . 1 1 5 . 2 1 9 . 2 2 6 . 0

8 5세이상 3 5 . 7 4 6 . 4 4 6 . 7 5 1 . 0 7 . 8 1 0 . 8 1 2 . 5 1 6 . 5

남자 여자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표5> 성및 연령별가구주율: 1985~2000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연도)』자료에서계산



○연도별 가구주의혼인상태 구성비 변화를 보면 대체적

으로 유배우 가구주는 감소한 반면 미혼 및 이혼 가구

주의비중은늘어나는패턴( <표6> 참조) 

–1 9 8 5 ~ 2 0 0 0년 기간중전체가구주에서유배우는남자

의 경우1 9 8 5년 9 2 . 3 %에서2 0 0 0년에는 8 8 . 3 %로 감

소하였고, 여자는2 2 . 7 %에서1 6 . 6 %로감소

–반면 같은 기간중 남자 미혼 가구주는 전체 남자 가구

주중 비중이 5 . 6 %에서 7 . 6 %로, 여자는 2 0 . 7 %에서

2 1 . 4 %로 증가하였고, 이혼가구주의 경우에는 남자가

0 . 5 %에서 2 . 1 %로 여자가 4 . 3 %에서 1 1 . 6 %로 각각

증가

Ⅲ. 기초자료작성및 장래가구주율 추정결과

1. 장래가구추계대상인구의작성

가. 장래인구

○기본적으로 장래가구추계는장래인구추계를토대로 작

성되기때문에이 자료를가구추계 목적에맞추어 다음

과같이정리하였음. 

–연앙추계인구(7.1. 기준)를인구주택총조사 실시일 기

준( 1 1 . 1 . )으로이동

–장래추계인구에는 장래가구추계의 대상(즉, 일반가구)

이 되지 않는 외국인, 집단가구 및 시설가구의 인구와

특별조사구(군부대, 교도소, 재외공관등)의 인구가 포

함되어있어, 이를제외시켰음.

○이들 제외인구는 각 성 및 연령별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과거3개연도총조사의평균)이장래에도불변이

라는가정하에서성및연령별로각각추정

–외국인은 순국제이동률(Net international migration

r a t e )이 동일할것이라는가정에서외국인부분만추정

하여추계인구에서각각감하였음.

나. 과거총조사인구

○과거 총조사 인구는 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나 가구

주율을 추정하는기초자료로사용되기 때문에 보다 정

확한비율산정을위해사후조사결과를이용해보정

–일반가구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 외국인, 집단가구 및

시설가구의인구와특별조사구(군부대, 교도소, 재외공

관등) 인구는제외

2. 장래가구주율추정결과

○연령별 가구주율의 패턴은 남자는 일봉(一峰, one-

peak), 여자는쌍봉(雙峰, two-p e a k )의 형태를 나타

내연령별경제활동패턴과유사

재정포럼 1 6 1

○남자 1 0 0 . 0 1 0 0 . 0 1 0 0 . 0 1 0 0 . 0

- 유배우 9 2 . 3 9 1 . 2 8 9 . 9 8 8 . 3

- 사별 1 . 6 2 . 0 1 . 9 1 . 9

- 이혼 0 . 5 0 . 8 1 . 2 2 . 1

- 미혼 5 . 6 6 . 0 7 . 0 7 . 6

○여자 1 0 0 . 0 1 0 0 . 0 1 0 0 . 0 1 0 0 . 0

- 유배우 2 2 . 7 1 7 . 7 1 5 . 7 1 6 . 6

- 사별 5 2 . 3 5 6 . 3 5 6 . 1 5 0 . 5

- 이혼 4 . 3 5 . 6 7 . 1 1 1 . 6

- 미혼 2 0 . 7 2 0 . 4 2 1 . 1 2 1 . 4

가구주혼인상태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표6> 가구주의혼인상태별구성 : 1985~2000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연도)』자료에서계산



○남자는 일단어느 정도의 연령층에도달하면 대부분이

가구주가 되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가구주에서

이탈( w i t h d r a w )하는패턴을보임. 

–3 0대부터급격히상승한가구주율이5 0대에정점에이

르고이후는 상당기간고원(plateau) 형태를보이다가

서서히감소

○여자가구주율의경우에는일단1차적인정점이2 0 0 5년

까지는2 0대초반그이후에는2 0대후반에서나타남.

–이후 3 0 ~ 3 4세까지 감소를 보인후 다시 증가하기 시

작함.

–이는 우리나라의여자들이2 0대 초반에는사회진출로

1 0명중1명꼴로바로가구주가되나, 20대후반및 3 0

대초반이되면 혼인과함께일단 가구주에서이탈했다

가 출산시기를지나면서 상당수가 다시 가구주로 (재)

진입( r e - e n t r y )한다는것을의미

–여자가구주율이연령 상승과함께급격히 높아지는것

은,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평균수명이 낮은 데다가

( 1 9 9 9년 남자7 1 . 7세, 여자7 9 . 2세), 자녀와동거하지

않고홀로 사는 여자 노인들이 크게 늘기 때문으로풀

이됨.

Ⅳ. 장래가구추계주요결과

1. 총가구수

■우리나라의 총가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 0 1 0년

에는 1 6 , 8 6 4천 가구, 2020년에는1 8 , 1 5 8천 가구에

달할전망

○우리나라의장래가구는적어도인구가증가하는 2 0 2 3

년까지는계속증가할 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증가폭

은점점작아질것으로전망

–2 0 0 0년 1 4 , 6 0 9천 가구에서2 0 0 5년에는 1 5 , 7 8 9천 가

구, 2010년에는 1 6 , 8 6 4천 가구, 2015년에는1 7 , 5 7 1

천가구, 2020년에는1 8 , 1 5 8천가구로각각증가

○이러한가구증가세둔화로 2 0 1 0년이전에는연간평균

가구증가가 2 0 0 0 ~ 2 0 0 5년간은 매년 약 2 4만 가구,

2 0 0 5 ~ 2 0 1 0년간은 매년 약 2 2만 가구이지만,

2 0 1 0 ~ 2 0 1 5년간에는매년약1 4만가구, 2015~2020

년간에는매년약1 2만가구정도로증가폭이둔화

○가구 증가율을 인구 증가율과 비교하여 보면, 인구 증

가 율 이 추 계 기 간 (2000~2020년 )중 연 간

0.67~0.14% 수준을 보인 반면 가구 증가율은

1.57~0.66% 수준을보임으로써 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 <표7> 참조)

1 6 2 2 0 0 2년8월호

정 책 흐 름

○가구1 ) 1 4 , 6 0 9 1 5 , 7 8 9 1 6 , 8 6 4 1 7 , 5 7 1 1 8 , 1 5 8

(증가)2 ) 1 , 4 6 3 1 , 1 8 0 1 , 0 7 5 7 0 7 5 8 7

(연평균증가율)3 ) 2.13 1.57 1.33 0.83 0 . 6 6

o 일반가구인구4 ) 4 5 , 4 2 7 4 6 , 9 7 8 4 8 , 1 8 1 4 8 , 8 4 9 4 9 , 1 9 4

(증가)2 ) 1 , 5 6 1 1 , 5 5 0 1 , 2 0 4 6 6 7 3 4 5

(연평균증가율)3 ) 0.70 0.67 0.51 0.28 0.14 

2 0 0 0 2 0 0 5 2 0 1 0 2 0 1 5 2 0 2 0

<표7> 가구수추이
(단위: 천가구, 천명, %)

주: 1) 2 0 0 0년은인구주택총조사조사자료로서누락분이보정된자료이며, 2005~2020

년은추계자료임.

2) 직전기간에서부터의순증가

3) 직전기간에서부터의연평균증가율

4) 외국인, 특별조사구, 집단시설인구제외



2. 가구주의성별및 연령별 가구

■2 0 0 0 ~ 2 0 2 0년중 가구주의 평균 연령(남자: 45.8→

5 1 . 3세, 여자: 50.5→5 6 . 0세) 및 여자 가구주 비율

( 1 8 . 5 %→2 1 . 9 % )이증가

○2 0 0 0 ~ 2 0 2 0년 중에6 5세 이상노인 가구주는 전체의

1 2 . 1 %에서 2 1 . 0 %로, 여자 가구주는 1 8 . 5 %에서

2 1 . 9 %로증가( <표8> 참조) 

–특히퇴행성질환등건강관리및유지에초점이맞추어

지는7 5세이상의후기노령인구의가구주비중이2 0 0 0

년3 . 1 %에서2 0 2 0년에는7 . 9 %로높아질것으로추정

–반면에 생산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의 남자( 2 5 ~ 6 4세)

들은전체가구주에서차지하는비중이2 0 0 0년8 4 . 9 %

에서2 0 2 0년에는7 7 . 1 %로줄어들것으로추정

–이에 따라[그림 2] 및[그림3 ]을 보면가구주의연령

별 가구수분포그래프가시간이흐를수록우측으로이

동하고 있으며, [그림 4 ] ~ [그림 7 ]에서는 여성 및 노

인층의면적이넓어지는것을볼수있음.

○2 0 0 0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여자( 5 0 . 5세)가 남자

( 4 5 . 8세)보다 4 . 7세 높았는데, 2020년에는여자5 6 . 0

세, 남자5 1 . 3세로각각늘어남녀 가구주 모두고령화

되는 가운데 남녀간 연령 차이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추정( <표9> 참조)

재정포럼 1 6 3

o 계 1 0 0 . 0 1 0 0 . 0 1 0 0 . 0 1 0 0 . 0 1 0 0 . 0

- 25 미만 3 . 0 2 . 6 2 . 1 2 . 2 1 . 9

- 25~64 8 4 . 9 8 3 . 0 8 1 . 5 7 9 . 5 7 7 . 1

- 65 이상 1 2 . 1 1 4 . 4 1 6 . 4 1 8 . 3 2 1 . 0

( 7 5 + ) ( 3 . 1 ) ( 3 . 9 ) ( 5 . 3 ) ( 6 . 8 ) ( 7 . 9 )

o 남자 8 1 . 5 8 0 . 5 7 9 . 5 7 8 . 8 7 8 . 1

- 25 미만 1 . 4 1.2 0 . 9 0.9 0.8 

- 25~64 72.4 70.2 6 8 . 2 66.2 63.9 

- 65 이상 7 . 6 9 . 1 1 0 . 3 1 1 . 6 1 3 . 4

( 7 5 + ) ( 1 . 7 ) (2.1) ( 2 . 9 ) ( 3 . 8 ) ( 4 . 4 )

o 여자 1 8 . 5 1 9 . 5 2 0 . 5 2 1 . 2 2 1 . 9

- 25 미만 1 . 6 1.5 1 . 2 1 . 2 1 . 1

- 25~64 1 2 . 4 12.8 1 3 . 3 1 3 . 3 13.2 

- 65 이상 4 . 5 5 . 3 6 . 1 6 . 7 7 . 6

(75+) ( 1 . 4 ) ( 1 . 8 ) ( 2 . 4 ) ( 3 . 0 ) ( 3 . 5 )

가구주연령 2 0 0 0 2 0 0 5 2 0 1 0 2 0 1 5 2 0 2 0

<표8> 가구주의성 및주요 연령계층별구성비: 2000~2020
(단위: %)

[그림 2] 가구주연령별가구수(남자)

[그림 3] 가구주의연령별가구수(여자)



○이러한 가구주의노령화 및 여성화는 소가족화와더불

어 우리나라의 가족 구조나 가족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1 6 4 2 0 0 2년8월호

정 책 흐 름

남자 1 1 , 9 0 1 1 2 , 7 1 3 1 3 , 4 0 8 1 3 , 8 4 0 1 4 , 1 7 9

0 ~14 1 1 1 0 0

15 ~ 19 4 0 3 4 3 8 3 5 3 0

20 ~ 24 1 7 1 1 4 7 1 1 8 1 3 0 1 1 6

25 ~ 29 8 2 2 6 8 9 6 4 0 4 9 2 5 2 8

30 ~ 34 1 , 5 8 6 1 , 6 0 0 1 , 4 1 0 1 , 3 8 7 1 , 1 2 5

35 ~ 39 1 , 9 0 8 1 , 8 2 9 1 , 7 8 7 1 , 6 2 7 1 , 6 4 7

40 ~ 44 1 , 9 1 7 1 , 9 1 3 1 , 8 3 6 1 , 8 3 8 1 , 6 7 0

45 ~ 49 1 , 4 4 6 1 , 8 2 4 1 , 8 7 3 1 , 7 7 4 1 , 7 8 9

50 ~ 54 1 , 1 5 9 1 , 3 3 6 1 , 7 5 5 1 , 7 7 0 1 , 7 0 4

55 ~ 59 9 4 0 1 , 0 6 2 1 , 2 5 0 1 , 6 2 5 1 , 6 6 2

60 ~ 64 8 0 6 8 3 7 9 5 7 1 , 1 2 0 1 , 4 7 7

65 ~ 69 5 5 2 6 8 0 7 1 4 8 1 4 9 7 4

70 ~ 74 3 0 4 4 2 5 5 4 0 5 6 6 6 6 4

75 ~ 79 1 6 7 2 0 9 3 0 8 3 9 0 4 2 0

80 ~ 84 6 3 9 4 1 2 6 1 9 0 2 4 6

8 5 + 2 0 3 3 5 5 8 0 1 2 5

평균연령 45.8 47.1 48.5 49.9 5 1 . 3

여자 2 , 7 0 8 3 , 0 7 6 3 , 4 5 5 3 , 7 3 0 3 , 9 7 9

0 ~14 1 1 1 0 0

15 ~ 19 4 0 3 3 3 6 3 4 2 9

20 ~ 24 1 8 9 1 9 6 1 6 1 1 8 4 1 7 6

25 ~ 29 2 0 2 2 0 2 2 1 7 1 8 2 2 1 1

30 ~ 34 1 6 3 1 9 1 1 8 4 1 9 3 1 6 0

35 ~ 39 2 1 0 2 2 2 2 3 8 2 1 9 2 2 6

40 ~ 44 2 7 5 3 0 1 3 1 0 3 1 3 2 9 0

45 ~ 49 2 4 8 3 3 3 3 5 6 3 5 4 3 5 6

50 ~ 54 2 3 2 2 7 5 3 7 3 3 8 0 3 7 1

55 ~ 59 2 3 2 2 5 2 3 0 0 3 9 6 4 0 2

60 ~ 64 2 5 1 2 4 0 2 5 7 2 9 2 3 7 8

65 ~ 69 2 5 0 2 7 9 2 8 2 3 0 0 3 4 7

70 ~ 74 2 0 5 2 6 7 3 3 8 3 4 9 3 9 3

75 ~ 79 1 3 3 1 7 2 2 3 8 2 9 9 3 2 7

80 ~ 84 5 5 8 1 1 1 2 1 5 8 2 0 0

8 5 + 2 2 3 1 5 1 7 6 1 1 2

평균연령 50.5 51.5 53.2 54.6 56.0 

2 0 0 0 2 0 0 5 2 0 1 0 2 0 1 5 2 0 2 0

<표9> 가구주의성별 및연령별가구수 : 2000~2020
(단위: 천가구, 세)

[그림 4] 가구주의분포(2000)  

[그림 5] 가구주의분포( 2 0 0 5 )



3. 가구주의혼인상태별가구

■2 0 0 0 ~ 2 0 2 0년중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에서 유배

우는 감소(남자 8 8 . 3 %→85.5%, 여자: 16.6%→

1 5 . 0 % )하는 반면, 이혼은증가(남자2 . 1 %→4.0%, 여

자: 11.6%→1 6 . 9 % )

○2 0 0 0년부터 2 0 2 0년까지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비

변화를보면( <표10> 참조), 

–남자는유배우, 미혼, 이혼, 사별의순서가유지되는가

운데, 유배우( - 2 . 8 % p )는감소하고이혼(1.9%p), 사별

(0.6%p), 미혼( 0 . 4 % p )은증가

–여자는 2 0 0 0년에는사별, 미혼, 유배우, 이혼의순이었

으나, 2015년부터는사별, 미혼, 이혼, 유배우로순서

가바뀔것으로추정

재정포럼 1 6 5

[그림 6] 가구주의분포(2010) 

[그림 7] 가구주의분포( 2 0 2 0 )

[그림 8] 가구주혼인상태별구성(남자) 

[그림 9] 가구주혼인상태별구성(여자)



1 6 6 2 0 0 2년8월호

정 책 흐 름

계 1 4 , 6 0 9 100.0 1 5 , 7 8 9 100.0 1 6 , 8 6 4 100.0 1 7 , 5 7 1 100.0 1 8 , 1 5 8 1 0 0 . 0
유배우 1 0 , 9 6 3 75.0 1 1 , 5 5 6 73.2 1 2 , 1 1 9 71.9 1 2 , 4 5 8 70.9 1 2 , 7 1 8 70.0 
사별 1 , 5 9 4 10.9 1 , 7 3 0 11.0 1 , 9 6 4 11.6 2 , 1 5 2 12.2 2 , 3 5 2 13.0 
이혼 5 6 4 3.9 8 0 5 5.1 1 , 0 0 5 6.0 1 , 1 4 4 6.5 1 , 2 4 1 6.8 
미혼 1 , 4 8 7 10.2 1 , 6 9 7 10.8 1 , 7 7 5 10.5 1 , 8 1 7 10.3 1 , 8 4 7 10.2 
남자 1 1 , 9 0 1 100.0 1 2 , 7 1 3 100.0 1 3 , 4 0 8 100.0 1 3 , 8 4 0 100.0 1 4 , 1 7 9 1 0 0 . 0

유배우 1 0 , 5 1 4 88.3 1 1 , 0 5 8 87.0 1 1 , 5 6 6 86.3 1 1 , 8 7 8 85.8 1 2 , 1 2 0 85.5 
사별 2 2 8 1.9 2 5 5 2.0 2 9 2 2.2 3 2 3 2.3 3 5 9 2.5 
이혼 2 5 1 2.1 3 6 2 2.8 4 5 5 3.4 5 2 0 3.8 5 6 8 4.0 
미혼 9 0 8 7.6 1 , 0 3 8 8.2 1 , 0 9 5 8.2 1 , 1 1 9 8.1 1 , 1 3 3 8 . 0
여자 2 , 7 0 8 100.0 3 , 0 7 6 100.0 3 , 4 5 5 100.0 3 , 7 3 0 100.0 3 , 9 7 9 1 0 0 . 0

유배우 4 4 9 16.6 4 9 8 16.2 5 5 2 16.0 5 8 0 15.6 5 9 8 15.0 
사별 1 , 3 6 6 50.5 1 , 4 7 6 48.0 1 , 6 7 2 48.4 1 , 8 2 8 49.0 1 , 9 9 3 50.1 
이혼 3 1 3 11.6 4 4 3 14.4 5 5 0 15.9 6 2 4 16.7 6 7 4 16.9 
미혼 5 7 9 21.4 6 5 9 21.4 6 8 1 19.7 6 9 8 18.7 7 1 4 17.9 

가구구성
2 0 0 0 2 0 0 5 2 0 1 0 2 0 1 5 2 0 2 0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표10> 가구주의성및 혼인상태별가구추이: 2000~2020
(단위: 천가구, %,)

<사별(남자) > <사별(여자) >

[그림 10] 가구주의성, 혼인상태및 연령별 분포

<유배우(남자)> <유배우(여자) >



○미혼(-3.5%p), 유배우(-1.6%p), 사별( - 0 . 4 % p )은 감

소하고, 이혼(5.3%p) 가구주는증가할것으로예측

4. 가구구성별가구

■2 0 0 0 ~ 2 0 2 0년중우리나라에서가장주된가구유형인

「부부+자녀 가구」는 비중이 감소( 4 8 . 2→4 1 . 5 % )하는

반면「부부가구( 1 2 . 3→1 8 . 9 % )」와「1인가구( 1 5 . 5→

2 1 . 5 % )」는증가

○우리나라에서가장 주된가구형태인「부부+자녀가구」

가 2 0 0 0년에는 전체가구중 4 8 . 2 % ( 7 , 0 3 5천 가구)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4 1 . 5 % ( 7 , 5 3 7천 가구)로 비

중이점차줄어들전망( <표11> 참조) 

–「3세대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2 0 0 0년에 총 1 , 2 2 3천

가구( 8 . 4 % )에서2 0 2 0년에는8 5 2천 가구( 4 . 7 % )로 점

점 줄어들것으로 나타나소가족화내지는가족의분화

가앞으로도지속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임. 

–반면「부부 가구」는 2 0 0 0년 전체 가구 중 비중이

12.3% (1,802천 가 구 )에 서 2020년 에 는

1 8 . 9 % ( 3 , 4 2 9천 가구)로6 . 6 % p가 늘고, 같은기간중

「1인가구( 2 0 0 0년15.5%, 2020년2 1 . 5 % )」도6 . 0 % p

증가하여앞으로이들 두가구유형은 층이더욱 두터워

질것으로전망됨.

재정포럼 1 6 7

<이혼(남자) > <이혼(여자) >

<미혼(남자) > <미혼(여자) >



※외국의「1인 가구」비율 : 호주( 2 0 0 1년, 23%), 독일

( 2 0 0 0년, 36%), 미국( 2 0 0 0년, 26%), 일본( 2 0 0 0년

28%, 2020년(추정) 30%)

○2 0 0 0 ~ 2 0 2 0년중「편부+자녀 가구」, 「편모+자녀 가

구」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

으나, 가구수는각각5 9천 가구, 202천가구씩 늘어날

것으로전망

○마찬가지로 핵가족의 비율(prevalence of nuclear

f a m i l y )도 앞으로 2 0년간( 2 0 0 0년: 68.3%,  2020년:

68.2%) 거의변동이없을것으로보임.

가. 핵가족 가구(부부가구, 부부+자녀가구, 편부모+자

녀가구)

■2 0 0 0 ~ 2 0 2 0년중 가구주가 6 5세 이상인 노인「부부

가구」가급증( 5 8 6천가구→1 , 4 7 6천가구)

○「부부 가구」는 2 0 0 0년 1 , 8 0 2천 가구에서 2 0 2 0년에는

3 , 4 2 9천 가구로 9 0 . 3 % ( 1 , 6 2 7천 가구)가증가할것으

로 보이는데, 노인「부부가구」의 증가( 8 9 0천 가구)에

주로기인( <표12> 참조)

○연령별로 보면「부부 가구」는 3 0 ~ 3 4세에서 첫 번째

정점을 보인 후 감소하여 4 0 ~ 4 4세에서 가장 낮은 수

준을보이며, 이후다시증가하여 6 0대에두 번째정점

(최고봉)에이르게됨. 

1 6 8 2 0 0 2년8월호

정 책 흐 름

[그림 11] 가구구성별가구분포

계 1 4 , 6 0 9 100.0 1 5 , 7 8 9 100.0 1 6 , 8 6 4 100.0 1 7 , 5 7 1 100.0 1 8 , 1 5 8 100.0 
부부 1 , 8 0 2 12.3 2 , 1 8 5 13.8 2 , 5 9 7 15.4 2 , 9 8 7 17.0 3 , 4 2 9 18.9 

부부+자녀 7 , 0 3 5 48.2 7 , 4 3 5 47.1 7 , 6 6 6 45.5 7 , 6 8 8 43.8 7 , 5 3 7 41.5 
편부+자녀 2 2 5 1.5 2 4 2 1.5 2 6 6 1.6 2 7 9 1.6 2 8 4 1.6 
편모+자녀 9 2 3 6.3 1 , 0 0 5 6.4 1 , 0 8 0 6.4 1 , 1 1 2 6.3 1 , 1 2 5 6.2 
(핵가족) 1 ) 9 , 9 8 4 68.3 1 0 , 8 6 8 68.8 1 1 , 6 0 9 68.8 1 2 , 0 6 6 68.7 1 2 , 3 7 5 68.2 
3세대이상 1 , 2 2 3 8.4 1 , 1 5 2 7.3 1 , 0 7 3 6.4 9 6 4 5.5 8 5 2 4.7 
1인가구 2 , 2 7 0 15.5 2 , 6 7 7 17.0 3 , 1 0 9 18.4 3 , 4 9 3 19.9 3 , 8 9 7 21.5 
비혈연 1 6 3 1.1 1 6 0 1.0 1 5 0 0.9 1 4 3 0.8 1 3 6 0.7 
기타 9 6 9 6.6 9 3 3 5.9 9 2 2 5.5 9 0 5 5.2 8 9 8 4.9 

가구구성
2 0 0 0 2 0 0 5 2 0 1 0 2 0 1 5 2 0 2 0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표11> 가구구성별가구 : 2000~2020
(단위: 천가구, %,)

주: 1) 「부부가구」, 「부부+자녀(미혼) 가구」, 「편부+자녀(미혼) 가구」, 「편모+자녀(미혼) 가구」의합계



–1차적인 증가 시기는 가족생애 주기상 가족형성기(무

자녀기)에 해당되는데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3 0세 미

만의 가구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 2 0 1 5년 급감은

1 9 8 4 ~ 1 9 9 0년출생아수의급격한감소의영향) 

– 가구주가 3 0 ~ 3 4세인「부부 가구」는 2 0 0 5년까

지는 증가, 2010년까지는 감소, 2015년까지는

증가를 보인 후 2 0 2 0년에 크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출생 코호트( c o h o r t )의 영향에서

비롯( 1 9 7 9 ~ 1 9 8 2년생 급증, 1984~1990년생

급감)  

–가구주가 5 0 ~ 5 4세(또는 4 5 ~ 4 9세)부터의「부부 가

구」는 이른바‘빈둥지(empty nest)’의 가족축소기에

해당하는 가구로서 이들가구수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

율저하에따른자녀수감소에기인

–이후 노인층에서「부부가구」는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자녀 출가후 부

부만의‘빈둥지’기간이점점길어지기때문임. 

– 이에 따라「부부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2 0 0 0

년 5 4 . 8세에서 2 0 2 0년에는 6 1 . 0세로 6 . 2세가 늘어

나게 됨.

■「편부모+자녀 가구」는 2 0 0 0년 1 , 1 4 8천 가구에서

2 0 2 0년에는1 , 4 0 9천가구로증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전형적인 가족형태인 부모와

자녀가함께거주하는가구형태인「부모+자녀가구」는

가구주가혼인과함께자녀를 갖게되는3 0 ~ 3 4세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4 0 ~ 4 4세에 절정에 달

함. ( <표13> 참조) 

–앞으로는 만혼의 영향으로 점점부모와 자녀로 이루어

진 가구의 가구주 연령층이 3 0 ~ 4 0대에서 3 0대 후반

~ 5 0대초반으로옮겨갈것으로보임.

○「편부모+자녀 가구」는 ⅰ)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 쪽이 같이살고있지않거나, ⅱ) 사망이나이혼 등

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ⅲ) 미혼자녀가 가구주로

부모중한쪽과살고있는형태의가구인데, 

–2 0 0 0년에는 1 , 1 4 8천 가구였으나 2 0 2 0년에는 1 , 4 0 9

천가구로 2 6 1천가구정도가늘어날것으로전망

–이들가구주의연령은 3 0대후반부터많이발생하기시

작하여 4 0 ~ 5 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데다가 점점

고령화되는추세

○이들가구주의평균연령은 2 0 0 0년에「편부+자녀가

재정포럼 1 6 9

계 1 , 8 0 2 2 , 1 8 5 2 , 5 9 7 2 , 9 8 7 3 , 4 2 9
0 ~ 1 4 0 0 0 0 0
1 5 ~ 1 9 1 1 1 1 1
2 0 ~ 2 4 1 7 1 7 1 2 1 2 1 0
2 5 ~ 2 9 1 8 5 1 6 4 1 5 9 1 2 5 1 3 8
3 0 ~ 3 4 1 8 4 2 0 1 1 9 1 2 0 0 1 6 9
3 5 ~ 3 9 7 7 8 2 8 7 8 4 8 8
4 0 ~ 4 4 6 4 7 2 7 5 8 0 7 6
4 5 ~ 4 9 8 5 1 2 1 1 3 7 1 4 0 1 4 9
5 0 ~ 5 4 1 3 1 1 6 7 2 3 7 2 5 3 2 5 6
5 5 ~ 5 9 1 9 0 2 3 6 2 9 5 4 0 3 4 2 7
6 0 ~ 6 4 2 8 3 3 1 9 3 8 3 4 6 7 6 3 9
6 5 ~ 6 9 2 6 9 3 4 9 3 8 4 4 5 0 5 5 4
7 0 ~ 7 4 1 7 2 2 4 8 3 2 5 3 4 8 4 1 1
7 5 ~ 7 9 9 8 1 3 4 1 9 8 2 5 6 2 8 3
8 0 ~ 8 4 3 6 5 7 8 1 1 2 2 1 5 8
8 5 + 1 1 1 7 3 1 4 6 7 1

6 5세이상 5 8 6 8 0 5 1 , 0 2 0 1 , 2 2 2 1 , 4 7 6
( % ) 32.5 36.8 39.3 40.9 4 3 . 1

평균연령 54.8 56.6 58.3 59.8 61.0 

2 0 0 0 2 0 0 5 2 0 1 0 2 0 1 5 2 0 2 0

<표12> 부부가구 : 2000~2020
(단위: 천가구, %, 세)



구」가 4 9 . 1세, 「편모+자녀 가구」가 4 7 . 3세였는데,

2 0 2 0년에는「편부+자녀 가구( 5 1 . 9세)」, 「편모+자녀

가구( 5 0 . 1세)」의가구주 평균연령이모두5 0세를넘을

것으로전망

나. 3세대이상가구

■소가족화로「3세대 이상 가구」는 크게 감소( 2 0 0 0년

1 , 2 2 3천가구→2 0 2 0년8 5 2천가구)

○소가족 및 핵가족화로인해「3세대이상 가구」의 감소

가뚜렷할것으로보임( <표14> 참조)

–2 0 0 0년 1 , 2 2 3천 가구에서2 0 1 0년에는1 , 0 7 3천 가구,

2 0 2 0년에는8 5 2천가구로감소

1 7 0 2 0 0 2년8월호

정 책 흐 름

계 7 , 0 3 5 2 2 5 9 2 3 7 , 4 3 5 2 4 2 1 , 0 0 5 7 , 6 6 6 2 6 6 1 , 0 8 0 7 , 6 8 8 2 7 9 1 , 1 1 2 7 , 5 3 7 2 8 4 1 , 1 2 5
0 ~ 1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5 ~ 1 9 0 0 1 0 0 1 0 0 2 0 0 2 0 0 2
2 0 ~ 2 4 1 3 1 1 0 1 0 1 1 3 7 1 1 2 6 1 1 4 5 1 1 4
2 5 ~ 2 9 2 7 9 3 4 3 2 1 3 3 4 5 1 8 2 4 4 8 1 2 9 3 4 0 1 2 7 3 4 7
3 0 ~ 3 4 1 , 0 1 8 1 0 7 4 1 , 0 2 2 1 1 8 2 8 8 4 1 1 7 7 8 5 7 1 1 8 1 6 8 3 9 6 8
3 5 ~ 3 9 1 , 4 4 2 2 5 1 1 9 1 , 3 9 7 2 0 1 1 7 1 , 3 7 5 1 9 1 1 9 1 , 2 5 1 1 6 1 1 1 1 , 2 6 7 1 6 1 1 5
4 0 ~ 4 4 1 , 4 5 3 4 5 1 6 6 1 , 4 7 1 4 4 1 6 4 1 , 4 2 3 4 3 1 5 9 1 , 4 2 5 4 3 1 6 0 1 , 2 9 6 3 9 1 4 6
4 5 ~ 4 9 1 , 0 4 7 4 4 1 4 8 1 , 3 2 6 5 5 1 8 0 1 , 3 6 0 5 8 1 8 1 1 , 2 9 2 5 6 1 6 9 1 , 2 9 6 5 7 1 6 7
5 0 ~ 5 4 7 6 4 3 7 1 2 8 8 8 2 4 2 1 4 7 1 , 1 5 8 5 7 1 9 0 1 , 1 6 5 5 8 1 8 8 1 , 1 2 0 5 7 1 7 9
5 5 ~ 5 9 5 2 2 2 6 9 9 5 9 0 2 9 1 0 8 7 0 0 3 4 1 2 3 9 1 7 4 5 1 5 7 9 4 1 4 6 1 5 7
6 0 ~ 6 4 3 0 9 1 7 6 9 3 1 3 1 7 6 6 3 5 4 1 9 7 0 4 1 4 2 2 7 8 5 4 5 2 8 9 8
6 5 ~ 6 9 1 2 8 9 3 8 1 3 9 1 0 4 7 1 3 8 1 0 4 8 1 4 8 1 0 5 3 1 6 9 1 2 6 3
7 0 ~ 7 4 4 1 4 1 7 4 9 5 2 4 5 4 6 3 2 5 0 6 3 4 5 2 6 4 0
7 5 ~ 7 9 1 5 2 7 1 6 2 9 2 1 3 1 3 2 3 4 1 7 2 3 4 1 9
8 0 ~ 8 4 4 1 2 5 1 3 6 2 4 9 2 6 1 0 3 7
8 5 + 1 0 1 1 0 1 2 1 1 3 1 2 4 2 3

평균연령 43.9 49.1 47.3 44.6 49.6 47.7 45.6 50.4 48.5 46.4 51.1 49.3 47.1 51.9 5 0 . 1

2 0 0 0 2 0 0 5 2 0 1 0 2 0 1 5 2 0 2 0
1 ) 2 ) 3 ) 1 ) 2 ) 3 ) 1 ) 2 ) 3 ) 1 ) 2 ) 3 ) 1 ) 2 ) 3 )

<표13> 「부모+자녀가구」및「편부모+자녀가구」: 2000~2020
(단위: 천가구, 세)

주: 1) 부부+자녀, 2)편부+자녀, 3) 편모+자녀

계 1 , 2 2 3 1 , 1 5 2 1 , 0 7 3 9 6 4 8 5 2

0 ~ 1 4 0 0 0 0 0

1 5 ~ 1 9 0 0 0 0 0

2 0 ~ 2 4 2 2 1 1 0

2 5 ~ 2 9 2 5 1 7 1 4 9 8

3 0 ~ 3 4 9 2 7 8 5 9 5 0 3 5

3 5 ~ 3 9 1 6 8 1 4 6 1 2 8 1 0 5 9 6

4 0 ~ 4 4 2 1 0 1 9 3 1 7 0 1 5 6 1 3 1

4 5 ~ 4 9 1 6 7 2 0 2 1 9 4 1 7 4 1 6 6

5 0 ~ 5 4 1 4 0 1 4 3 1 6 9 1 5 5 1 3 7

5 5 ~ 5 9 1 2 1 1 1 3 1 1 2 1 2 3 1 0 6

6 0 ~ 6 4 1 1 9 9 6 8 9 8 4 8 9

6 5 ~ 6 9 8 8 7 5 5 7 4 5 3 4

7 0 ~ 7 4 5 1 5 1 5 0 3 9 3 4

7 5 ~ 7 9 2 7 2 3 2 2 1 7 9

8 0 ~ 8 4 1 0 9 7 4 5

8 5 + 4 3 2 2 2

평균연령 5 0 . 2 5 0 . 3 5 0 . 6 5 0 . 7 5 0 . 8

가구주연령 2 0 0 0 2 0 0 5 2 0 1 0 2 0 1 5 2 0 2 0

<표14> 3세대이상 가구: 2000~2020
(단위: 천가구, %, 세)



○「3세대이상가구」의 가구주평균연령은2 0 0 0년 5 0 . 2

세에서2 0 2 0년에는5 0 . 8세로0 . 6세늘어날것으로추정

다. 1인가구

■6 5세이상노인「1인가구」가2 0 0 0년5 5 4천가구에서

2 0 2 0년1 , 5 7 8천가구로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

○「1인 가구」는 2 0 0 0년 2 , 2 7 0천 가구였으나 2 0 1 0년에

는 3 , 1 0 9천가구, 2020년에는3 , 8 9 7천가구로크게늘

어날것으로전망( <표15> 참조)

○「1인가구」의 연령별분포를보면, 2000년에는2 5 ~ 2 9

세가1 4 . 3 %로가장높고, 이후는5 0 ~ 5 4세( 5 . 3 % )까지

감소하다가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65~69세( 8 . 4 % )

에두번째정점을보인후감소하는패턴을보임.

–하지만 2 0 1 0년에이르면인구노령화로「1인가구」중

가장주된연령층이 7 0 ~ 7 4세( 1 1 . 0 % )가되고 2 0 2 0년

에는이비율이더확대될것으로전망

–전체「1인 가구」중 6 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 0 0 0년 2 4 . 4 %에서 2 0 1 0년에는 33.6%, 2020년에는

4 0 . 5 %에달해이기간중전체「1인가구」증가( 1 , 6 2 7천

가구)의6 2 . 9 % ( 1 , 0 2 4천가구)를차지할것으로보임.

재정포럼 1 7 1

계 2 , 2 7 0 100.0 2 , 6 7 7 100.0 3 , 1 0 9 100.0 3 , 4 9 3 100.0 3 , 8 9 7 100.0 

0 ~ 1 4 1 0.0 1 0.0 0 0.0 0 0.0 0 0.0 

1 5 ~ 1 9 4 7 2.1 4 2 1.6 4 9 1.6 4 7 1.3 4 2 1.1 

2 0 ~ 2 4 2 0 1 8.8 2 0 4 7.6 1 7 4 5.6 2 0 4 5.8 1 9 5 5.0 

2 5 ~ 2 9 3 2 4 14.3 3 1 0 11.6 3 2 0 10.3 2 6 6 7.6 3 0 5 7.8 

3 0 ~ 3 4 2 3 9 10.5 2 7 1 10.1 2 6 6 8.5 2 8 4 8.1 2 4 4 6.3 

3 5 ~ 3 9 1 8 5 8.2 1 9 9 7.4 2 1 7 7.0 2 1 3 6.1 2 2 9 5.9 

4 0 ~ 4 4 1 6 9 7.5 1 8 9 7.1 2 0 2 6.5 2 1 8 6.3 2 1 1 5.4 

4 5 ~ 4 9 1 3 2 5.8 1 8 5 6.9 2 1 0 6.8 2 1 6 6.2 2 3 0 5.9 

5 0 ~ 5 4 1 1 9 5.3 1 5 2 5.7 2 1 8 7.0 2 3 4 6.7 2 3 7 6.1 

5 5 ~ 5 9 1 3 2 5.8 1 5 8 5.9 1 9 8 6.4 2 7 0 7.7 2 8 6 7.4 

6 0 ~ 6 4 1 6 7 7.4 1 8 1 6.7 2 1 1 6.8 2 5 2 7.2 3 3 8 8.7 

6 5 ~ 6 9 1 9 2 8.4 2 5 6 9.5 2 8 0 9.0 3 2 6 9.3 4 0 0 10.3 

7 0 ~ 7 4 1 7 2 7.6 2 5 4 9.5 3 4 2 11.0 3 7 2 10.7 4 4 6 11.4 

7 5 ~ 7 9 1 1 9 5.2 1 6 2 6.0 2 4 6 7.9 3 2 3 9.3 3 6 3 9.3 

8 0 ~ 8 4 5 1 2.3 8 2 3.1 1 1 8 3.8 1 8 0 5.1 2 3 5 6.0 

8 5 + 2 0 0.9 3 3 1.2 5 9 1.9 8 7 2.5 1 3 5 3.5 

25 미만 2 4 8 10.9 2 4 6 9.2 2 2 3 7.2 2 5 1 7.2 2 3 7 6.1 

2 5 ~ 6 4 1 , 4 6 8 64.7 1 , 6 4 4 61.4 1 , 8 4 2 59.2 1 , 9 5 3 55.9 2 , 0 8 2 53.4 

6 5세이상 5 5 4 24.4 7 8 7 29.4 1 , 0 4 4 33.6 1 , 2 8 9 36.9 1 , 5 7 8 40.5 

평균연령 47.3 49.7 52.2 54.2 56.0 

가구주연령
2 0 0 0 2 0 0 5 2 0 1 0 2 0 1 5 2 0 2 0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표15> 1인가구 : 2000~2020
(단위: 천가구, %, 세)



1 7 2 2 0 0 2년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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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가구주의연령및 가구구성별가구수분포

<부부가구> <부부+자녀가구>

<편부+자녀가구> <편모+자녀가구> 

< 3세대가구> < 1인 가구>



○「1인가구」의평균연령은 2 0 0 0년 4 7 . 3세에서2 0 1 0년

에는5 2 . 2세, 2020년에는5 6 . 0세로크게높아지게됨.

5. 가구원수별가구

■평균 가구원수는2 0 0 0년 3 . 1명에서2 0 2 0년에는2 . 7

명으로감소

재정포럼 1 7 3

계 1 4 , 6 0 9 100.0 1 5 , 7 8 9 100.0 1 6 , 8 6 4 100.0 1 7 , 5 7 1 100.0 1 8 , 1 5 8 1 0 0 . 0

1인 2 , 2 7 0 15.5 2 , 6 7 7 17.0 3 , 1 0 9 18.4 3 , 4 9 3 19.9 3 , 8 9 7 2 1 . 5

2인 2 , 7 8 7 19.1 3 , 2 8 0 20.8 3 , 7 8 1 22.4 4 , 2 2 0 24.0 4 , 6 9 2 25.8 

3인 3 , 0 4 9 20.9 3 , 3 1 4 21.0 3 , 4 9 1 20.7 3 , 5 5 7 20.2 3 , 5 4 6 1 9 . 5

4인 4 , 5 4 0 31.1 4 , 8 3 5 30.6 4 , 9 9 4 29.6 5 , 0 0 8 28.5 4 , 9 0 9 2 7 . 0

5인 1 , 4 7 3 10.1 1 , 3 3 2 8.4 1 , 2 0 9 7.2 1 , 0 7 8 6.1 9 4 9 5 . 2

6인 3 5 2 2.4 2 6 0 1.6 2 1 2 1.3 1 6 7 1.0 1 3 3 0 . 7

7인이상 1 3 7 0.9 9 2 0.6 6 6 0.4 4 8 0.3 3 2 0 . 2

평균 3.1 3.0 2 . 9 2.8 2 . 7

2 0 0 0 2 0 0 5 2 0 1 0 2 0 1 5 2 0 2 0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표16> 가구원수별가구 : 2000~2020
(단위: 천가구, %, 명)

[그림 13] 연도별가구원수별가구 [그림 14] 가구의가구원수별분포



○2 0 0 0 ~ 2 0 2 0년중가구원수별가구구성비추이를보면

2인 이하의 가구는 증가하는 반면 4인 이상의 가구는

감소할것으로보임( <표16> 참조) 

–3인 가구는 2 0 0 5년( 2 1 . 0 % )까지는 가구 구성비가 높

아지나, 평균가구원수가3명미만으로떨어지는2 0 1 0

년( 2 0 . 7 % )부터는낮아지기시작

○평균 가구원수를보면 2 0 0 0년 3 . 1명에서 2 0 1 0년에는

2 . 9명, 2020년에는2 . 7명으로소가족화가앞으로도더

욱진행될전망임.

※외국의 평균 가구원수 : 호주( 2 0 0 1년, 2.6명), 미국

( 2 0 0 0년, 2.6명), 일본( 2 0 0 0년 2 . 7명, 2020년(추정)

2 . 5명)

○가구원수별 가구분포를 보면4인 가구가 앞으로도 가

장주된 유형으로남는가운데, 2인가구와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많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2 0 0 0년에는 4인 가구(31.1%), 3인 가구(20.9%), 2

인가구(19.1%), 1인가구(15.5%) 순이었으나,  

–2 0 1 0년부터는 2인 가구( 2 2 . 4 % )가 3인 가구( 2 0 . 7 % )

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며, 2020년에는 1인 가구

(21.5%) 또한3인 가구(19.5%) 보다많아질 것으로

추정

1 7 4 2 0 0 2년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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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1 7 5

Ⅰ. 주요내용

□재정경제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납

세편의제고를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의 세금 신고시 첨부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

축물대장, 호적등본등을

○납세자가 소정의 실비수수료를지급하고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이들 서류의 발급기관에서관련서류를

직접세무관서에전자 송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내년

부터시행할계획임.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

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는 데 필요한 구비서류를 세무

관서에제출하기위해

○등기소나 시청·구청·군청 등 구비서류 발급기관을

직접방문하여서류를 발급받아 이를다시세무관서에

제출하는불편과번거로움이없어지게됨.

□정부는 전자정부구현의 일환으로「민원서비스혁신사

업」(G4C, Government for Citizen)을 시행

( 2 0 0 0 . 1 1 )하고있는바

○이 사업은 기존의「관청 중심의 민원서비스」를「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로 전환하여 민원처리 절차를 개

선·정보화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대폭 폐지하여

민원인의 관청방문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음. 

□이번 재정경제부의 조치는 이러한 국민지향적 민원서

비스혁신사업을국세분야에접목하려는것으로

○이를 위해연내 소득세법·상속증여세법·법인세법시

행령등을 개정하여구체적인근거규정을마련할 계획

임.

납세관련서류 제출방법의전자 송신화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재산세제과에서2 0 0 2년7월 2 2일에발표한

「납세관련서류제출방법의전자송신화」의전문입니다.



<참고> 등기소등에서세무관서에직접전자송신이가능한

구비서류(예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등기부등본 법원등기소

소득세법
(시행령제1 6 9조)

토지대장및 시·군·구청

건축물관리대장

납세지변경신고

법인세법
(시행령제9조)

법인등기부등본 법원등기소
법인설립신고

(시행령제1 5 2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시행령제6 4조) 호적등본
동사무소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주민등록등본

(시행령제6 5조)

상속세및 연부연납허가신청

증여세법 (시행령제6 7조)

물납허가(변경)신청
등기부등본 법원등기소

(시행령제7 0조)

영농상속신고

(시행령제1 6조)

증여농지등의

조세특례 세액면제신청 호적등본

제한법 영농자녀의농지등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보유명세서

근거법령 첨부서류 발급기관

1 7 6 2 0 0 2년8월호

정 책 흐 름



재정통계
• 국제조세비교: 재산과세편

•국제조세비교: 소비과세편

1. OECD국가의총조세대비소비세 비중

2. OECD국가의GDP 대비소비세 비중

• 중앙재정Ⅰ 편



1 7 8 2 0 0 2년8월호

재정통계



재정포럼 1 7 9

재정통계



1 8 0 2 0 0 2년8월호

이런의견

저런생각

청소년경제교육관심가질때

방학을 맞아 주식투자 교육캠프

를 찾는 청소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보도다. 

물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하는

미국얘기다. 

증권사들이 장래의 고객을 유치

하기위한판촉활동 차원에서벌이

는 행사라고생각하면큰 오해다.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대학, 언론기관 등이 모두

이같은 청소년 경제교육활동을 적

극적으로펼치고있다. 

미 정부는 경제교육 교재를 별도

로 제작해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있고 F R B는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해 복잡한 경제현

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수 경제신

문은대학에 이어최근에는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신문을 통한 경

제 배우기’강좌를 개설하는 등 청

소년들에대한경제교육에열을올

린다는얘기다. 

다행스런 것은 국내에서도 청소

년을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프로그

램들이시도되고있다는점이다. 

전경련이 주축이 되어 대학생을

대상으로경제현장 체험기회를 제

공하고 있고언론사 중에서는한국

경제신문이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돈 관리기법을 배우는 일명‘부자

아빠’프로그램을선보여 방학을 맞

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적지않

은 호응을 얻고있다. 

청소년을 독자층으로 한 국내외

경제교육 교양서적들도 붐을 이루

듯 발간되고있다고한다. 

우리가 청소년 경제교육에 주목

하는것이단순히 어린학생들에게

주식투자 기법을 가르쳐 증권전문

가로 육성하려는 뜻에서가 아님은

두말할나위도없다. 

균형잡인 경제상식을 보급하고

경제현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능력

을 길러주는 것은시장경제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데 없어서는안될

중요한교육목표일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교육과정이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제

기된것도한두번이아닌터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기업

에 갓 취직한 신입사원들이 경제

교육의 부실과 현실과의 괴리를 더

욱 절감(응답자의 6 1 % )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날정도였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기업적 정

서와 일부에서의 반시장적 사고가

다른 곳도 아닌 바로 학교에서 배

양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없지않은

현실이고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의 중요성은 새삼스레

강조할필요도없다고할 것이다. 

미국은 국가경제교육위원회까지

만들어 대대적인 경제교육 활동을

전개하고있는상황이다. 

굳이 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자

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는 다양한 노력들을 우리도

본란에서는조세정책에대한여론을파악하고정책제언을수렴하기위하여주요일간지의사설및칼럼 등에실린조세·

재정관련내용을발췌, 소개하고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보내주시는의견도게재하고있습니다. 선정된내용은한국

조세연구원의견해와는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기울여야할 때가됐다.

(『한국경제신문』8월6일자사설)

성과주의의아킬레스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

자본주의를‘자본주의전형(典型)’

으로 인식하고 이를 벤치마킹하면

서 소위‘글로벌스탠더드’정착을

위해노력해왔다. 

우리가 미국 자본주의를 좇은 것

은 자본주의를 받치고 있는 세 기

둥인‘경쟁 공정규칙 인센티브’관

련 제도가 잘 정비됐다는판단에서

였다. 

미국 경제가 경쟁력과 역동성을

갖춘 데에는 공정규칙과 투명경영

의 순기능이 기여한 바가 크기 때

문이다. 

그러한 미국 경제가 엔론을 필두

로 한 잇단 회계부정으로‘신뢰상

실’이라는몸살을앓고있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과 미국 자본

주의의 투명성을 믿고 밀려들어온

자금이 속속 빠져나간다면 그 파

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짐작조차

어렵다.

그토록 투명성과 공정규칙을 자

부해온 미국경제가신뢰위기를맞

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경제

에 대한시사점은무엇인가. 

일각에선 이번 회계부정의 원인

을 일반회계원칙( G A A P )의 허점과

최고경영자의 탐욕으로 돌리고 있

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

회(FRB) 의장도 법규나 제도의 미

비가 아닌 미국 기업의 관행을 깬

C E O의‘전염적 탐욕’이 회계부정

의 원인이라고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회계부정은 스톡옵션의

왜곡된 유인구조와 단기실적 중심

의 성과지상주의 경영방식에서 비

롯된것이다. 

회계원칙의 허점은 이전에도 이

미 존재했기때문에 갑작스럽게이

를 회계부정의원인으로 돌리는 것

은 설득력이약하다. 

미국은‘신경제’로 대변되는 지

난 1 0년 동안호황을누렸다. 

신경제는 I T혁명에 의해 추동되

었기 때문에 경기변동상의 확장국

면과질적으로다른성장동력을가

질 수 있었다. 

또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이해관계자 모두 주가 대세상승

이라는 자기만족 상태에 놓여 있

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지나

치게 낙관적이었음이 밝혀지고 경

기가 하강하자, 주가방어차원에서

C E O들이 회계부정의 유혹에 빠진

것이다. 

더욱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

이기위한분기별 실적보고서작성

도 C E O로 하여금 자리 보전을 위

해 단기적 이익 창출에 급급하게

한 요인이되었다. 

미국식 스톡옵션 위주 성과주의

경영은 경기하강기일수록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CEO 회계감사인 기

업애널리스트, 심지어는 감독당국

등 이해 합치자간‘사적결탁’을 유

발할개연성이높다. 

이는 견제와 감시를 통한 균형이

라는 시장경제규율에 정면으로 위

배되는것이다. 

더욱이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은

제품·고객·경쟁기업보다는 월가

의 니즈에 우선적으로대응하고 사

적 이익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C E O

본연의 장기적 기업경쟁력 강화에

소홀히하기쉽다. 

미국의 회계부정을 계기로 일각

에서‘탈(脫) 미국식경영’이 주장

되고있다. 

미국식 경영을 맹목적으로 추종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취할 자

세는아닌듯 싶다. 

대신 제도가 비교적 완비된 나라

에서조차 회계부정이발생할 수 있

음을 반면교사로 삼아‘투명회계’

의 중요성을다시금 인식하고 제도

보완의계기로 삼아야한다. 

회계부정은 투자자를 기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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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기본을 흔드는 경제범

죄행위기때문이다. 

어쨌든 스톡옵션과 단기실적 위

주 성과주의경영방식은한국적 현

실에비춰적절치않을수 있다. 

우선 주식시장이 효율적으로 작

동하지않는한 스톡옵션은의미있

는 인센티브가되기어렵다. 

얼마전 어느 금융인의 스톡옵션

이 화제가된 적이있다. 

당사자의 경영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주식이회복된

데에는분명공적자금의투입도 일

조했다. 

또 단기 성과위주경영은 기업의

몸집을줄여비효율을덜어내는데

는 효과적이지만, 새로운성장원천

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는

적합하지않을수 있다. 

끝으로 미국의 회계부정은 소유

경영자에 비해 시계(視界)가 짧을

수밖에 없는 전문경영인에 의한

‘대리인비용’으로도볼 수 있다. 

따라서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이

체제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

업지배구조에대해유연한 정책사

고를가질필요가있다. 

결국 미국식 경영은 맹종과 배척

이 아닌 우리 경제의 진로를 감안

한 비판적취사의대상인 것이다.

趙東根 <명지대교수, 경제학>

(『한국경제신문』8월5일자시론)

公자금, 질책보다중요한것

“공적자금에는 심각한 도덕적 해

이(解弛·모럴 해저드) 측면이 있

다. 공적자금을 많이 투입하면 할

수록 (부실의 원인이) 해당기관이

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시장문제가 된다. (금융기관

들 중에는) 공적자금이필요하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무임승차하려는

경우도있다.”

지난 2 0 0 0년 4월 당시 이헌재 재

정경제부 장관이 기자와의 인터뷰

에서 한 말이다. ‘공적자금은 한푼

도 추가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논

지를 강조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그 후 4 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

으로 이 전(前) 장관은 국민들을

속였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그

러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무임

승차’, 다시 말해 금융기관들이 경

영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핑곗거리

로 공적자금지원을 요구한다는부

분이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의출자대상

이 아닌 투신사들이 공적자금 지

원을 요구하며 각계에 로비하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 ‘투신업계

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전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반(半)협박조의주장도 곁

들였다. 터무니없는엄포는 아니었

지만 거기에는 상궤를 벗어난 부

분이있었다.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

로 갚아야 한다는 인식이 없이 그

저‘눈먼돈’취급을했던것이다.

금융기관들의 모럴 해저드를 비

난했던 정부 역시 다를 바 없다.

예금보호대상이 아닌은행과 투신

사의 실적배당상품 운용손실 4조

4 , 1 5 8억원을 공적자금으로 메워주

면서정부가 내세웠던핑계는 바로

‘금융시장붕괴우려’였다.

공적자금 관리에서 드러났던 이

런저런 허술함과 방만함, 판단착오

와 편법은 6 9조원에 달하는 원금손

실의 한 원인이 됐다. 공적자금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누군가 착

복했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느끼

는 것은이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

를 맞아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최

후의 처방전이 바로 공적자금이었

다. 과거 수십년간의 고도성장 과

정에서 누적됐던 우리경제의 부실

을 청산하기위한비용이기도했다

는 시각이다.

더욱이 많건 적건 대부분의 국민

들이 그 혜택을 받았다. 물론 부실

금융기관의 수많은 예금자들이 직

접적인 수혜자였지만, 다른 사람들

이런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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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금융시장

안정과 외환위기 조기극복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덕을 봤다. 실적배

당 상품처럼 공적자금투입과정이

비(非)정상적이었던경우에도 마찬

가지다.

최근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

발표를 계기로 정치권이 국정조사

를 추진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엄중한 책임을 묻는절차

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이

받아보게 될‘청구서’금액은그대

로일 것이다. 그래도 국회의사당에

관료들을불러모아 놓고한바탕 질

책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지는효과는있을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더 중요

한 문제는 공적자금 손실을 어떻

게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부담할지

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난 1 8일 금

융연구원과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

린 공청회는 그것이 얼마나 지난

(至難)한 과제인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공적자금 손실액을 현 세대

가 모두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정

부안처럼 상환기간을 2 5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축할지, 또는 미

래세대도 부담하도록 기간을 연장

할지에 대해서조차 전문가들의 의

견이 제각각이다. 금융기관과재정

의 구체적인 부담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미묘하고 난해

한 문제다.

모범답안은 없지만 이 문제는 앞

으로수십년간국민들의 생활과 국

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것이

다. 공적자금에 대해 막연한 분노

나 정략이 아닌 이성적인 접근이

절실한까닭이여기에 있다.

<『조선일보』7월2 3일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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